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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0 4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_  開會式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的9년 8월 23일 (월요일》11시 00분

開 # S ■ ( 第  104®  臨 »會  開會式》

1. 개식

2 .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__________ (사회 :의사담당 신용건》

(11 시 00분 개식》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醫 의사담당 신용건 《11시 02분 _ 식)

지금부터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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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4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1 號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9B  8월 23일 (월요일) 11시 02분

議 事 B 程  (재 ■  회 임시회 제i 차 본회의》

1.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징수조례 안

4.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5.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5회 변경겨！픽안

6.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 •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

m m  m   ̂  ̂  ̂ ' 一 '

1. 경과보고(의사과장 안용균)

2.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매관한조례중개정조_ 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안 ( 교육감 제출》

5.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6. 새99년도 공유재산관리개픽 제5회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7.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8. 에산 •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재의)

U 1 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U04회 충청북도교육

⑩ 의장 조일환 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

-  5 ~



(재  104회 -재 1 차 》

니다.

지난 달에 회의가 없었던 관계로 오랜만 

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을 됩게 되니 참으 

로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 

까? 특히, 집행청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주일간 ’ 99년도 을지연습을 하시느라고 수 

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과장으토부터 보고가 있 

겠습니다.

의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밭언대로 나옴》

1, 경과보고 

⑩ 의사과장 안용균

의사과장 안용균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 

항입니다.

1999년도 8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 

터 의안이 제출되어 길은날 충청북도교육위 

원회공고 제99-7호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바 있 

는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 99년 7월 16일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 99년 

8월 6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또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총액 변동없이 세출 

예산중 2,32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지정되

어 세입 • 세출 총 7,958억 1,948만 1천원으 

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과 1999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 

회계융자및지방채발행안은 ’ 99년 7월 2일자 

로 교육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 

에관한조례중개 정 조례 안과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수수료징 수조례 안, 1998년도 충청 

복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조례심사소위원희와 예산•결산소위원 

회를 각각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후,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 

비지출승인의 건 및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과 함께 심의 • 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괴■장 자리토 돌아감》

⑩ 의장 조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 시 05분》

⑩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미 통보드린 바와 같이 제1〇4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놀부터 8월 27일



키 ᄏ 》

까지 5일간으로 하고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 결산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교육 

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 

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둥 2건의 조례안 

과 ’ 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 

세출결산 숭인의 건 둥 모두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내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소위원 

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 

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 

원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3일부터 8질 27일 

까지 5일간으로 하여 결정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 참 조 의사일정안 : 별첨1

( 끝에 실음》

3.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11 시 〇7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저12항 충청북도학원의설 

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 

니다.

사전에 간담회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은 이번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원

금강산 연수에 참석하는 관계로 소관국장인 

교육국장이 오늘의 회의에 참석하지를 못하 

셨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 

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밭언대로 나옴》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 생교육체육과장 김 래봉입 니 다.

교육국장님께서 교원 금강산 연수 인솔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읊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일환의장님과 위 

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리며,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급격한 사회 변화와 직종의 다양화에 대처 

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학원운영의 자율성을 신장 

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원의 교 

습과정의 분류가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학원의 시설규모와



(제  104회-제 1 차 )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을 시행령의 내응대 

로 조정하였으며, 둘째, 현재 05시부터 22 

시까지로 되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3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토록 하고, 셋째,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학원 및 교습소의 부제 

교습 횟수는 시행령이 삭제되어 관련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넷째,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 

자로 하는 학원의 위치와 건물과 수평거리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토서 조례로 정 

하는 장소에는 유해업소를 들 수 없도록 되 

어 있던 규정도 시행령 삭제로 관련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

다섯째, 강사 둥의 채용 및 해임 보고는 

통보로 하고, 해임 통보기한을 5일 이내에 

서 10일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여섯째, 학 

원수강료의 1년 이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은 

상위법에 위임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수강 

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강료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규제완화 차 

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일곱째, 입법예고에 대해 학원연합회충북 

지회에서 제시한 우수 학원의 지정 육성과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진훙 내용은 타 

당성이 인정되아 2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 

다.

이 상으로 충청 북도학원의 설립• 운영 에관 

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읊 모 

두 마치 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충청，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 끝에 실음》

⑩ 의장 조일환

평 생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 

조례안

5.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6.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겨！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5회 

변경계획안

(11人| 12g )

⑩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저13항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 

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1998년 

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 승인 

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 공 

유재산관리계획 제5희 변경계획안 둥 이상 

4건을 동일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 

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 

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⑩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 획 관리국장 조신행 입 니 다.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 

으시는 조일환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 

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 

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수수료징 수조례 안의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던 저 , 충청복도교육비특별희계수수료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교육자치법규중 각종 수 

수료의 징수에 관한 유사성격 조례인 충청 

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외 3 건 

의 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쪽별회계수수료징 

수조례로 통합하여 1건의 조례로 활용함으 

로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수료의 범위, 

수수료 금액과 납부방법을 명기하였고 국가 

기관 및 공공단체가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 

시는 수수료를 면제토록 규정하였으며, 또 

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관련 4건의 조 

례는 폐지토록 하겠고, 이 조례를 통합함에 
있어서 수수료 금액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을 변동없이 하였습니다

ᅳ 참 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 

수조례안 : 별첨3

( 끝에 실음}

다음에는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

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면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 

청에서 작성된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서를 지난 7월 8일 

부터 7월 20일까지 13일간 충청북도의회에 

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 

라 금번 임시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 98년도 세입결 

산은 8,0器억 4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6,798억 스600만원으로서 1,223억 7,8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654 

억 6,100만원이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 

여금은 569억 600만원으로서 ’ 99년도 예산 

재원으로 사응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잔액이 

1,100만원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8,023억 1,500만원을 징 

수 결정하여 99.9양인 8,022억 400만원을 수 

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1 7 , 인 

1,435억 2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82.1%인 

6,58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 입 결산을 말씀드리 겠습니 다.

예산현액은 8,024억 7,100만원으로서 

M .7%인 6,798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54억 6,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H  억 

8,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의 내융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 

건비 4,363억 7,700만원, 물건비 787억 

1,300만원, 경상이전비 489억 8,300만원,

(제 104회-재1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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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지출경비 M 57 억 5,300만원으로 총 

6,798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현%은 총 654억 6,100만 

원이 ’ 99년도로 이월되었으며，그중 학교전 

산망 구축사업 둥 185억 9,100만원은 명시 

이월되었고, 227억 3,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41억 3,900만원은 계속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채진액은 대지료 둥 8,100만원이며, 채무 

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과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운영비로 269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 99년 3월 개 

교한 칠금초등학교와 ’ 99년 9월 개교하는 

경덕초등학교 외 3개교 시설에 380억 5,600 

만원을 투자하였고, 충북예술고등학교 이전 

사업에 47억 3,200만원, 부즉교살 증축에 

32억 8,600만원, 기존시설 확충에 51억

4,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특기교육을 위 

한 다목적 교실 및 강당 신축에 42억 2,500 

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41억 2,900만 

원, 능촌현대화 시범학교인 미원초등학교 

외 2개교에 23억 9,900만원, 과학교육원 이 

전 신축사업에 47억 9,600만원, 기타 기관 

시설에 14억 3,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실의 현 

대화 및 교단의 선진화를 위하여 최첨단 교 

재 • 교구 확보에 58억 6,100만원을 투자하

-  10

였고,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하 

고자 원어민 영어교사를 초청 생활외국어 

교육강화에 4억 3,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유아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치원사 신축 

및 화장실 난방시설비로 33억 7,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 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로 균형있는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비 419억 

1,500만원, 시설비 31억 4,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과학, 기술, 정보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확충시설 및 기자재확충비 

37억 9,900만원, 멀티미디어실 설치 및 운 

영비로 6억 1,500만원, 교육용컴퓨터 보급 

및 컴퓨터교육비 지원에 14억 3,300만원을 

투자하였고,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비 21억 

6,800만원, 실험실습비 15억 6,800만원, 장 

학금 4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도모와 국민식생% 개선 

에 기여하고자 학생급식 시설비로 23억 

1,100만원, 운영비로 期억 4,900만원을 투 

자하였으며, 결 식 동  중식비로 7억 4,600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자질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 

여 총 1 만 806명을 대상으로 각종 자격연 

수, 일반연수, 국외연수에 22억 6,700만원 
읊 투자하여 실시하였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각급학교 교무실에 냉방기의 

1종 543대 설치에 5억 5,200만왼을 투자하 

였습니다.

명예퇴직제 확대로 공 • 사립학교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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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명에게 91억 9,700만원의 퇴직수당을 집 

행하였고, 교육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사무 

자동화 추진을 위하여 8억 8 900만원을 투 

자하였으며, IMF 및 보은지역 수해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21 

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참 조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 별첨4

(끝에 실음)

’ 98회계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 결산개요 : 별책1 

199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록별회 

계세입 • 세출결산 작성지침 : 별책2 

1998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 

산검사의견서 : 별책3

다음에는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 

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비비 지출은 모두 6건에 8억 

663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IMF체 

제하의 실직자들에게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 

여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실업계 

8개교의 재교육 실시 경비로 6,158만원, 

’ 98년 8질 12일, 13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보은 종곡초의 2개교의 

수해복구비로 3,195만원, 교육공무원 정년 

조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명에퇴직수당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1억 8,815만원, 공무 

원연급법에 의한 사망조의금 및 공무상 재

해보상금 부족분으로 본청 및 고등학교에 4 

억 4,649만원과 지역교육청에 5,1期만원, 

’ 93년 10월 21일 18시경 발생한 제천중학교 

교내 화재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금 지 

급을 위하여 2,66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참 조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별첨5

(끝에 실음》

|으 토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 북도교육비 특 별 회 계소관공유재 산관 리 

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청주 창신초등학 

교 소유 잡종재산인 청주시 훔덕구 사창동 

411번지의 2필지의 토지 l J 68.2rf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관리하여 왔으나 향후 활용 

할 가치가 희소하여 교육환경개선 재원확보 

를 위해 처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참 조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픽 제5회 

변경계픽안 : 별첨6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 

픽서(안》설명자료 : 별첨7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각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수수료징수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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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의장 조일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 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중 2건의 조 

례안과 ’ 98년도 결산 숭인의 건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심도있는.심사를 

하고 ’ 99년도 제5회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한 관련 현장을 방문한 후에 ’ 98년도 예 

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함께 8월 27일에 있 

을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별로 심의 •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9. 매산 •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WL시 24분》

響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 결산소 

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 

원회와 예산• 결산소위원회는 본인을 제외 

하고 나머지 여섯분 위원님으로 각각 구성 

하는 것으로 합니다만은 록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건 있으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제7항 조례 

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인을 제외한 

여섯분 위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제8항 예산• 결산소위원회 구 

성의 건도 본인을 제외한 여섯분 위원님으

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그러면 앞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조 

려I안과 ’ 98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즉시 해 

당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위원회에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저1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금회의 회의록 서명위원은 

김광수, 손만재 두분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자 합니다.

본회의가 릍나고 나면 이어서 바로 조례 

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도 

록 하겠으며, 내일부터 3일동안 중에는 소 

위원회를 운영하고, 의안관련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의 

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사 울러, 집행청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올립 

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제1차 본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U 1 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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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출석위원 : 7명

(재104회 -제1 차)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곽창신, 기픽관리국장 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 웅재 문, 초등교육과장 김천호,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특

- 의사일정(안》: 별첨1

- 충청북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2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증수조례안 : 별첨 3

►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 별첨4

-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1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별첨5

-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픽 제5회 변경계픽안 : 별첨6

-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서(안》설명자료 : 별첨7

졌 별 책 부 록

- ’ 98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개요 : 별책1

► 199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작성지침 : 별책2

-  1998회계 년도 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별책3

-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별책4

~  13 ~





第 i 〇4回 忠淸北道敎育委員#I 時會 W J m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8월 2?일 (금요일》 11시 00분

MWBM《제i 〇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 조례 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겨!수수료징수조례 안

3.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4.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겨！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5회 변경계획안

附議된 案件 ^ 一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 •운 영 매 a 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재출)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개 수수료징수조래 안 (교육감 제출》

3.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4.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겨!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5.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교육감 재출)

HIM  〇〇g  7B2 |)

⑩ 의장 조일환

좌석에 모두 정돈되시고, 성원이 되었으 

므로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4일동안에는 의안관련 현장을 다녀 

오셨고, 조례심사 및 예산• 결산소위원회

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 

니다.

오늘은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 

위원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충청북도 

학 원 의 설 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둥 2건의 조례안과 ’ 98년도 결산안에 대하 

여 각각 심사결과를 보고받으신 후 ’ 98년도

-  15 -



( ^ 1 0 4 ^ 1 - ^ 2 ^ )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관련 현장을 다 

녀오신 ’ 99년도 제5회 공유재산변경계획안 

과 함께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 비록별회 계수수료징수 

조례 안

(11人| 0 1 ^ )

⑩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 

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 

정 저1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희계수수료징 

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충원위원장으 

로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 다.

이충원위원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 

옴》

⑩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충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 

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 충원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과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수수료징 수조례 안에 대 

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지난 8월 12일 교육감

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부터 심 

사에 들어가 각각 세 번에 걸쳐서 심사를 

신중하게 마쳤습니다. •

다음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들으신 바 

있으므로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간단 

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학원의설립• 운영 

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 었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의 심사:라정 

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집행청에 부탁드 

릴 말씀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일부 시 • 

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토 

분석하여 실효성이 있다면 차후 동 조례안 

의 개정시 학원자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우수 

학원 지정 육성에 대하여는 대상 학원 선정 

기준과 방법, 육성방안 및 지원사항에 대하 

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수강료의 1년 이내의 변경을 

금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학원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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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04회-재2차 》

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둥 그 부작용이 나타 

날 우려가 다분히 있으므로 학원수강료 안 

정에도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

립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 

며, 소수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  참 조 충청북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8

(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 

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제안설명 주요내용은 지난 1차 본회의에 

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심사 

보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역시 간단히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는 각 

종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토 통 

합하여 자첫 입법운영상의 실효성과 관련 

조례 난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고 보 

아집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역시 소수의견은 없었습니 

다.

ᅳ 참 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 

수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9

C 끝에 실음》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짧은 일정 

속에서도 정말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 협 

조해 주신 데도 역시 고답게 생각합니다.

집행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소위원회 훨■동메 계속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 

감》

⑩ 의장 조일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 

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 

팔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 

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청 관계관께서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시거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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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 •운  

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게수수료징수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심 

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징수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겨!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u 시 wm)

m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숭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 

산 • 결산소위원회 이기수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기수위원장님께 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⑩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예 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기수위원입 

니다.

우리 소위원회 6인 위원이 ’ 98년도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 • 세출결산 숭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8월 12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 

출되어 8월 23일 금번회기 제1차 본회의 의 

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 

라 회부된 날부터 3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 

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맡 

씀드리 겠습니 다.

먼저 세입 • 세출결산을 총팔하여 보면 

’ 97년 희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8,024억 7,166만 2,000원, 세입결산 

액과 세출결산액은 각각 8,022억 400만 

4,000원과 6,798억 2,607만 5,000원으로 

1,223억 7,792만 9,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결산내역을 세입, 세 

출, 이질비, 예비비, 재산, 금고의 결산 순 

으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8,023억 1,567만 1,000원 

을 징수결정하여 8,022억 400만 4,000원이 

수납되고, 2,969만 5,000원이 불납결손 처 

리됨으로써 예산액 대비 9 9 .9 ' 징수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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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99.9않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본 바, 의존수입이

6,587억 177만 7,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의 

役 .1%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체수입은 

1,435억 222만 7,000원으로 17.9%에 불과하 

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제정자립도 

는 약간 상향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6,798억 2,607 

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7있가 집 

행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54억 6,123 

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2%정도이며, 

불용액은 5기억 8,43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 

비 7.1%입니다.

지출액을 관별로 세분하여 점유율을 전년 

도와 비교해 보면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었 

습니 다，

이월액은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 

비 / 사학지원비, 시설비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중 시설비가 85.3성로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 

비율이 7.1%로 ’ 96년도에 4. 於, 전년도에 

5 .切«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며, 불용액의 대 

부분은 급여관리, 학교비, 시설비, 예비비 

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관별 점유율을 전년 

도와 비교해 보면 급여관리 및 교육행정비 

1.3%, 교육사업비 0.2%, 시설비는 1. 於가 

각각 증가한 반면 학교비 1.9%, 사학지원비 

1.1 혔, 예비비는 0.1%가 각각 감소되었습니 

다.

다음 이월비 결산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월비는 명시이월 37건에 185억 9,168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 32건에 227억 3,080 

만 1,期0원, 계속이될 1건에 241억 3,874만 

1,000원, 총 70건에 654 억 6,123만 7,000원 

으로 이를 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본청이 23 

건에 398억 6,829만 2,000원이고, 지역교육 

청이 47건에 255억 9,294만 5,000원으로 총 

이월액에 대한 점유율은 각각 60.9%와 

39.1 양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곁산 부문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예비비 지출은 직업교육확충의 5건의 사 

업에 8억 663만 4,000원으로 금회 제104회 

임시희 안건으로 제출된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 

련된 사항입니다.

’ 98회계년도중 채진은 유인물에서 보시다 

시피 8,197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채 

무액의 발생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산의 결산읊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 9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791억 8,981만 8,000원이 중가된 1조 

5,558억 1,404만 4,000원인데 행정재산의 

’ 97년도말 현재액은 1조 4,587억 9,657만 

1,000원으로 ’ 98년도에 886억 5,278만

9,■ 원 이  중가되고 139억 2,368만원이 감 

소되어 ’ 98년도말 현재액은 1조 5,335억 

2,568만원이며, 잡종재산의 ’ 97년도말 현 

재액은 178억 2,765만 5,000원으로 ’ 9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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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재2차)

에 99억 1,192만 5,000원이 중가되고 54억 

5,121만 6,000원이 감소되어 ’ 98년도말 현 

재액은 222억 8,836만 4,000원입니다.

다음 물품의 ’ 98년도말 현재액은 9,839점 

에 499억 1,449만 9,000원으로 ’ 97년도말 

현재액 8,788점 445억 926만 3,000원에 비 

하여 ’ 98년도에 1,765점에 97억 3만 4,000 

원의 중가와 714점 42억 9,479만 8,000원으 

토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금고의 결산을 말씀드리면, ’ 98회계 

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 입 •세 출  누계액 

은 충 수입이 8,022억 400만 4,000원이고 

총 지출이 6,798억 2,607만 5,(KX)원이며,

차인잔액이 1,223억 7,792만 9,000원으로 

차인잔액 모두가 결산전에 다음 연도의 세 

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 •

세출 누계액 중명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와 같이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세입 • 세붙결산 둥 각 분야별 결산 내용 

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규정과' 교육비특 

별회계 세입 • 세출 집행지침에 의거 전반적 

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기관의 경비 

와 운영비를 절감하여 INF상% 하에서 긴촉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 

니다.

하지만 좀더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으로 

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시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시행을 추진하여 연도 내에 완공 

할 수 있는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동절기에 공사롤 하여 교육시설이

-  20

부실하게 시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서기 바라며, 또한, 교육사업이 유보 또 

는 튀소될 경우 시급한 교육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 98년도 

충청복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 

인의 건은 앞에서 적시한 개선사항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대토의 숭인을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교육위왼 여러분!

바른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 

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 

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_ 참 조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별첨 10

( 끝에 실음》

(예 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조일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거



(저 !■ 회 -제 2차 》

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 시 21분)

⑩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

(11 시 22분)

⑩ 의장 조일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공 

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합 

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에는 5일동안 본회의와 

소위원회를 열고, 2건의 조례안과 ’ 98년도 

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 99년 

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둥 

모두 5건의 안건을 처리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 수 

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본 위원희 활동에 협조하여 주 

신 집행청과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장 

이 본청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104회 임시회처럼 집행청에서 참 

석 공무원이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이렇 

게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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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〇m - n2m

더욱이 이번의 안건이 교육감 발의로 회 

의가 개회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집행청의 행사 일정이 

나 부득이한 일정을 감안해서 회의롤 촉구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을 것으로 사료됩니 

다.

또, 이 안건의 성격으로 봐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많습니다.

도의회에서 다시 받아야 할 안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런 안건을 

심의하는데 본회의장에 사전 연락없이 이렇 

게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의장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 

다.

제가 촉구하기 위해서 회의규칙 제53조를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제53조 교육감 등의 출석요구 : 위원회 

는 그 의결로써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적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두 

번째, 소위원희는 그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 

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 

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이유 

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 석 • 답변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읊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답변에 충실읊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사유서를 의장에게는 사전 제

출한 후 핀계공무원에게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 •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이 부분에 대 

해 제가 16개 시 • 도교육위원회에 출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본도의 도의회는 

어떻게 붙석을 시키고 있는가를 점검읊 했 

습니다.

일반적인, 의례적인 의사일정에는 별도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의회에서 도의회가 

개회된다고 하면 반드시 출석을 해 주셨습 

니다. 별도의 출석요구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1대서부터 오늘닐까지 이러한 평 

상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린 바가 없습 

니다.

또, 최민식씨가 쓴 지방자치 강른에 보면 

“ 평상 의례적안 일정에는 요구가 없어도 요 

구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 하는 그런 구 

절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미뤄볼 때 앞으로 반드시 본회의 

에 150만 도민의 대표요, 1만 3천 교육자의 

대표자입니다.

이련 의결기관에 무단으로 자리를 이석한 

다는 것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발하지 않도 

록 집행청에서는 각별하 유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위원님, 이러한 말씀을 속기록 

에 남기게 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 

육자치의 편한을 위해서 부득이 이러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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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m 회-재2차 》

씀을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니 

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저ᅵ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회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U 시 期분 패회)

〇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9명

부교육감 곽창신, 교육국장 최성태, 기픽관리국장 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 퉁재문, 교욱정 보화과장 윤주택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 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效 부 록.

，충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심 사보고서 : 별첨8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 9 

-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별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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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놓  O  K
례  룹  P  括토

《벌정 1'》

第 104回 忠消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1999 . 8. 23. ᅳ8. 27. (5일간)

m a i | 부 의 안 건 비 고

’ 99 . 8 . 23. (월 》

10 :30 D 교 육 위 원  협 의 회  : 교육위원실

11：00 0  개 회 식

[제 1차 본회의 개 의 ]

1. 저n〇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1999. 8.23.-8.27. (5일간)

2. 층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제안설 명 )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안( 제안설 영 )
4.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룩별회계 세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5. 19親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6. 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저保회 변경계획안(제안설명)
7.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m m  본회의 산 회 】

D  소 위 원 회  활 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및 예산• 결산소위원회

8 . 2 4  (화 》 〇 의 안 관 련  현 장 방 문  및 소 위 원 회  ■ 동 본희의 휴희

- 8 .  2 6 .(목 》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 결산소위원회

8. 27 . (금 》 [제 2차 본회의 개 의 】

1 1 ：00 1. 충 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징수조례 안
3.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4. 19옛년도 f S 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5회 변경계획안

[ 1 2 차 본회의 산 회 !

졌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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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f 2 )

의안번호 제/었公- /  호

의 결 

년 월 일

1999. 8 . .

(제 회》

중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_ 중 개 정 조 _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줄년월일 1999. 8 .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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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북 도 학 원 의 설 립  • 운 영 에  관 한 조 _ 중 개 정 조 례 안

제출년월일 : 1999. 8. .

제 출 자: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급격한 사회변화와 직종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령이 
개정 ( m m  법률 제5,634호, '99,5.10. 대통령령 제16,然4호)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학원 운영의 자율성과 주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 
대하고자함.

□  주요골자

〇 실험 • 실습 * 실기 둥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안 제2조예2항 별표 2)

0  재학생올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토록 하고，학원의 부제 
교습 횟수를 폐지함(안 제4조예!항 및 제2항)

0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안 제5조)

0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수평거리가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학원의 설립제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6조)

O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완화하고, 해임 통보기한을 5일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안 *117조비항 및 제2항)

0  학원 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은 폐지함(안 지18조712항)

0  우수학원 지정 • 육성 조항 신설(안 제!0조)

0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홍 조항 신설(안 해n 조)

의안
번 호 / 0 우 一 f

28



□  개정근거

0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개정r  99. 1. 18.법률제5634호 : ’99. 4. 19. 시행)

〇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

0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 규칙상의행정규제정비 추진 지시(’99. 5. 11.교육부)

□  조 례 안 : 붙임

□  참고사항

〇 신 • 구 조문 대비표 : 붙임

〇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 붙임 

〇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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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과]중개정조_ 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교육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 •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르 본다.”를 a영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교습과정과 가장 유사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 
로 등록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정원)”을 “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r 으로 하고，등조제1항 및 제2 
항의 “반당정원”을 “ 일시수용능력인원”으로 하며，제2항의 단서중 “증원하고자 할 경 
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설비 및 교구”를 별표 2의 설비 및 교구중에서 증원되는 
인원의 교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및 교구”토 한다.

제4조의 제목 “ (학원의 교습시간 및 부제교습횟수)”를 “ (학원의 교습시간)”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05:00부터 22:00까지”를 “妖:00부터 然:00까지” 토 하며，등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의 “보고”를 “통보”로 하고，동조제1항중 “채용할 때에는” 
을 “채용한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5일 이내”를 “10일 이내”토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우수학원의 지정 • 육성)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학 
원을 지정 • 육성할 수 있다.

제11조 (학원시설올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학원설립 • 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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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 “충청북도교육규칙”을 “교육규칙”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 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種)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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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1 ]

학원의 시설규모

년 게  \Op 겨! 열 | JUL'P，고卜
ᄍ으?$匕: ᄍ가八ᄑ:드$>> 요%

정 1 시 설 규 모  :

직업기술 시행령 제7조의
2의 제1항 별표
1의 직업기슬 
분야 계열

시행령 제7조의 2의 
제1항 별표1의 직업기 
술분야 교습과정

[별표2]의 실험 • 실습 - 실기 등을 ；
요하는 학원의 시설 • 설비 기준 1

i
1
|

국제실무 의 국» C사 어학, 통역，번역 강의실 연면적 90nf이상

인문 • 사회 인문사회 성인고시 강의실 연면적 90nf이상

행정, 경영，회계, 통계 강의실 연면적 於irf이상

경영실무 경영관리 금융，보험, 유통，
부동산

[별표幻의 실험 • 실습 * 실기 둥올 
요하는 학원의 시설 • 설비 기준

사무관리 부기，속독, 속셈, 경리 강의실 연면적 eoitf이상

속기, 워드프로세스， 

주산，비서, 펜글씨
[별표幻의 실험 • 실습 • 실기 둥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 설비 기준

예 능 예 능 응변, 화술- 강의실 연면적 於면이상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미술，무용, 모델， 
만화，연국» 바둑，꽃꽂 
이, 꽃기예

[별표2]의 실험 • 실습 *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 설비 기준

입시 •검정 보통교과 중학교 및 고 
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속하는 
교4 로서 예 • 
체능 및 실업 
계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입시종합 • 강의실 연면적 : 시지역 210rrf 
이상, 기타지역 150irf 이상

입시단과
- 강의실 연면적 : 시지역 90방 

아상, 기타지역 60방이상

검정고시 강의실 연면적 90nf이상

독 서 실 독 서 실 * 열람실 연면적 : 시지역 120nf 
이상，기타지역 60irf이상

[ 베 ]
1 시지역중 4- . 면지역은 기타지역에 포함한I次 
2.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4 격법시행: 

종목이 포함된다.
별표1에서 규정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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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2 ]

실험 • 실습 •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분 야 계 열 1 교 습 과  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직업기술 산업기반

기 술

1. 기 계 가. 시 설

(1) 설계실 於nf 이상

(2) 실습공장 於r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반 2대 이상

(2) 모우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2. 자 동 차 
(2-1, 자동차 
정비》

가. 시 설
(1) 강의실 30m* 이상
(2) 정비실습실 於rf 이상
(3) 기재실 歎때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작업대 10대 이상
(2) 디이젤기관 2대 이상
(3) 가솔린기관 5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대 이상
(5) 부대시설 기계 1D종 이상
(6)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2. 자 동 차 
(2-2, 중기 운 
전)

가. 시 설
(1) 강의실 30rf 이상
(2) 운전실습장 했Orf 이상
(3) 기재실 165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장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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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i

(4) 밧데리충전기，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수 1

주유기 등 부대시설기계 I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2, 자 동 차

(2-3, 중기정 
비)

가. 시 설
(1) 강의실 30m! 이상
(2) 정비실습실 效nf 이상
(3) 기재실 30m!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중기(정비용，붙가동 분해조정용)1대이상
(2) 엔진체 2대 이상
(3) 각 장비별 부품 3조 이상
(4) 삼각대, 체인블럭, 전기용접기,산소용접기 

야전용 유압프레스» 오일작기 각 1대 
이상

(5) 중기정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8종 이상

(6) 중기정버 기술교육에 필요한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7) 작업대 8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2. 자 동 차

(2-4,자동차

운전)

가. 시 설
(1) 강의실 效nf 이상
(2) 정비장 效nf 이상 •
(3) 주차시설 活방 이상
《4) 기능교육장은 6,600ms 이상으로 하되,

제1종 대형면허반의 기능교습을 병행 
하고자 하는 때에는 SXXhrf이상，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l ,000rf 이상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2층으로 기능교육장을 설치하는 
때에는 상하연결 차도의 넓이가 7m 이 
이상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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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비 및 교구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했조(별표 15) 에 

서 규정한 기능교습 코스 각 1조 이상
(2) 기능교육장 일시수용인원 1인에 1대 

기준으로 기능교육장 면적 했〇nf당 
차량 1대 이내
(단，차량은 생산공장에서 출고된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작증명서가 
구비된 차량이어야 함)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3. 화공 및 

세라믹
가. 시 설

(1) 실습실 期m1 이상
(2) 기재실 15nf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4. 전 기 가. 시 설

(1) 실습실 60nf 이상
(2) 전기실 30rr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모우터 1마력 이상의 것 2대 이상
(2) 수전，송전배전실
(3) 테스타 10대 이상
(4) 트랜스(변압기》5대 이상
(5) 실험대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5. 전 자 가. 시 설

(1) 실습실 技)nf 이상 
⑵ 기재실 15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재
(7» 회로시험기 2인당 1대 이상 
(나) 신호발진기 3대 이상 
(다) 트랜지스터체커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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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주파발전기 2대 이상 |
(마) 트랜지스터 1대 이상 |

(바) 시그울_ 트시 1대 이상 
(사) 정전용량계 1대 이상 
(아) 임피던스브릿쉬 1대 이상 
(자)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 

效조 이상
(2) 텔레비젼과정

(가) u (1) "호의 공통기재 
(나) 텔레비젼，스위프발진기 1대 이상 
(다) 음주선, 오실토스코프 1대 이상 
(라) 고전압계 1대 이상 .

(3) 컴퓨터기기과정
(7 »  “ (1) ”, “ ⑵ ”호의 설비 및 교구 
(나) 컴퓨터(전산기기) 5대 이상 
(다) 컴퓨터용 모니터 10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 
(마》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4) 비디오과정 .
(가)‘‘ (1yv « (2) ， 의 설비 및 교구 

(나) Y T R  2대 이상 
(다》비디오카메라 2대 이상 
(라) 모니터텔레비젼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反 항 공

(항공정 비)

가. 시 설

(1) 강의실 dOm1 이상

(2) 정비실습실 0 n f  이상

(3) 기재실 엾)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항 공 기

(가 》고정익 1대 이상

(나 ) 회전익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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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 진
(가》수평대향형 1대 이상 
(나) 수직대향형 1대 이상 
(다) 성형 1대 이상

(3) 제트엔진
(가) Turbo Jet 1대 이상 
(나) Turbo Prop 1대 이상 
(다) Turbo Shaft 1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증 이상
(5)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7. 토목,건축 가. 시 설

(1) 설계실 於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8. 의복 • 섬유 
(8-1，양재 • 
한복)

가. 시 설
(1》실습실 60rr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실습대 2인당 1대 이상 
⑵ 재봉기 2인당 1대 이상
(3) 전기다리미 2인당 1대 이상
(4) 재단대 4인당 1대 이상
(5) 전신마네킹 5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公 의복• 섬유 

(8~*2,수예 • 
자수)

가. 시 설 ’
(1) 실습실 60rr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가) 자수재봉기 1인당 1대이상
(2) 수예,순자수,인형,조화과정 

(가)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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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 림
(동물)

가. 시 설
(1) 실습실 效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이상
(나) 동물 5종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어류，조류，갑각류)

5점 이상
(나) 박제 제작기구 1인당 1조이상

(3) 모피피혁과정

(가) 화공약품 처리장 15ms 이상 
(나) 회전기，약품침전탱크전 1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10. 환 경

(냉동，열관리， 
냉 • 난방)

가. 시 설

(1) 강의실 30m* 이상
(2) 실습실 60nf 이상

(3) 기재실 30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옳

(1) 대기，토양, 해양오염측정기 각 1대

이상
(2) 소음진동측정기 2대 이상

(3) 수질검사 시험기 2대 이상

(4) 보일러 4종 이상(부속장치 포함)

(5) 버너 4개 이상

(6) 개스분석기 1개 이상

(7)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등 5종 이상

(8) 냉동 유니트 1종 이상 ,

(9) 분해조립형，개방형일축기 각 2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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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진공펌목 회전식 압축기 각1대이상

(11) 밀폐형압축기 2대 이상

(12) 증발기, 응축기 2대 이상

(13) 기타 부속기기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11. 공 예
(11-1, 공예 • 
도예)

가. 시 설
(1) 실습실 60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11. 공 예
(11-之귀금속 
'가공•보석 
감정)

가. 시 설
(1) 실습실 6(k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보석감정과정
(가) 현미경 10~40배 1인당 1대 
(나》굴절계 1인당 1대 
(다) 정밀저울 3인당 1대 
(라) 전자저울 3인당 1대 
(마》분광기 2인당 1대 
(바》자외선기 2대 이상 
(사) 이색경 2대 이상 
(아) 각종 보석류 次)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
(2) 귀금속세공과정

(가》산소용접기 2대 이상 
(나》마모기 2대 이상 
(다》광택기 2대 이상 
(라) 전기로 2대 이상 
(마》사출기 5대 이상 
(바) 원심주조기 2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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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흡입주조기 2대 이상 
(아) 고무모형 압착 2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12. 안전관리 가. 시 설
(1) 실습실 汉)irf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산업 응용 
기 슬

13. 디 자 인 
(13-1, 패션디 

자인)

가. 시 설
(1) 강의실 30irf 이상
(2) 실습실 於n 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2) 축소 • 확대복사기 1대 이상
(3) Y T R  1대 이상
(4) 에어« 로쉬 IS e t  이상
(5) 모타 미싱 10대 이상
(6) 패턴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7) 스팀아이롱 5 대 이상 
後) 인대 5대 이상
(9) 컴퓨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13. 디 자 인 
(13-2,산업 디 
자인》

가. 시 설
(1) 실습실 60n 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 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 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컴퓨레샤 1대 이상
(다) 실습용컴퓨터 2인당 1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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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컴퓨터디자인과정
(가) 컴퓨터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나) 스캐너 1대 이상 
(다) 칼라프린터 1대 이상 
(라) 플로터 1대 이상 
(마》VT及 1대 이상 
(바》TV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14 이 • 미용 
(14_1»미 용)

가. 시 설
(1) 실습실 60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실습대 (4인용 이상) 5대 이상
(2) 건발기, 파마기, 마네킹(고정대 포 

함》, 미용의자,화장대 각 10조 이상
(3) 안면기(스팀，적외선, 자외선) 각

1종 이상
(4) 대형거울 2개 이상
(5)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14 이 • 미용 
(14-2, 이용)

가. 시 설
(1) 실습실 60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 이상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바리캉, 면도, 가위 각 10대이상
(5) 대형거울 : 이발의자수와 상응하는 

개수
(於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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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식음료품

(15-1, 조리)

가. 시 설

(1) 조리실 於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 (250 £ 이상) 2대 이상
(3) 환풍기 2대 이상
(4) 각 요리별토 10인당 요리에 필요한

기구 1식 이상
(5) 급수시설 : 요리대수에 상응한 수
(6) 제독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15. 식음료품

(15-2,제과 •
제빵)

가. 시 설
(1) 실습실 60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시청각교구 세트(TV, 슬라이드)
(2) 수직형믹스 중형 2대 이상
(3) 오븐(LPG 또는 전기)2장 용량1대

이상
(4) 수평반죽기 중형 2대이상
(5) 발효실(LPG 또는 전기) 40장 용량

1대 이상
(6) 추저울 (5kg) 6대 이상
(7) 비중계, 당도계，PH미터계,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8) 습도계，온도계 각 4대이상
(9) 로라(Doq면! 法ied£r)l 대 이상 

' (10) 냉장고(100W } 1대 이상
(11) 앙금믹서(중형) 1대 이상
(12) 씽크대 : 실습실별로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4  2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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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식음료품

(15-3,조주》
가. 시 설

(1) 실습실 60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학과 식별용》200종 이상

(4) 양주병(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16. 인 쇄 가. 시 설
(1) 실습실 於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2종 이상
(2) 활자，활자판 및 기타 시설 •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17. 사 진 가. 시 설

(1) 실습실 60nf 이상
(2) 암실 5때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⑴ 사진기 3종 이상
(25 확대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1公피아노조율 가. 시 설

(1) 실습실 60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4대 이상
(2) 조율튜우너，튜링행머 각 4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벤다，건반고르기자， 

다이얼계이지 각 2대 이상
(4) 피아노 4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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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기 슬

19. 통신기기 가. 시 설
(1) 실습실 eoir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송수신기 각 1대 이상
(2) 컴퓨터 2대 -이상
(3) 오실로낫'코고 】대 이상
(4) 표준발진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20. 정보통신
(정보처리)

가. 시 설
(15 강의실 30nf 이상
(2) 실습실 60ir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K 刀J 筋  m 例Z급 이상, M /M  ■ ©  

이상, HDD 1.6GB 이상의 컴퓨터 1대
이상

(2) 위 “ (1) ”호와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
된 퍼스널컴퓨터 20대 이상

(3) 하드디스크를 갖춘 32Bit 퍼스널컴퓨터
20대 이상

(4) 교육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5) 컴퓨터 회로기판 및 각종 1C류 10대 이상
(6)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1대 이상
(7) 출력을 위한 프린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21. 컴 퓨 터 가. 시 설
(1) 실습실 於r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32Bit 이상의 퍼스널컴퓨터 일시수용

인원 1인당 1대
(2) 프린터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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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ᄒ 년 不
기 술

22. 간 호
조 무 사

가. 시 설
(1) 강의실 30m* 이상
(2) 실습실 60r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침대 대인용 2개 이상

소인용 1개 이상
(2) 인체모형 1개 이상
(3) 인체해부 및 생리괘도 각 1부 이상
(4)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5)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6) 주사기 10종 40개 이상
(7)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 (8) 혈압계, 청진기 각 效게 이상
(9) 홉입기 (Suction) 1개 이상

(10) 훨체어 1개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종 이상
(12) 인공배뇨€  1종 이상
(13) 기관절개관(Carawla Kit) 1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문화관광 23. 영상 • 음반 九 시 설

(1) 강의실 30nf 이상 
⑵ 실습실 於nf 이상
(3) 녹음실 및 기재실 20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타믹스용 VITR 5대 이상 
⑵ VHS용 V TR  5대 이상 
四  U - 메타 VTR  5대 이상
(4) V TR  카메라 10종 이상
(5) 8mm 릴테프 등 5종 이상
(6) T V  수상기 10대 이상
(7) 조명기구 10종 이상
(8) 간이편집기 자막기 3종 이상
(9) 오디오，더 빙 용 오 디 오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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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관 광 가. 시 설
(1) 실습실 60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30종 이상 
⑵ 한국지도(於만분의 1), 세계지도
(3) 고적，명승지, 안내도 반별 각 1매
(4)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반당 각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경영실무 사무관리 25. 워드프토 

세 스
가. 시 설

(1) 실습실 幻)it/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1인당 1대
(2) 출력올 위한 프린터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26. 주 산 가. 시 설

(1) 실습실 於it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도측정시계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예 능 예 능 27. 무용, 

전통무용
가. 시 설 '

(1) 실습실 60m, 이상
(2) 탈의실 5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축, 녹음기 각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28. 서 예 가. 시 설

(1) 실습실 60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벼루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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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음 악 가. 시 설 、

(1)음악실 6〇r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

(1) 공통기준
(가〉감상용전축(채널당 출력 粉別  이상)

1대 이상
(2) 악기과정

(7 »  필요한 악기 5대 이상

(3) 성악과정 .
(가)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나) 고대성악 : 장돠 가。]금，피리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30. 미 술 가. 시 설
(1) 실습실 60m*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물대 1개 이상
(2) 화관 및 이젤 일시수용인원 1인당 1개

이상

(3) 서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4) 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벼루，모포 

등 필요한 시설 • 설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31. 모 델，

연 극

가. 시 설

(1) 실기실 60nf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 •

(1) 모델, 연극과정
(가) 무대장치，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1|,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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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바 둑 가. 시 설

(1) 실습실 60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33. 꽃기예,

꽃꽂이
가. 시 설

(1) 실습실 60mJ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쾌도 5종 이상
(2) 실습공구 粉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독 서 실 34. 독 서 실 가. 시 설

(1) 열람실 • 시 지 역 1歎nf 이상
• 기타지역 於 nf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따 세로 我 
cm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4 8



C 별 표 3 ]

실험 • 실습 또는 실가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1

I

일시수용

능력인원
비 고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1. 기 ^1 40 실습실 於 !r f기준

2. 자동차

• 자동차정비 40 실습실 於 n f기준

• 중기운전 30 실습실 990rrf기준

• 중기정 비 30 실습실 45r f 기준

* 자동차운전 기능교습장 가.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반:당해기능

면적및기능 교육장 부지면적 3〕0nf 당 1인이내

2 스규모에 나. 대형 및 특수반 : 당해 기능코스 1조당

따라 산정
2인이내

다. 제2종 소형 및 원동기장 치 자전거반 :

당해 기능 교육장 부지 면적 於선당 1인

a  화공및세라믹 ’ 40 실습실 ⑮납기준

4  전 기 40 실습실 45n f기준

5. 전 자 40 실습실 45rrf기준

6. 항  공(항공정비》 30 실습실 60m3기준

1. 토목，건축 歎 실습실 45너기준

a  의 복 • 섬유

• 양 재 • 한복 m 실습실 與 m’기준

. 수 예 . 자수 30 실습실 45m’기준

9. 농림(동물) 20 실습실 45n f기준

10. 환경 (냉동,열관리, 40 실습실 應 n f기준

냉난방》

11. 공  예

• 공 예 • 도예 30 실습실 段 n f기준

* 귀 금속가공 • 30 실습실 45rrf기준

보석감정

보안전관리 . 40 실습실 45n f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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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과정
j

일시 수용

능력인원 !
디 고

산업응용기술 13. 디 자 인
• 패션디자인 m 실습실 45rf기준
* 산업디자인 30 실습실 fitf기준

14 이 • 미용
• 미 용 20 실습실 45rrf기준
• 이 용 歎 실습실 Cnf기준

15. 식음료품
• 2： 리 40 실습실 45rrf기준
• 제과• 제빵 40 실습실 45rf기준
• 조 주 40 실습실 45nf기준

16. 인 쇄 40 실습실 45nf기준
17. 사 진 30 실습실 45nf기준
1公 피아노조율 30 실습실 45nf기준

정보처리기술 1及 통신기기 40 실습실 45nf기준
20. 정보통신 

(정보처리》
30 ' 실습실 45rf기준 .

2L 컴 퓨 터 m 실습실 45m’기준
간 키슨 22. ^ 호조무사 40 실습실 60nf기준
문화관광 23. 영상 • ^ 반 30 실습€ 45nf기준

24 관 광 m 실습실 센nf기준
경영실무 사무관리 法. 워드프로세* 30 실습실 必nf기준

26. 주 산 40 실습실 45m’기준
예 능 예 능 27. 무용， 歎 실습실 45rf기준

전통무용

沒 서 예 30 실습실 45rrf기준
29. 음악(피아노) 20(12) 실습실 應방기준
30. 미 술 30 실습실 전nf기준
31. 모델» 연극 30 실습실 45rf기준
沒 바  둑 30 실습실 45irf기준
33. 꽃기예, 30 실습실 45nf기준

꽃꽂이

50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1 다 ^

£̂3 多죤效 ' 1
■ 藥 현 ■ 寒 緣 突 雜 技 . ■

제 2 조(시설기준) ①(생략) 제 2 조(시설기준) ©(현행과 같음)
②법 제8조제2 항 및 영 제9조제2 항의 규 (2)  -------—  ̂ —   -----------며-------- 유사교습과정
정에 의한 실험 • 실습 *실기 등을 요하 1■ ᅭ ，… 一 —  ᅭ ，一 _ ᅭ _ ■ 대  —  —  _ 등록을 명^히
는•학원의 시설 • 설비 및 교구의 기준은 
별표2 와 같다. 다만, 별표2 에 정하지 아 
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교육장은 신 ----------------------------------------------------------------------- --------- 영 저')7조의 2  제2

함

처이〇1 체#하 저섬 • 설비 및 교구가 당 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교습과정과 가
해 교슈과정 우영에 적함하다고 판단될 장 유사하거나 그 내용음 포함함 수 인
경우에는 이를 별표2 의 기준으로 본다. 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함 수 인다.
③ -⑤  (생략) ③一⑤《현 행 과  같 음 》

저'13조 (정워)(I)영 저110조 계 3 항 의  규 정 에  의 계 3 조(교#과정별 임저수公뉴령이워)® - 상위법 개정에
한 실험 • 실습 •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 
의 교슈과정병 반당 정워은 범표 2 의 시 —  —  —  걸 요1 수̂*용*̂토*로̂ 우1~웨 *- - " ***

따른*용어수정

설• 설비 및 교구기준에 따라 별표3 과 
같이 한다.
透如11함의 반당겅워은 학워의 시설면적 ©   ------일시~r용 。력이닌ᄂ -  -  - 상위법 개정에
증가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다만» 줄웠 «— •， — * «— ，_»■ ，— •— ，一r ■«" <_ —  호 복통 0̂| 따른 용어수정
하고자 함 경우에는 별표 2 에서 정하는 •설 비 및 교구중에 서 증워 되 는 위워 의 교 및 내용정비
•설비 및 교구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슈에 핑요하다고 이정되는 •설비 멀 교구

저 '!4조r학워의 교#저?> 및 부제 교#횟수) 4 4 조(학워의 교습시간) (I) -------------------- ---- 위임근거법령
①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 폐지(영 제10조
가 은  效 必 )부터 22:00까지로 한 다 . 다 만 . -  *  0 5 0 0 부터 ⑤:00까지 -  - -  - -  - ^往항》및 재학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 생 학원교습시
나 24：00부터 WOO까지는 출입을 금한다. —  —  —  —  —  —  —  —  — 간 1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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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징 (안) I 였'} 고.±

想)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워의
부제 교습횟수는 반당 1임 교습시간음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1시가이내 교습과정 ： 12부제이하(다.

자동치•운전학원은 14부제 이하)
2. 2시가 이내 교슈과정 : 6부제 이하
3. 3시간 이내 교습과정 : 4부제 이하
4. 4시간 이내 교습과정 : 3부제 이하
5. 4시가 초과 교습과정 ： 2부제 이하
6. 증함바(입시 및 검정고시의 견 과목음

종함적으로 교습하는 과정) ： 1부제
다마. 종함바 교슈이 끝나 후 제1한의
규정에 의하 교습시간 범위내에서 위
각호의 부제# 따로 우영함 수 인다.

저15조(교슈소 부제 교습회수) 영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부제 교
습회̂수"는• 1임 교습시?ᅡ寒• 기준-으_로_ 파 ^
각호와 같이 하다.
1. 1시간 이내 교습 ： 8부제 이하
2 2시간 이내 교습 ： 4부제 이하
3. 3시가 이내 교습 : 3부제 이하
4 3시간 초과 교습 : 2부제 이하

체6조(교육화경정화 동) 영 제4조제3항저’12
호의 규정에 의하 위접하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워과 영 체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
의 위치가 각각 지상 1층의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2D미터 이내인 장소

後) 《•삭 저1>

저]5조 《산 체>

제6조 <삭 제》

위임근거법령 
폐지(영 제10조 
제2형)

위임근거 법령 
폐지(영 제16조 
제

위임근거 법령 
폐지(영 제4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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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워과 유해업소의 위치가 제1호 이
의의 경우에는 학워과 유해업소가의
수평거리가 6더터 이내이 수평층과
직근상층 및 격근하충의 장소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보고) (!)학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m ) ① - 규제완화
원의 설립• 운영자는 영 제12조의 규정 
에 의하여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채용할

:  =  =  =  =  : • 한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따!에 1—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보고된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해임한 때에는

•  — — — — — 톡"보- — 규제완화

5임 이내에 관함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j[Q〇J 이 vf| — — ' 통 ' —

제8조(수강료등) ①(생략) 제8조(수강료등) ①(현행과 같음)
想)통보되 수강료 듀은 교슈과정 변경 듀 像 《산 저 규제완화
■•병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는 변
경함 수 없다.

410조(우수학워의 지정 * 육성) 교육감은 입법예고의견
거저한 학워우영음 .지시키기 위하여 (충북학원연
우수학워음 지정 • 옥성함 수 있다. 합회》수렴

d  섬> 저111조(학워시설음 활용한 평생교육 지휴) 입법예고의견 
(충북학원연학워설립 • 유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

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원시설올 활용
함 수 인다.

합회) 수렴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제12^테시̂ ■"규"칙) -
됨요한 사항은 층청복도교육규칙으로 정 -------------------- 교육규칙 ----------------

한다.

* 5  3 *



별표 1 내지 병표 3옴 각각 별지와 같이
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 등록된 학원 또 
는 신고된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 
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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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주요게정내용

□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99.1. 18, 법률 제5©4호》

1 0 중학교 •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과외교습기간 제한 삭제(제3조제2호 후단)
: 중학교 .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과의교습기간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내용 삭제
2 0  학원의 재개원, 교습소의 재개소 신고 삭제 (제10조 및 제14조제4항)

□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99. 5. 10, 대통령령 제 1 _ 호 》

연번, .오 法 ' ^

1 0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거리제한 완화(제4조제3항)
: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과 수평거리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시 •도 

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삭제
2 0  학원의 계열 재분류 및 개설가능 교습과정 확대(제7조의 2)

-  교습과정의 분야，계열 재분류 ： [별표1] 학원의 교습과정(제7조의2제1힝 
관련) 참조

-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올 등록 *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0  학원 단위시설 기준 완화{제8조 및 제9조》

: 필수시설인 사무실(lOnf이상) 및 양호실(7nf이상), 휴게실(15nf 이상)을 
권장시설로 변경

4 0 학원 및 교습소 부제교습횟수 제한 폐지(제10조 및 제16조》
: 시 •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학원 및 교습소 부제 교습횟수를 폐지

5 0 학원강사 자격완화{제12조제3항 삭제 및 별표 2)
: 대학졸업자의 경우 전공과 관계없이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원강사의 자격을 완화함.
6 0 교습소의 강의실 면적만 (30m’이내》제한 폐지(제16조제1항제3호》

:교습소의 강의실 면적을 3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한 면적 계한 삭제
7 0 수강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18조》

： 수강료 반환사유, 반환시기 및 반환금액의 세부규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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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99. 1. 18, 법률제5634호)

제3조(과외교습)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학원에서 고등학교 *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 

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교습하는 경우.
‘(후단착제 ： 이 경우 증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교유 
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10조(휴원 및 폐원등의 신고〉 학원설립 • 운영자는 당해 학원을 1월이상 휴원하거나 폐워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 
다. (삭제:지ᅵ개워 또는 폐원)

제14조(교습소 설립 • 운영의 신고 등) ④교습4 는 당해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계 이를_신고하여야 한 
다.(삼체:제개소 또는 폐소)

□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99. 5. 10, 대통령령제16294호)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등)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 
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의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토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개정 전〉
③법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건축물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생략》
2. 학워이 위치하 거축듬과 수평거리 6미터이내에 위치한 거축물로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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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학원의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1과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의 규정에의한 분류에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 
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토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 • 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 •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원시설》 ②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 회의실, 사무실 ..
2 — 6, (생략)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9조(단위시설의 기준) ①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 
와 같다.
1 스 3. (생략)
4. ： 사무심 ： 10제곰더터 이상임 것)
5 - 7 .  (생략》
8. (앞逆 ： 휴계심 ： 1임 수강자 500이(독서심의 경우에는 1임 이各자 R0임》이상여 화워에 두 

되. 휴식에 적점한 시설# 갖추어야 하며. 15제곱미터 이상임 것)
9. (앞屋 ： 양호심 ： 1임 수강자 또는 이유자 50091 이상인 화■워에 두되 양호에 적점하 시■섬 

음 갖추어야 하며. 7제곱미터 이상임 것. )

제10조(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교습의 금지 둥) ①학원의 설립 ♦ 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 
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沒K  삭제〉

< 개정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당해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부제교습 횟수를 곱하여 

산정하되，부제교습횟수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독서실의 정원은 일시수용능력 
인원으로 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11조<삭제〉

< 개정전>
제11조(사회교육전문요원의 배치) 3월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토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 이상의 사회교육 전문요원을 두어 
야 한다.
1. 전임강사가 20인 이상인 학원
2. 일시수용능력이 500인 이상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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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강사) ②법제 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범표2 와 같다.
③〈삭제〉

< 개정전〉
③강사는 자격증에 표시된 표시과목，전공분야 또는 전공분야와 유사한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 • 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

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2. 학원설립 . 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올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 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 

올 일할계산한 금액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습개시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④ 학원의 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 
서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사회교육법 (’97. 12 13, 법률 제5454호)

제1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또는 
시설 •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사회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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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학워의 교습과정(저]7조의2제1항 관련)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직업기술

산업기반 
기 술

기계，자동차，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 통신，전자,조선，항공, 
토목, 건축, 의복 •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안전관리

산업 응용 
기 술 디자인, 이 • 미용，식음료품，포장，인쇄, 사진，피아노조율

정보처리 
기 술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컴퓨터

긴•ᄒ선不
기 술

간호조무사

문화관광 출판, 영상 • 음반, 영화, 방송, 광과 캐릭터, 관광
국제실무 외국어 어학, 통역, 번역
인문 • 사회 인문사회 행정，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경영실무 경영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사무관리 부기，속기，속독，속셈, 워드프로세스，주산, 비서, 경리,펜글씨

예 능 예 능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환 화술，모氣만화, 
연극, 바득, 꽂꽂이，꽂기예

입시 • 검정 보통^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 • 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의

독서실 독 서 실

[별표 幻
학워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체2함 관려)

구 분 자 격 기  준

일반학원

1,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자•어 7] 乂kSl ᄌ]*；石경니 Si xl
4 ᅭ가기술자격법4  b n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 

서 3년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5. - 9.(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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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3 )

의 안 번 호 ，제 / 이 세
〇] 73

녀 원 在!t  ᄃ:
1999. 8. .
(제 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징수조례 안

제 줄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줄년월일 1999.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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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 북도교육비 곡별회 계수수1료경 수조_  안

i의안
1번호 /〇 남‘ — •노

제출년월일: 1999. 8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교 육 감

□  제안이유

현행 교육자치 법규중 각f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유사성 격 조례 인
-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
-  충청 북도교육공무 원 임 용후보자선 정 경 쟁 시 험 수수료징 수조 례
-  충청 북도고등학교입 학자격 및고등학교졸업 학력검 정 고시수수료징 수조례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4건의 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로 통합하여 활용 
함으로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 요 골 자
〇 수수료라함은 “ 배 정수수료, 시 험수수료, 검 정 고시수수료，제 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 (안 제2조제1항)

〇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 및 공개정보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 
험 • 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 1], 별표幻의 
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 
하여야 한다. (안 제4조제1항)

〇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 • 발급하는 증 
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안 제5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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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 수수료징 수조례 안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수수료징 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 정 한다.

충 청 북도교육비 특 별 회 계 수수료정 수조 _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 

감 •및 산하기관에서 징수하는 교육 • 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수수료” 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①수수료라 함은 배정수수료, 시험수수료，검정고시수 

수료，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

②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 1], [별표幻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률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①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공개정보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시험 • 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1]，[별표幻의 수 

수료징수 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훅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 

다.

② [별표 1]의 증명사항으로 여러 건 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 

는 각 사항마다 1건으로 하며,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 

다 1건으로 하고，여러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매 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 

수한다.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 • 발 
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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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른 조해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층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 수조례 <1979.7.27 조례 제9〇2호〉

2.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수수료정수조례 <1987.8.7 조례 제1552호〉

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징수조례 <1971.9.2 조례 제489호〉

4.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제증명수수료징 수 조 례 〈1968.12.6 조례 제310호〉

③ (다른 규칙의 개정》충청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2항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를 “중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수수료징수조례”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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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

(단위:원)

구 -任

■玄: 종 류 기 준 수수료 비 고

1) 중학교 및 고등학교 0 중학교 배정수수료 1 통 300 초 •중등교육법

배 정 수수료 0 고등학교 전 • 편입학 배 

정 수수료
1 통 300

시행령
제71조, 제73조.
제 期조.

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 

보차 선정경쟁 시험수
，人* =3ᄀ•，드

0 응시 수수료

- 일반시험

-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1 인당

1 인당

25.000

35.000

교육공무원임용 

후보자선정경쟁 

시험규칙 제19조 

, 제21조

3) _고등학교 입학자격 0 응시수수료 1 인당 10,000 -고둥학교입학자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0 성적증명서 1 통 300 격검정고시규칙

•一**- 홍3ᄀ一r  J i 0 합격증명서

0 과목합격중명서

1 통

1 통

300

300

계 12조

ᅳ고동학교졸업 학 

력검정고시규칙 

제 17조

4) 제증명수수료 소 0 신원에 관한 사항 지 방자치 법
-  재직•경력 및 퇴직에 1 건 300 제 128조

관한 사항

"" 연수 및 이수 둥에 관 1 건 300

%

한 사항

- 졸업(예정)，재학(제적)， 

성적등에 관한 증명

0 회계에 관한 증명

1 건 300

- 납품 및 공사 사실에 

관한 증명

1 건 300

- 원천징수등에 관한 사 

항

1 건 300

0 기타 공부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1 건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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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幻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령 제18조》

공 개 방 법 石1 스 스 ;3놋 T  . T  드
공 개 대 상

원 본 의 열 람 •시 청
원본의 사본(출력 § )  
•복 제 물 •인 화 물

전 산 자 료 의 열 람 • 자청
전산자료의 사본(줄력물》•
복제둘

문 서 • 대장등 〇 열람
-  1건 (10력기준) 1회 :獻 원  
• 1 0 ^ 2 :과사 5때마다 100원

0 사본 (1 매기준)
-  A3 이상 ■ 원
•1  매초과마다 100원

-  供 이 하  寒0원
• 1대초과마다 있원

0 열람
-  i 건 (1 _ 기 준  1회：激 )원  
• 10데초과시 5대마다100원

0 사본《종이줄력몰)
- 1石!다다
• A3 이상 3效)원 
* 려 이 하  類 원  

〇 복 4
- : 賊  K) 병기준) 1회 ： 激 원
-  10매초과시 5 1 마다 1的원

1  매체비용은 별도
도 면 . 카드동 0 열람

- 1때 : ， 원 
• 1매초파마다 1001

〇 사본 a  대기준)
-  A3  이상 ■ 원
• 1매초과마다 100원

-  及4이하 斑 원
• 1매초과마다 50원

〇 열람
- 1매 ： 激 )원  
•1  매초과마다 100원

〇 사본<종이 줄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D원 

〇 복제
- 】건 加 매 기 준 )1회 : : S 0 원
-  10매초과시 5 때마다 i的원 

혔 매채티용은 별도
녹음讀이프 〇 시청

-  i 건이 in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17■ 분 浪 》마다 15效원
-  여러건이 1기로 이루어진 

경우
•1  건(30분기준》마다 700원

〇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 

루식;g | J〇.
•1  개 마 우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 
진 경우

•1  건마다 3,000원 
名 매체비용은 별도

〇 시청
- 1편 : 1却 0원  
•30분 초 과 시  10분마다

500원

〇 복제
- 10분마다 ■ 0  원 

% 매채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0的  오)

〇 시청
-  1편이 i 롤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 1롤160분기준)마다 i 5C公®

~ 여러편이 1롤로 아루여진
경표

* 1편(3&분기준〉마다 7歎원

〇 복제
-  1편이 I t  이상으로 이 

루어진 경우
* 1개마다 aooo 원

-  여러편이 1개로 이루어
X] 켜으

. 1융마°다 ■ 원

I  매체버용은 별도

영 ■ 림 0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1 캔(粉분기준)마다 3530원

-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 
x! ^ 4 -

•습 賊 분 기 준 )마 다  ■ 원

슬라이드 〇 시청
- 1컷마다 ■ 원

0 복제
~ 1컷마 e  aooo 원

0 사청
"  1컷마다 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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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대 상

공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f 람 • 시 청
원본의 사본(출력플)
• 복제돌 * 인화물

전 산 자 료 의 열 람 •시 청
전산자료퍽 사본(클력풀) *
혹제둘 .

마이크토 
필 림

0 B람
-  1抑 0컷기준》1회 : 於0원 
• 10텃초과시 1컷마다 1效원

〇사본{줄력둘 : I 매기준)
~ A3  이상 300원
• 1 4  초과다다 표X)원 

-  公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0  복째
"  1롤마다 : L000원 

졌 石3체、과용은 별도

4  진 ，
필림

〇 열람
-  H  ： 效 0원 
• 1매초과마다 50원

0 인화《필 림)
- 1컷 : 했0원 
• ] c|  초과다다 
r  x 5" 激)원 
r  x r  粉 원
8，，x i(f 400원

0 폭채
-  1컷마다 6.000원

1  대채비용은 별도

n 연리
- 1 1  ： 200원 
• 1매초과마다 50원

〇사본(종이 줄력 물) .
- 1컷 :  激 원  
• 1C1 초과마쟉

3 "  x 5* 50원
5s x T ■ 원
8# x 10* 賊 원  

〇 복재
-  10분마다 5.■ 원  

혔 매재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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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호나》

의안번호 제 /分스今호

의 결

년 월 일

1999. 8. .

(제 회)

_ 년도 중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줄결산 승인의 건

제 출 자 충청 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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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출년월일 : 1999. 8./>r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 
줄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증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 •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98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802,204,003,640원이고, 세출결 

산액은 679，， ，074按0원이며， 이월사업비 校，461,237,320원， 순세계잉여금

56,9(技，543,670원，국고보조금잔액 11,148,000원으로서 총 122,377,928,990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함.

n ‘98년 도  중 청 북 도 교 ， 비특 별 회 계  세입 • 세 줄  결산서 : 따로붙임

□  참고사항

〇 ‘98희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 따로붙임 
〇 ‘潔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지침 : 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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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  정 5 )

의안번호 제 1分t卜 추

의 결
년 월 일

1999. 8. .

(제 회)

1 의8년도 중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티티지줄 승인의 건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9. 8. /그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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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潔B년도 중정북도교육싸특별회계 예비비지줄 승인의 건 ;
i

- ； 
■ j

U f T T T T T _ _ !  제출년월일 : i m  요 수  !

I 번 호 、I  ! /  !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I
' 1 |

□  제안이유 I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교육자 | 
‘ 치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희계제무회계규칙 제26조 규정에 의 |

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 • 의결을 받고자 함. j
1
!

□  주요골자 |

직업교육확충비 61,575,610원，수해복구 지원비 31,9궜,000원, 사립교원 명예퇴직 

수당 1燃,152,000원, 사망조의금 446,4裝,■원,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51,833,000원， 

손해배상금 務,635,000원으로 총806,633,610원을 지출하였음

□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 원)

건 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 액 지 출 액 잔 액
1,직업교육확충 m  7. 9. 120,000,000 61,575,610 58,424,3^)
2.수해복구 지원비 ’潔， 8. 24 32,000,000 31,m 〇〇〇 47,000
3.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 ’燃： 8. 務. 188,152,000 1敬，152,000 0
4. 사망조의금 598. 10. 7. 446,485,000 446,485,000 0
5,공무상 재해보상급여 ’潔. 10. 7. 51,833,000 51,833,000 0
6.손해배상금 ’潔. 10. 13. 務，粉 5 ,_ 務,63， 於 0

합 계 8技，105,000 806,633,610 我,471,390

□  예비비사용 명세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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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사용 명세서
! 1. 직업교육확충

I (단위:천원》

! 과 목 1예비비지 예비비사 1 !J . 잔 액  |비 고 |
冗 一1 ! !! 장 관 항 | 세항 세세항 | 목 1출결정액

i 본청

i 학교운영
학교비 나

i j학교교 i
고등학교 i 학교운영비 ' j 100,000

! 1육비 1

j j I
51,795! 48,205! |

! 1 1
사학지 |사학운영 

원비 1지원비

1경상교육사 i 민간경 1
그！등 학 교 匕 :。 H  I 20,000

!업비 1상이전 1

! ! !
9,781； ia219j j

i 1 1
! 합 계  1 120 ,_
I i

61,576| 5a424| 1
i t 1

I □  예비비지출 사유

. ■ IMF 관리체제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발생한 실직자들에게 공동실습소 및 _실업계고교 
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취업교육올 실시함으로서 실업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함( 실업계 8개고교 에서 실시)

2 . 수 해 복 구  지 원 비

(단위:천원)
과 목 예비비지 

출결정 액
예비비사

용액
잔 액 비고장 관 항 ' 세 항 세세항 목

보은
교'육* 

청
시설비

학교시설

비

초등학교
투자교육사 

업 비
시설비 20,000 19,953 47

중학교
투자교육사 

업 비
시설비. 12,000 12,000 0

합 계 ᄆ 32，於0 31,953 47

□  예비비지출 사유

’98. 8. 12-13,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보은지역 수해복구비 
종곡초등학교 담장복구비(31.5m》7,000천원 
수한초등학교 담장복구비 (24m), 운동장토사제거 13,000천원 
원남중학교 담장복구비(55m》1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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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

(단위:천원》

과 목 예비비지 j 예비비사 |
잔 액 |비:a |

1 i화
° 관 i 항 세 항 세세항 1 모! *ᄀ 출결정액 ^ 용액 1

본청
교육행 i 교육행정기 
정비 1관운영비

화  ᄃ r 〇 j
1녜 W |
국운영 1

기관운영비
| 민간경 
i 상이전

188,1521
j 188,152；

j - !
〇| |

합 계 1殘그52| 188,152：
. ；

0； !

I □  예비비지출 사유
j ，’98년 8월말 사립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 〇 예산액 : 9명 378,000천원 
| 〇 명예퇴직자 : 14명 566,1我천원 

〇 부족액 : 1期,152천원

4. 사망조의금

(단위: 천원)
과 목 예비비지 

출결정 액

예 비 비 사 

용액
잔 액 비고

장 • 관 항 세 항 세세항 목

본청
교육 행 

정비
교육행정기 
관운영비

관리국운 
영

기관운영비
민간경 
상이전

446,4裝 446,485 0

합 계 446,485 446,4삐  0

□  예비비지출 사유
공무원연금법 제務조，제34조，제41조, 제41조의2, 제技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공 

무원 사망조위금 및.공무상요양비의 부족액 지급을 위함 
〇 예산액 : 500,000천원
〇 재해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 458명 966,485천원 
〇 부족액 : 446,48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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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 무 상  재 해 보 상 급 여

(단위: 천원)
:파 •목 ! 예비비지 예비비사! | |

장 관 i 항 | 세항 세세항 i 목 1 출결정액 용액 卜 기 비 지

본청
교육행;교육행정기!관리국운|

기관운영비
| 민간경 i ! 1 1

51,833! 0; i
! ! !정비 1관운영비 1영 i i 상이전

| 51,833

합 계 ! 51.833 51,833s 0 !

□  예비비지출 사유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34조, 제41조，제41조의2, 제技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공 | 

무원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부족액 지급을 위함 |

〇 예산액 : 250,000천원
〇 재해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38명 : 301，然3천원 
〇 부족액 : 51,效3천원

6 . 손 해 배 상 금

(단위: 천원)
과 목 예비 비지 

출결정 액
예비비사 

용액
잔 맥 비고장 | 관 항 세항 세세항 모*1

« -  교육행
1정비

교육행정기 

관운영비
행정관리 담 
당관실운영

기관운영비 배상금 26,635 務，6器 0

합 계 26,6務 0

□  예비비지출 사유
’93.10.21. 18:00경 발생한 제천중학교 화재사건으로 인한 매점 소훼 손해배상 합의배상 

금 지급을 위한 것임 
〇 제1심 판결액 : 12,748,915원 
〇 제2심 판결액 : 14,̂ 瓦，540원
〇 소송비용 : 1,(激,■원 (원고부담액 2,795,042원 -  피고부담금1,708,454원 )
〇 제1심 관결액 — 제2심 관결액 -  소송비용 = 務,637,8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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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청 6》

의안번호 제 f 여，^

의 결

년 월 일

i m  8. .

(제 회》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9. 8. / 느.

-， T 7， "‘



1999년도공유재산관리 계 획 제5회 변경 계 획 (안)

제출년월일 : 1999 . 8 .
계 줍 자 :중 청 북 도 교 육 감

1.

공유재산의 처분사유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교 
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저]5회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  주 요 골 자

□  공 유 재 산 의  처 분

0 청주 창신초등학교 잡종재산 매각
_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411번지의 2필지 l ，168.2nf

3 .  제 안 근 거

0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 행_령 제84조 
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4 .  1 9 9 9 년  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제 5 회 변  경 계 획 서  : 덧  붙  임

5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덧 붙 임

6 .  설  명 자  료  : 별  책

의안

번호
/ 公유:一 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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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도 공 유  재 산관리 계 획 제5회 변 경 계 획 서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총 괄 표 ( 7 - 1 )

【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m，，천 원 )

그 li
상 반 저 하 반 기 합 계

1L
긴 수 녀’，- 량 :그 12 액 긴 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 그 〇났

토지 —

겨! 건社

취
기타

토지
1.
매 입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으로취 건물

드
\r*=〒

기타

3. 기타
취독

토지

건물

기타

토지 f 1,168.2 m i,o n 1  ̂ U6S.2 501.517

계 건물

쳐 기타
티

4.
매 각

토지 l ' 1,1燃.2 501.517 1 U 秘.2 501.517

건물

기타

a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1 크근:

6.교환 토지

으로 처 건물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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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각  대 상  재 산  목 록  ( 7  -  4 )

I기관명 : 충칭북도교육칭】 (단위 :m; , 천 원)

일련 재 산 의 표 시
금 액

때각

시기
매 각 사 유

매 수 희 망

자 주 소.

성 명

비고
번호 기 관 명 구 분 소 계 지 . 夕ᅳ p V

*T V

1 청주 창신 
초등학교

£1 지 청 주 시 흥 넉 구 
사창동411 의 2

U 敗.2 501,517
하 '.L1 기

교육환경개선계원
확보

년

계

토 지 U 秘.2 501.517

건 물

공작물

입 목죽

계 501.517

80



관 계 법  - 령 . 발  췌  서

□  지 방 재 정 법  제 7 7 조  ( 공 유 재 산 의  관 리 계 획 )

겨;77조 (公有財産의 管理計■) ①地方 S 治强體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과 처분에 관힌• 計 ( 이 하  " 관리계획 "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itli게 f요의 ■※을 얻어야 한다,

□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제 8 4 조 ( 공 유 재 산 의  관 리 계 획 )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2)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제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 • 군 • 자치구의 .경우 

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 * 군 • 자치구의 경우 

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토지 등의 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 

• 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디•)로 하고，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 

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디、

. 、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 • 군 . 자치구

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싱_)，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 

(시 • 군 • 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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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價 公 示 및 土 地 등 의 評 價 에 관 한 法 律  제 ] 0 조 ( 公 示 地 價 의  適 用 )  -，

제]0조(公示地街의 適用) ① 國 家 니 Hi方13治■體，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j 

의한 政府投資卷關 기타 大統商令이 정하는 公共■體가 다음 各號의 目的 

을: 위하여 土地의 價格을 究定하는 경우에는 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 

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標準地의 公示地M 를 基準으 

. 토 하여 당해 土地의 價格과 標準地의 公示地價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算定된 地價를 다음 各號의 - 

g 的에 따라 加滅調整하여 適用할 수 있디、

.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 사용에 대한 보상 t

2. 국 • 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

3. 삭제 :

4.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 또는 동 , 

법 제2】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5. 징발법에 의한 토지의 징발에 대한 보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  충청북도교육비특 t  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공유재산관리 계획)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KD교육감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 

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 

결을 받아 공유재^3：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년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이: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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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청8》

(제104회 임시회}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 례중게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8. 27

중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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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K I i ■ 醫■_霜 重 ■

슨 | a  ᅣ ■보  고  A*j

1. 심 사 경 과

가 . 제 출 일 자  및 제 출 자  : 1999년 8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 회 부 일 자  : 1999년 8월 23일

다 . 상 정 일 자  : 1998년 8월 23일(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〇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3일)
〇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4일)
〇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6일)

2. 제 안 설 명 의  주 요 내 |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 개 정 사 유

급격한 사회변화와 직종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 
령이 개정(’99.1.18. 법률 제5,634호, ’99反10, 대통령령 제16,294호)됨에 따라 조례 위 
임사항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학원 운영의 자율성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획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〇 실험 • 실습 •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을 개정된 시행령 
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안 제2조제2항 별표 2》.

〇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토록 하고, 학원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〇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안 제5조).
公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수평거리가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학원의 설립 

제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6조).
〇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토 완화하고，해임 통보기한을 5일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〇 학원 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은 폐지함(안 제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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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우수학원 지 정 • 육성 조항 신설(안 제10조).

〇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조항 신설(안 제11조).

3. 질 의  및 답 변  주 요 내 용  : 생 략

4. 토 든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 
.라 조례에 위임하는 시ᅪ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르 타 

당하다고 관단됨.

위 개정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주로 논의되어 당부드릴 사항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1: 일부 시 • 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 받은 다 
음 실효성이 있다면 차후 동 조례안의 개정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 *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또한 금번 조례개정으로 신설된 ‘우수학원 지정 • 육성’에 대하여는 대상학원 선정 
기준과 방법, 육성방안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둥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학원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학원수강료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등 그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므 

로 학원수강료 안정에도 보다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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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청 9 )

(제104회 임시회)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수수료징 수조례 안

심 시̂ 보 고 서

1999. 8. 27

중정 북도교육위 원회 조 례 심 사 소 위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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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 도 교 육 비  특별회 계 수 수 료 징  수조례 안

심  사  보 .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 출 일 자  및 제출자 : 1999년 8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8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1998년 8월 23일(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〇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3일)

〇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4일)

〇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6일)

2. 제 안 설 명 의  주 요 내 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개정사유 •
현행 교육자치법규중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유사성격 조례인
-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

-  충청 북도교육공무원 임 용후보자선 정 경 쟁 시 험 수수료징 수조례
- ，청북도고등학교입 학자격 및고등학교졸업 학력 검 정 고시 수수료징 수조 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4건의 조례를 “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수수료징 수조례’'로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나. 주 요 골 자

〇 수수료라함은 “ 배 정수수료, 시 험 수수료, 검 정 고시수수료，제 증명수수료 및 정 보 

공개수수료”를 말한다(안 제2조제1항).

〇 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공개정보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시험 • 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 1],[별표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 
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안 제4조제1항). 

〇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 • 발급하는 증명에 대하 

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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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 의  및 답 변  주 요 내 용  : 생 략

4. 토 론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본 조례안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 

로 통합하여 자치입법 운용상의 실효성과 관련 조례 난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 
해 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됨.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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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1〇)

(제 104회 임 시회)

1998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세 입 • 세출결산승인 의 건

심 사 보 고 서

1999. 8. 27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예 산 • 결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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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 - 세출결산숭인의 건

사  M 고

L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8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했9년 8월 23일

다 . 상 정 일 자  : 1999년 8월 23일 (제 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〇제1차 소위원회(1999년 8월 23일)

〇제2차 소위원회(1999년 8월 25일)

〇제3차 소위원회(1999년 8월 26일)

2. 제 안 설 명 의  주 요 내 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선행)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 • 세출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 나. 주 요 골 자

〇’98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중 세입결산액은 802,204,004천원，세출결산액은 

679,826,075천원이며,

〇이월사업비는 65,461,237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6,905,544천원, 국고보조금잔액 

11,148천원으로써 총 122,377,929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3. 충 청 북 도 결 산 검 사  위 원 의  결 산 검 사  의 견

: [결산검사 의견서]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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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 및 답변 주요 내 용  : 생략.

5 . 토론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6 . 심사보고 주 요 내 용  

가.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전원)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세 입 결 산 액 세 출  결 산  액 세 계 잉 여 금

742,536,572 802,471，絲2 802,204,004 679,826,075 122.377,929

〇’9a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현액은 802,471,662천원(’97.이월사업비 

59,935,090천원포함》이며,

〇세입결산액은 802,204,004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9% 수납되었으며,

〇세출결산액은 679,826,07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4.7%를 집행하였고，

〇세계잉여금이 122,377,929천원이 발생되어 이중 技,4射,237천원은 다음년도 이월사 

업비에 충당되고 11,148천원은 국고보조금 잔액이며 나머지 斑 ,905,544천원은 다음 

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음.

-  명시이월사업비 ： 18,591,松7천원

- 사고이월사업비 : 22,730,■ 천 원

-  계속비이월 : 24,138,741천원

-  순세계잉여금 : 56,905,544천원

-  국고보조금 잔액 : 11,148천원

나. 세 입결산
(단위 : 천원)

예산현 액 징수결정 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
징수결정 액 
대비 징수율

802,471,662 敬2,315,671 敬2,204,0公4 29,695 81,972 99.9% 9Q.9%

〇’98.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총 802,315,6기천원을 징수결정하여 敬2,204,004천원이 수 

납되고 然，695천원의 불납결손과 81,972천원이 미수납 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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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수입 658,701;穴7 천원浪2.1%〉

-  자체수입 143,502,227천원〈17.9%)으토.

건년도 대비 재정자립도는 약간 상향된 것으로 나타남.

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예 신 "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 용 액 집 행 율 불 용 율

59,935,090 802,471,662 679,826,075 按,461,237 57,184,350 92.9,% 7.1%

’98.세출결산은 지출액이 679,826,07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47% 집행되었고，다 

음년도 이월액은 技,461,237천원으르 예산현액의 8.2%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57,184350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1%인데,

〇지출액 679,826,075천원의 내용을 관별로 살펴보면,

교육위원회비 

급 여 관 리  

교육행정 비 

교육사업 비 

학 교  비 

사학지원비 

시 설 비

公44,402천원 (0.1%)

435,987,5雜천원 (6 0 % ) 

16,104,835^ € (2 .4% ) 

7,307,456천원 (1.1%) 

66,419,256천원 (9.8%) 

45,455,894천원 (6.7%) 

107,■ ，公46천원 Q5.8%)

전년도 대비 관별 점유율은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임. 

〇다음년도 이월액 65,461,237천원의 관별 내용은，

-  교육행정비

-  교육사업비

-  학 교 비

- 사• 혁•지원 13]

-  시 설 비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공사임.

〇불용액 57,184,350천원의 관별 내용은，

-  교육위원회비

-  급 여 관 리

-  교육행정비

110,477천원 (0.2%) 

464,026천원 (0.7%) 

4,991,198천원 (7.6%)

4,070,公69천원 (6.2%) 

55,824,667천 원 (85.3%) 으로

61,315천원《0.1%) 

20,339,955€€(35.5%) 

1,438,191 ̂ € (2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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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비 

학 교 비 

사학지원비 

시 설 비 

제지 출경비 

예 비 비

1,148,217 천원 (2.0%)

5,011,815천원 (8.8%》 

1926,436천원 (3.4%)

14,991,260천원 <26.2%)

3천원 (0.0%)

12,267,158천 원 (21.5%) 으르 써

예산현액에 대한 총불용비율이 7.1%르 ’96년도에 4.6%, 전년도 5.6%에 비해 다소 높 

아 졌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급여관리(인건비), 학교비, 시설비, 예비비에서 발생되 

고 있는데, 관별 점유율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급여관리 및 교육행 정비가 1.3%, 교 

육사업비는 0.2%, 시설비는 1.6% 증가한 반면 학교비는 1.9%, 사학지원녀는 1.1%, 

예비비는 0.1% 감소하였음.

라. 이월비 결산
(단위 : 천원)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계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37 18,591,期7 32 22,730,809 1 24,138,741 70 65,461,237

’98.이월비는 명시이월 37건에 18,591,687천원, 사고이월 32건에 22,730,809천원, 계속 

비이월 1건에 24,138,741천원, 총 70건에 65,461,237천원으로, 그 기관별 내용은,

〇본 청 23건 39,敬8,292천원(60.9%)

〇지역교육청 47건 25,592,945천원(39.1%)임.

마. 예비비 결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일
예 비 비 
지출결정 액

예 비 비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직업교육확층 ’98. 7. 9 120,■ 61,576 58,424

수해복구 지원비 ’98. 8.24 32,000 31,953 47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 ’98. 8.26 188,152 188,152 0

사망조의금 ’98.10. 7 446,485 446,4燃 0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98.10. 7 51,833 51,833 0

손해배상금 ’98.10.13 26,於 5 26,635 0

합 계 865,105 806,634 58,471

위 6건의 예비비 지출은 금회 제104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 1998년도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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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특별회 계 예 비 비 지 출승인의 건” 과 관련 임 .

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〇 채 권
(단위 : 천원)

숭 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중 

발 생 액

당해 연도중 
소 멸 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대지 료 0 4,121 0 4,121 대부료 미납

대가료 0 4,989 0 4,989 대부료 미납

수업료 0 70,330 0 70,330 세 입금 횡령

잡수입 0 2,532 0 2,532 대부료 연체료

계 0 81,972 0 81,972

〇채 무 : 해 당사항 없음.

사. 재산의 결산

. 〇공유 재 산
(단위 : 천 원 )

\  구분 
재산 별 \ \ \

’97년도 말 

현 재 액

’98년도 증 감 ’98년도 말 

현 재  액
비 고

증 감

합 계 1,476,624,226 98,564,714 19,374,896 1,555,814,044

. 행정 재산 1,458,796,571 88,旣 2,7敬 13,923,680 1,533,525,680

잡종재산 17,敬 7,655 9,911,925 5,451,216 22,288,364

공유재산의 ’9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79,189,818천원이 증가된 

1,555,814,044천원인데 이를 구분하여 보면,

-  행정재산의 ’97년도 말  현재액은 1.458,796,5기 천 원 으 로  ’98년도에 88,652,789천원 

이 증 가 되 고  13,923,680천원이 감소되어 ’98년도말의 현재액은 1,533,525,680천원 

이고，

-  잡종재산의 ’97년도말 현재액은 17,827,655천원으로, ’98년도에 9,911,925천원이

증가되고 5,451,216천원이 감소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22,288,364천원임 .

〇 물 품
(단위 : 천 원 )

’97년도말 현재액
’98년도 증 감

’98년도말 현재액과 감
유，- 3_V
T* 향 금 ' 액 ■ >*- pV

ᄀ™ 향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8,788 44,509,263 1,7技 9,700,034 714 4,294,798 9,839 49,914,499

99



물품의 ’98년도말 현재액은 9,粉9점에 49,914,499천원으토, ’97년도말 현재액 8,788점 

44509,263천원에 비하여 ’潔년도에 1,765점 9,700,034천원이 증가되고, 714점 4,294,798천 

원이 감소되었음.

아. 금고의 결산
(단위 : 천원)

총 수 입 총 지 출 차인 잔액 비 고

802,204,004 679,826,075 122,377,929
〇결산전 다음년도 세입 이입액은 122,377,929 

천원이며，금고 예치금은 없음.

성8희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802,204,004천원이고, 

총 지출이 679,826,075천원이며, 차인잔액이 122,377,929천원으로 차인잔액 모두가 결

* 산전에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 • 세출 누계액 증명 

과 일치함.

자. 종합의견 .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ᅳ

세입 • 세출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올 비롯한 제규정과 교육비 

•특별회계세입 • 세출집행지침 둥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기관의 

경비와 운영비를 절감하여 IMF 상황하에서 긴축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개선을 요망하는 사 항 으 로 는 ,

각종 시설공사 추진시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시행을 추진하여 연도말에 완공 

될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 교육시설이 부실하 

게 시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교육사업이 유보 또는 취소될 경우 시급한 교육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 

기경정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7 . 심 사 결 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참석 5명, 찬성 5 명).

8. 소 수 의  견 주 요 내 용  : 해당없음.

9 . 기타 필요 한  사 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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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例審査小委員會

]£■ 北！ 議■ 局
1999년 8월 23일 (월요일) 11시 31분 

議 事 旧 程  (재 104회 임시회 제1차 조례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議 S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 시 31분 개회)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 

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1 시 31분)

- 3

바로 이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톡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전으로 선출하고자 하 

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⑩ 이기수 위원•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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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⑩ 위 원 장  직무대행 송진하 

이충원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 

의 있으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충원 위원님이 위원장으토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희의 

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교 대 》

⑩ 위 원 장  이충원

고답습니다 . 연초에 토정비결을 보니까 8 

월 하순경에 감투쓸 변화가 있어요. 아, 이 

감투구나 해서 제가 대단히 고밥습니다 . 여 

러가지로 부족하지만 조례소위원회 여러 가 

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 

니다 . 고답습니다 .

2 . 간사선출의건

(11 시 33분 )

書 위 원 장  이충원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에 같은 겁니다 . 

지금 말씀드린 대토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선출방법은 조금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 

까?

r 좋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김 광 수  위원

그것도 구두호친이예요?

⑩ 이기수 위원 

송진하위 원님을 추천합니다 .

⑩ 위 원 장  이충원

이런 일은 별로 없는데 가장 연장자이시 

고 저 보 다 . . . . . .

⑩ 송 진 하  위원 

좀습니다 .

⑩ 위 원 장  이충원

안 하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 . . . . .

그러면 송진하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 

참으시죠?

r 좋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 음 》

송진하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 

포하겠습니 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지 

요.

•  간사 송 진하

간사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 감사합니다 .

3 . 의 사 일 정 결 정 의 건

(11 시 35분 )

⑩ 위 원 장  이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 

니다.

편의상 위원장인 본인이 제안하도쪽 하겠



습니다 .

우선 유인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놀과 내일, 그리고 

26일 사흘간으로 하여 조례안 2건을 심사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 

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송진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이기수, 이상일.

〇출석공무원 : 3 명

기 픽관리국장 조신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務: 뿌  록  •

-  의 사 일 정 (안 》: ( 별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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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30분에 조례안 2건에 대해 집행청 

관계관으토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 

다.

(11 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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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8월 24일 (화요일) 10시 38분

議 事 0 程  (제104회 임시회 재2차 조례소위원회)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a 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징수조례 안________

附議된案件

1. 충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징수조례 안

(10시 38분 개회》 결토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충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 
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 본회의에서 회부 

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서류를 드린 데에는 학원조례에 대한 것 

이 먼저 나와 있었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그 뒤로 미루고 바뭐서 충청복도교육비특별 

회계수수료징수조례 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가급적이면 

12시에 붚나는 걸로 모든 걸 관심있게, 속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징수 조 

례안

(10 시 39분)

響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이미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 

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본 조례안 

에 직접 관여하시고 성안하신 총무과장님께 

서 좀 미진한 점을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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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총무과장 이기수 

총무과장 이기수입니다.

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 

례안을 내게 된 것은 저희 징수조례가 4건 

이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수수료 조례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 

을 해가지고 행정이 여러 갈래로 있어가지 

고 수수료의 번잡성이 있는 것을 좀 단일화 

해가지고 하나로 해서 간편하게 하고 수수 

료 징수하는데 좀 원■을 기하기 위히!서 그 

걸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4개를 하나로 합 

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있던 4개률 폐 

지하고 하나를 조례안을 신설해 가지고 합 

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금액이나 그런 건 하나 변동없 

고 그대토 합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⑯ 위원장 이충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당부드릴 말씀은 

회의기록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마이 

크를 앞당■겨서 말씀하셔야 녹음이 잘 되고, 

역시 답변하시는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답변 

에 돌어가시기 전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들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기록 

에 남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의 좌석순

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를 첫 

번에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예, 김핑■수 교육위원입니다.

이 4건을 한건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지 

요?

⑩ 총무과장 이기수 

예.

®  김광수 위원

그 4건이라고 하는 것이 별표 1에 있는 

건가요?

⑩ 총무과장 이기수

에, 거기 있으면 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 

수료징 수조례, 교육공무원 임 용후보자선 정 시 

험 징 수조례 , 고등학교입 학자격 및졸업 학력 검 

정고시징수조례, 그래서 이것이 별표에 있 

는 것은 수수료 징수금액 내용이고 여기에 

4개의 조례원안은 부치진 않았습니다. 그러

니가 이 별표에 있는 건 4개 조례.........

⑯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제목은 그렇장아요?

⑩ 총무과장 이기수 

예.

⑩ 김광수 위원

그 내용이 금액이 수수료가 나와서 그렇 

지 그 조례의 명은 그 앞에 있는 구분이 4 

개 나온 거 그거 아니예요?

⑩ 총무과장 이기수 

여L 맞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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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현재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아주 불편한 점은 뭐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기수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도 _그렇고, 저희들 

도 그렇고 조례가 산발적으로 여러가지 있 

는 것을 이것을 통합할 건 통합하고, 또 없 

앨 건 없애고 이렇게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었고, 뭐 따 

로 있어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큰 불편이 

꼭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례가 여 

려가지로 있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고 제정 

하고 하는데도 불편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면은 4개에서 하나로 통합했을 적에 

제목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 

조례안 이렇게 하나토 만드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기수 

예, 하나로요.

이것은 신설을 하나 하면서 괴•거의 4게는 

싹 폐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토 통 

합하는 것입니다.

⑩ 김광수 위원

골쎄, 그렇게 해서 하나로 그렇게 만들면 

서 이제 여기 있던 것을 각 1항, 2항, 3항, 

4항해서 두는 건가요?

⑩ 총무과장 이기수

별표토다 이제 나옵니다. 수수료 징수금 

액 같은 것이 뒤로다가, 지금 몇쪽을 보시 

냐하면 4쪽, 5쪽 이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게 나옵니다.

⑩ 김광수 위원

네, 됐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손위원님 .........

⑩ 손만재 위원 

됐습니다. 저는.

⑩ 위원장 이충원

송진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⑯ 간사 송진하 

별 에기는 없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이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왼입니다. -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조례안에 

수수료가 전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 

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이라든지 이렇게 해 

서 만약 건별로 액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 

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풀가 

상■승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300원이라든지, 200원이라든지 이런 금액들 

이 사실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걸 

올린다면 곡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금액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번거롭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조례를 제정해 논다면 그걸 집행청 

에서 그냥 협의로 들나서 금 액 정 도 를 ......

•  총무과장 이기수

배정수수료는 주민부닫■이 되는 것이기 때 

문에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서 금액이 올라 

가나 내릴 적에는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걸 임의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가 없습니다.



(제 104회 -재 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⑩ 이기수 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200원, 300원, 건수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⑩ 총무과장 이기수

여기 보면 배정수수료 같은 경우는 중학 

교는 300원, 고둥학고도 300원이고 교원임 

용고시 같은 경우는 일반교과는 2만 5천원, 

실기 부과되는 교과는 3만 5천원이고, 검정 
고시 웅시수수료는 1만원, 그리고 중명수수 

료는 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 • 도하고 도 균형도 맞춰야 되기 때문 

에 도청하고도 그렇고 각 시 • 도교육청하고 

도 그렇고 그걸 다 참작을 해서 적정선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저희들이 보더라도 전 

국을 봤을 때 한 중간정도의 수준을 유지하 

고 있습니다. 또 겁■자기 이걸 주민부담을 

임의로 올릴 수는 없고 조례개정은 해야 됩 

니다,

⑩ 이기수 위원

한건 한건 할 때 마 다 .........

•  총무과장 이기수 

네, 그렇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네，알았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이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나왔던 것 한가지만 더 질문말 

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별표1 수수 

료 징수금액 2항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 그게 이제 일반시험은 

2만 5천원, 실기가 따르는 시험은 3만 5천 

원 그런데 대개 이것을 가지면 국고보조나 

교육청의 보조 없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그 경비로 대개 마감이 됩니까?

⑩ 총무과장 이기수 

네, 1대1 경비가 됩니다.

⑩ 이상일 위원 

1대1 경비가 됩니까?

⑩ 총무과장 이기수

이것은 좀 담■라서 임용고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를 그대토 거의 다 집행을 하 

고， 국고라든지 자체자본을 더 투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요 근래에 각종 공공요금도 현실에 맞게 

인상한다고 모두들 그러는데 꼭 올려서 좋 

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1대1 경비로 부 

족하지、않도록 적기 적기에 인상할 것은 인 

상하고 그래야지 편히 누적 괘가지고 한꺼 

번에 듬특 올리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시기 

에 맞게 조정을 하는게 좋지 않은가.

⑩ 총무과장 이기수

현재는 부즉하지 않고 곧 중설되는 것 범 

위내에서 지금 예산 편성을 헤서 쓰고 있습 

니다.

•  이상일 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그 외에 보충말씀 없으시지요?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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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 l 〇A| 51g )

⑩ 위원장 이충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 

다.

역시 어제 제안설명은 들으셨기 때문에 

본 개정안에 대해서 별 특별한 뭐가 없겠지 

만 보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지 

금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님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붕 

평 생교육체육과장 김 래봉입 니 다.

보충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齡 참 조 : 학원조례개정 설명자료 -  (별첨2)

(끝에 실음》 * •

이상으로 학원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 

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충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 

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해도 편참겠어요?

(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⑩ 이상일 위원

준비되신 이기수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

⑩ 이기수 위원

네, 그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원에 대한 조례 이건 세가 

지 측면에서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 

상위법개정에 관련해서 그쪽 측면을 감•안한 

것과 또 규제완화 측면과 또는 입법예고에 

의한 의건수렴을 해서 세가지 통합해서 만 

든 얘기 같은데 규제%화 쪽에서 학원수강 

료 1년이내의 변경금지한 규정을 폐지하면 

수시로 학원 요금을 올린다면 상당히 혼란 

이 올 것 같지 않아요? 1년이란 기간이 별 

로 길지도 않은 얘기인데 학원수강생들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원래 변경을 금지한다 

는 얘기는 대개 율리지 못하게w  •금지한 조 

항인데, 그러면 이 조항을 폐지한다면 한 3 

개월이나 6개월만큼 자주 올린다면 요새 자 

꾸 물가가 떨어지지는 않고 자꾸 올라가고 

이러는데 결국은 이 조항이라는 에기는 수 

강학생들 보호하기 위한 조항일벤데 이걸 

풀어줌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수혜자들이 더 

부담을 갖게 되고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 

느냐 하는 데서 이런 규제는 남•겨두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학원연합회 의견을 수 

렴했다고 하는데 학원측에서는 학원자율정 

화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서 집행청에서 감 

독하는 분들이 인력이 미치지를 못하는데 

스스로 자율정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제 104회 -제 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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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든요. 대개 강원도를 제외해 놓고는 자 

율정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종은 것이라면 우리가 

먼저 선택해 가지고 스스로 정화하는 그러 

니까 타율에 의해서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다율에 의해서 정화하는 이런 제도는 한번 

만들어서 적극 발전시키는 것도 좀을 듯 한 

데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한 분，한 분에 대한 답변 간단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 

시면 여뭐보겠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해 주 

시지요. 이미 제안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래서 지금 그 안 중에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_것을 두고 있숍니다만 지금 이런 것을: 

국가적인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로 단속편한 

를 가급적이면 풀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걸 

학원연합회에다 이러한 어떠한 핀한을 웠을 

때에 개입하지 않은 학원이 5,60%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핑장히 비회원들읊 포괄적으로 

계도롤 갖다가 학원연합회에서 장악을 한다 

고 한다면 그 민원의 소지가 있고 굉장히 

반발의 소지가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 

교육청의 국가적인 사업에서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학원한테 어떤 그런 것을 할 때는 

이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핑장히 더 어려운 

것이 반발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냥 

학원연합회에서 자울적으로 하는 것을 어떤 

진한을 거기다 전부 주었을 때 그 민간의

(재 104회 -제 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한 50%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자기 쪽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포괄적 

으로 거기다 둔다고 할 때에는 엄청난 민원 

의 소지가 오지 않느냐, 이런 데서 저희들 

이 그런 것을 좀 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 다음 번 문제는 한번더 말씀하시고 제 

가 잠깐 질의하게공 그 다음 학원수강료 1 
년내에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 

떻게 됩니까?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여길 보면 학원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을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강료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 

치토다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  이기수 위원

거기는 규제완화관련에 해놨거든요. 상위 

법은 위에 관련해서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 

고 … …  -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래서 수강료 조정에 심의를 거쳐 조정 

을 면할 수가 있는 그 조항이 규제완화 차 

원에서 폐지되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럼 상위법에서 폐지된 것입니까, 그것 

은? 아니 그 규제완화 쪽에다 . . . . . .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기 이기수위원님 우리 담당 사무관님이 

여기 적극적으로 헤가지고 사무관님이 총필 

을 하고 여기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있 

기 때문에 그런 법제조항 같은 것은 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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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저 이게 말입니다. 상위법에 관련된 

조항이라면 얘기할 것이 없는 얘기고, 그 

사실 모법을 위반한 조례는 안되는 얘기니 

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규제를 완화한 

다는 측면에서 한 것이 그렇게 됐다면 그건 

좀 고려해 블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 

로 한다면 우리가 이것은 안 할 수도 있는 

얘기니까 그것은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래서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관하신 사무관님이 오 

셔야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상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게공 되었다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도교육청 자체내에서 

규제완화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했다든 

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손질할 수 

있는 에기 아닙니까?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평생교육담당 임종복입니다 .

저희 괴■장님께서 그 내용을 좀 착각을 하 

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년이내에 금지하도록 한 규정자체 

가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희들이 수강료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에는 지금 현제 도교육청에 수강료조정위원 

회, 또 지역교육청에 수강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에는 그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 

정을 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 을 .........

⑩ 이기수 위원

그런데 그런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학원에 

서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올리진 않겠지만 

사실 1년이란 기간이 긴 기간도 아니고 곁 

국은 몇 개질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테 이걸 플어줌으로 해서 수시로, 아마 충 

북에 학원이 2천여개, 청주만 해도 1천개가 

넘을 것 아닙니까? _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네, 넘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럼 그 학원들이 항시 학원요금 인상하 

는 문제를 이 집행청에서 감시 * 4 독하기도 

어려운 얘기고, 솔직히 지금 수사로 물가가 

상승되고, 이렇게 하는데 1년이란 기간은 

그게 긴 기간도 아니니까 1년 단위로 묶어 

두는 것은 권참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걸 터줌으로 해서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이기수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강료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 

게 됐느냐하면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먼저 

정하고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그 신고된 금액이 과다하다든

(제 104회 -제 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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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회 -재 2 차 조 래 심 사 소 위 원 회 )

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료 안정을 

위해사 필요한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서 조정을 명할 수 있는 이런 제 

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 

항 관계는 지난번 저희들 대전시교육청에서 

실무자들끼리 얘기가 나왔을 때도 논의가 

됐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원관계법이 규제 쪽이 강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차제에 강력하게 완화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사고, 그것과 관 

련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1차적으로 5월에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만 전면적인 재검토 

률 지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용역을 의뢰 

해서 거기서 지금 또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능한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글쎄, 규제완화도 필요한 것은 규제해야 

되겠고, 필요 없는 것을 완화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학원의 수강 

료는 학원원장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것 

이 과다했을 경우만 조정위원회에서 관여하 

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상당히 자율된이 학 

원원장한테 주어지는 얘기인데 그러면 1년 

단위란 얘기는 상당히 길지도 않은 것을 풀 

어즘으로 해서 수많은 학원들이 상당히 훈 

란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요. 그래서 그건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자율정화위 

원회 문제는 자율정화위원회라는 것을 둔다 

는, 또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

서 거기에 일정한 부분을 정화할 수 있게공 

해야지 그게 무소불위의 된한을 주어져서 

그게 집행청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잠식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핀한 

이 주어지는게 아니니까， 그건 집행청에서 

는 자율정화위원회를 규제하고 자율정화위 

원회는 어느 범위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 해 

서 자율적인 정화를 할 수 있게공 함으로써 

오히려 타율에 의해서 정화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이면서 또는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 

해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 

금 담■변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 

는 것같이 생각이 듭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죽 한마디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 

시지요.

이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 

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의 맨 밑에 칸에 보면 입법예고 의 

견수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연합회 충청북도지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우수학원의 지정과 육성조항을 신설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학원을 우 

수학원으로 지정해서 육성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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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례는 우선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 

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학원을 지 

정 • 육성할 수 있다. ’ 해서 임의조항으로 이 

럼•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저희들 

이 각 시 • 도 저기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수학원 지정• 육성 관계는 서울, 인천, 

대전, 경남 등에서 그 조항을 신설을 해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민들어 가지고 

우수학원을 지정해서 육성하는 쪽으로 이렇 

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 시 

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진훔은 이것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등지에서도 

이런 규정을 두고서 운영읊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현재 학된이 어떤 측 

면에서는 불법운영이 만연되고 있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사회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 

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스스로 원가 학원 사회 

가 정화도 되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상 도딜해야 우수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든가 이런걸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것에 대한 민원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울 것 

입니다.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세부적으 

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고, 또 실제로 지 

정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도 하 

고, 또 추천도 받고 이런 절차를 취할 그런 

계획입니다.

⑩ 이상일 위원

두번째로 아까 이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이번에 학원연합회에서 저희들에게 어떤 

의견서롤 제출한 것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 

만 학원자율지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알아 봤 

더니 지난 ’ 93년도에 충주교육청에서 이걸 

한번 시범으로 시행을 해본 일이 있다고 그 

럽니다. 고런데. 지금 충주만 해도 학원수가 

아마 40Q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담당하 

시는 장학사님하고 전부가 세분밖에 안계신 

다고 그래요, 그• 학원업무를 담당하는 분 

이, 그 세분이 과연 400개의 학원을 지도 

(재:L04회 -제 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네, 그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독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는 우수학원을 지정할 때 명확한 기준 학원업고}들하고 울리적인 마찰도 생기고 그

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러니까 그걸 우리들에게 자율된을 줘서 해

우수업체로 지정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지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걸 ’ 93년도에

정을 해주고 왜 우리는 지정을 안 해주느냐 충주교육청에서 실시했을 때 결과가 어땠느

하는 어떤 불평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 냐， 해보니까 편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때 대단히 상세한 어떤 이 조례에 그런 규정이 안들어가 있으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어느 기준에 얼마이 니까 다음 교육장님이 바위었을 때 ‘■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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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04회 -재 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건 이 렇게 하느냐고 치우라’ 고 그래서 사라 

진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향적으 

토 검토를 해서 지금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요식업조합 같은 

것도 상당부분에 편한을 시청으로부터 위임 

받아가지고 자율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소방 

이라든지 보건중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하 

는 것을 봤는데, 차제에 규제완화차원에서 

우리 학원에 관한 문제도 일단 이것을 긍정 

적으토 검토해 보면 어떤가 하는 것을 맡씀 

드리고 싶습니다.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붕 

답변은 아까도 제가 보충말씀 드렸습니다 

만 이것이 지금 조례로 규정하기 보다도 학 

원건전운영위에서 자율정화위왼회롤 훨■성화 

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봅니 

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 

원의 5,6心가 그걸 핑장히 너두 국가적인 

상%에서 풀어주는 판인데, 그걸 자꾸 도교 

육청, 학원연합회 자율로 해서 또 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도 뭐 원 

칙적으로 잘만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 

테 된한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 

지만 인위적으로 한 5,60%가 반대를 하고 

있는 학원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 

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상일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제가 조금 법적인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

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 

선 조례나 규칙에서 정해야 할 그런 사항이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 

음에 일반적으로 위임이나 위탁에 관한 규 

정은 일반 근거법으로는 정부조직법하고 행 

정 편한의 위 임 및위 탁에관한규정 이 있습니 다. 

대통령령으로, 그런데 그 정부조직법에서 

보면은 제6조에 편한의 위임 또는 위탁해서 

저13항에 보면 행정기관은 여기에서도 법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 사무중 조 

사 • 검사• 검정• 관리업무 둥 국민의 편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 

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편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어떻게 정해 놨냐， 

하면 민간위탁의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 

11조에 정해 놨는테 크걸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 

관 사무중 조 사 • 검 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국민의 진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률 민간 위탁할 수 있다 해서 1 

호에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호에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 

무, 3호에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 

하는 사무, 또 4호에는 기타 국민생활과 직 

결된 단순 행정사무 이렇게 국한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원연합회에서 제 

시한 내용을 보면 우선 첫째 불법운영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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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사• 조정, 또 허위과대 광고 조 

사 및 조정 , 무등록 * 무인가 불법교습에 대 

한 실태 파악 및 고발 둥에 업무를' 위탁을 

해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항이 과연 법적인 어떤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검토롤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_대로 우선 

은 조례규칙에 정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 

어야 하는데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 

고 지금 현재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 

령에서 학원의 설립운영자와 강사에 대한 

연수틀 명문화 시켰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 

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것과 마친:가지로 

저희들이 이 지도 • 감독의 일부라고 생각되 

는 충청북도학원연합회에서 제시한 이 의견 

이 나름대토 저기가 되려면 우선 법령의 근 

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알겠습니다. 답을 마치겠슴니다.

그 다음에 송진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간사 송진하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여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법률 

로 이미 시행령까지 정해진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내, 규칙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⑩ 간사 송진하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하는 거지요, 앞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네, 지금 중요한 내용은 시행령 폐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 

요. 지금 자율지도정화위원회 문제만 학원 

연합회에서 의견제시 했는데, 그 세가지를 

했는데 두가지는 반영을 .시키고 한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 

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렵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항을 가지고 있는 시 • 도 

가 강원도에서 한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 리 면 .........

⑩ 위원장 이충원

그건 가지고 있으니까 .........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보면 제36조에 사무의 위임 • 위탁 

둥 해서 제3항에서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 

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된한에 속 

하는 사무중 조 사 • 검 사 • 검 정 • 관리업무 

둥 주민의 핀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 

기에는 아마 이 강원도에서는 이 지빙■교육 

자치에관한법률 이 조항 하나만 가지고 조 

_ 나 규칙에 정할 수 있지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규칙은 

아까도 말씀 드렸둣이 일반 근거규정이 정 

부조직법이나 행정된한의 위임 .위탁에 관 

한 규정에 의거해서 그 위탁•을 옳지 않겠는 

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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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원수가 너무 

망고, 이롤 단속하는 공무원수가 적기 때문 

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 

희들 같은 경우에도 시단위가 우선 그런 입 

장인데요. 대도시는 저희들보다도 더 큰 도 

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을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알고 있고, 또 이 

번 개정 그 아까 말씀드린 직업능력개발원 

에서 지금 전면개정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 

에서 학원총연합회롤 통해서 의견도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는 우선 전체적으로 그런 맹락에서 교육부 

에서도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이고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 

이나 이런 걸 보고서 규정을 해도 늦지 않 

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는 법령에 

뚜렷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는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⑯ 간사 송진하

그래서 제 생각도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하고 진한을 위임한다 하는 것은 별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청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학원연합회에서 요구하는 문제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⑯ 위원장 이충원

너'!, 손만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⑩ 손만재 위원

교육위원 손만재입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게 

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률 드리고자 합니 

다. 우선 오늘 과장님께서 전에 설명하실 

때에 그 동안에 조례개정에 대한 추진사항 

을 쭈육 말씀을 하셨어요. 1999년 6월 10일 

부터 6월 29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 20일간 

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이 본도에서 하신 

겁니까?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⑩ 손만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개정안을 받아 본 

것은 1주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하실 때에 이런 내용을 교육위원들에.게 통 

보라도 해 주시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위원들이 이것 

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케 하려면 입 

법예고를 할 때 교육위원들에게 이 내용을 

보내 주셨으면 우리가 더 심도있는 조사나 

• 연구가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 

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_ 붕 

예, 죄송합니다.

⑩ 손만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입법예고가 아 

니라면 들라도 입법예고를 어차피 할 바에 

는 아무리 진한이 없는 교육위원들이리•도 

그 내용을 좀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그 동 

안에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드립니다.



이기수 부의장님하고 지금 이상일위원님, 

송진하위원님 모두 말씀을 하신 것에 중복 

이 되는 것이 있어서 던저 양해를 구합니다 

만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학원운영의 자율성과 주민의 평생 

교육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교구의 기준이나 

학습시간 연장, 부제교습됫수 폐지, 유해업 

소와 학원과의 거리규정 폐지 둥 학원의 자 

율성을 많이 인정해 주는 쪽으로다 지금 조 

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이렇게 될 때 학원이 난립될 이런 소지 

는 없으시겠는지, 저는 이 규제가 너무 완 

화되니까 너나없이 학원을 전부 만들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이 가는데 담당과장 

님의 의건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 

고ᄂ 저는 몇가지 말씀드린 것을 일팔답변을 

해 주세요. •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수 

강료 징수규정 이걸 1년으로 못을 박아 놨 

던 것을 푼다 그랬어요. 그러면 1년에 몇번 

씩 이 수강료를 올려도 편참지，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게 상위법규정에는 없다 

고 했습니다. 답변하실 때, 그런데 없는 것 

을 •왜 구태여 우리 도에서는 이걸 없애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셋째 번에는 이 우수학원 지정 • 육성 문 

제인데 이상일위원님께서도 아까 염려되는 

바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나 

게 부작용아 생길멘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

로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 학왼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일일이 전부 

서류를 보낸 것은 일종의 청원입니다. 그런 

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해줘야 되 

요. 그런데 지금 학원수에 비해가지고 지역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이 학원담당 직원이 

아주 적어서 학원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소홀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 

다. 제가 교육장을 해봐도 이 학원문제는 

이만저만 말썽이 나는 것이 아닌테, 자기테 

들끼리 두서도 하고 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 

는데, 전체가 안되면 일부 지역교육청 한 

두개라도 표본을 선정해서 이런 고}율단체에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이런 것을 한번 시험 

적으로 해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 

을 조례안에서 다루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 

느냐 하는 이런 설명 말씀을 하시는 것 같 

은데, 그럼 상위법에 이런 것을 조례에 넣 

어서 안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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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평생교육담당 임종복입니다 .

제가 학원현%이나 그런 것은 내•용을 알 

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손만재 위원 

테.

⑯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우선은 학원난립문제는 지금 현재는 IMF 

이후로 학원숫자는 4 소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도내 전체로 보면 한 50개정 

도가 적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은 개정된 시행령에 

분류, 학원의 분류자체가 대폭 개정이 되었 

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는 종전과 똑같이 

그냥 두는 것이고 개정된 분류분야라든지, 

계 열 이 라든지, 교습과정 을 거기에 맞춰 서 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 

설규모는 종전과 똑같이 두고 있는 것입니 

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타 시 •도  개 

정조례 관계를 과장님께서 잠잔 말씀을 하 

셨는데 다른 시 • 도, 일부 시 * 도에서는 시 

설규모률 완화차원에서 축소를 함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 

고 있는 시 * 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수강료 조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수강료 변경문제 

는 매년 정부에서도 이 학원수강료 문제는 

물가안정과 직결이 되어있다 그래서 연초에 

수강료는 어느 선에서 인상을 해라 하고 교

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에 물론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년 같은 경우에는 학원총연합회에서 자정결 

의를 해서 작년 수준으로 스스로 동결을 하 

겠다 이렇게 결의를 해서 2년 차에 거쳐서 

동결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그게 교육부로부터 시달이 되면 저희 

들도 지역교육청에 시1달을 해서 그 범위 내 

에서만 인정을 해주는 것으토 이렇게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조례에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자 및 교습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둥을 정하였을 때는 그 시행일로부 

터 10일전에 그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 

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이런 규정 

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토 

그런 수강료를 과도하게 이렴•게 을릴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1년 

에 저희들이 교육부도부터. 정부로부터 지시 

가 되는 그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도록 이 

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 

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마지막으토 물으셨으니까 그것은 가장 중 

요한 말씀 같은데 손위원님이 지금 하신 그 

^ .........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그 다음에 우수학원 지정육성문제는 저희

들은 우선은 이 조항이 조 례 에 .........

⑩ 위원장 이충원

그걸 질문하신게 아니지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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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손만재 위원 

그것도 있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그것도 있습니까?

⑩ 손만재 위원 

테‘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그것은 우선은 조례에 먼저 근거규정이 

제정이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선정서부터 실제로 지정하는 그런 것읊 면 

밀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런 학원이라면 우수학원으토 지정해서 육 

성해도 좋다라는 그런 판단이 설 때에 지정 

을 해서 이렇게 육성을 이런 쪽으로 운영하 

도톡 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손위원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손위원 

님 그렇죠?

⑩ 손만재 위원 . ,

네, 그게 아니고요. -

⑯ 위원장 이충원

지금 이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점차적 

으로 모든 문제를 위임하는 것이고, 소위 

자율적 으로 하도록 하는테 그 위 럼 성이 많 

다라고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표본적으 

로 한군데 또는 두군데틀 지정해서 운영해 

볼 수 없느냐 이 런 말씀이 었던 것 같은테 

요.

•  손만재 위원

그 렇 죠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그것은 맨 마지막에 말씀을 . . . . . .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손위원님이 좀 관심있게 하셔서 저희들의 

학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 

신 것 같으신데 이것이 사단법인 한국총연 

합회에서 정관 저H조 제1항에 보면 사단법 

인 한국층연합회에서도 저18호에 보면 명시 

한 법인 목적달성을 위한 본연의 사업으토 

조례에 규정하기보다는 학원 건전운영을 위 

해서 추진하고 자율적으로 정화를 활성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한국학원총연합회 정관 

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타 시 • 도의 경 

우도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것이 교육부에서도 세부규정 때문에 핑장 

히 해서 이것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용역 

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도 타 시 • 도와 따라서 해봄으로써 

이걸 가지고 말썽이 없고, 저희들도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학원에서 저희들한테 

엄청난 저거가 왔어요. 이건 이번에 이렇게 

헤서 학원총연합회에 된한을 주게 된다고 

그렬 때는 굉장히 불리하게 나온다, 그래서 

규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례안 심 

사에는 저희 들이 말씀을 드리지1？!  이 조 례 

안 규정은 한국총연합회에서도 그런 것을 

본연의, 본연의 임무로써 학원측의 자율연 

합회에 해가지고 학원의 육성을 둬야지, 어 

떤 측한테 진한을 주어서 규제하라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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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저희들도 그건 바라지 않는다. 그것이 

한국학원총연합회 편한 입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저 

희들은 타시 • 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학원도. 그련데 그것이 저희뿐이 아니라 타 

시 • 도에서 학원연합희에서 이것이 교육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세부규정을 협의 

해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이 

나은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도 해명자료률 주면서 원활하게 플리지 않 

느냐 그것이 핵심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참 

고적으로 손위원님께 과장으로서 소견을 말 

씀을 드렸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그 디■음에 마지막 랍"변을 해 주시지요. 

손위원님께서 물으신 거요.

⑩ 손만재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에 상위법에 이 

즈례안에 이런 걸 규정을 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죠?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네, 그건 행정편한의 위임 • 위탁에 관한

규정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 는 .........

⑩ 손만재 위원

그 법령에서 이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하 

고 있는데 내일까지 그 상위법에 의해서 이 

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은 위임할 수 없습니 

다 하는 그 조항을 찾아서 저한테 제시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ᅳ 참 조 : 서면답변서 - (별첨3)

(끝에 실음》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네, 알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답변이 다 되신걸토, 손위원님 그 

러시죠?

⑩ 손만재 위원 

됐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마지막으로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⑩ 김광수 위원 

김 광수위 원입 니 다.

이미 위에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 질 

문을 해서 전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 학원설립이 이게 어떻게 신고제예요, 그 

냥 허가제입니까?

■ 평생교육담당임종복 

등록제 입니다.

•  김광수 위원

본인이 신고를 해서 .........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일정 시설규모만 갖추고 등록하도록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가제였었습 

니다. 그런데 

⑩ 김광수 위원

관에 인가를 받아서 그때 시설을 하고 설 

립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요건을 갖춰놓 

고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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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이거지요?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네,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퍽 쉬워 졌내요. 그러니까 자율진을 준거 

테요 이렇게.

擊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네, 그렇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그리고 지금 자율핀 유 • 무가 나•安;는데 

이것이 지금 충청복도학원연합회에서는 이 

것을 자율지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게 히]달 

리•고 하는데 또 일부 평회원들은 학왼가지 

고 있는 분들은 줘서는 안된다리•고 하는 분 

들이 한 50% 된다 이거지요?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봄 

네, 잘되고 있는데 

⑩ 김광수 위원

거기다 자율진을 주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규제를 더 받는다: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이중적인 그런 저기가 될 공산이 있습니 

다.

⑩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그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에 지금 현재 학원연합회에서는 원하고 있 

는데 일반 회원들은 50《정도는 반대롤 하고 

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봄

거기 가입한 사람은 잘 하고 있는데, 왜 

진한을 이중적으토 히!서 저희들을 저거 하

려고 하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완화를 하고 

있는 자세인데,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

⑩ 김광수 위원 

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원연합회에 가입하는 것이 강제 

규정이예요, 임의규정이 예요?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임의규정입니다.

⑩ 김광수 위원 

그럼 안할 수도 있네요.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은 자료로는 

63었로 나와 있습니다. 가입비율이.

⑩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 

기 때문에 이것은 학원연합회에 가입하면 

회비를 내야되고, 연합희에 가입 안할 것 

같으면 회비를 안내고 그럴 거예요 아마.

•  평생교육담당 찜종복 

예.

⑩ 김광수 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수강료 수수료가 1년마다 

개정하게 되어 있었는데，이것을 1년 이내 

에 자유로 맡긴다. 이렇게 하면 그 인상은 

학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독 

하는 관에서 하는 겁니까, 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원 자체적 

으로 하는 거예요?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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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학원의 대충 그 요강이 나와 가지 

고 상위로 얼마까지는 못 올린다하는 . . . . . .

⑩ 김광수 위원

그렇지 상 • 하한선이 있겠지요.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학원 자체적으로

⑩ 김광수 위원 

그 상 • 하한선이 있지요?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 ■봉  

예.

⑩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테가 인상을 해 놓 

고서, 어디 그럼 우리 교육청에다가 “우리 

는 인상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고를 합니 

까, 지역교육청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m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법의 내용을 장깐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법 15조에 보면 수강료 둥 해가지고 “학 

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토부터 

수강료, 이용료，또는 교습료를 받을 수 있 

다 .” 우선 이런 포괄 규정이 있고요, 그 다 

음에 2항에는 “수강료 등은 교습내용 및 교 

습시간 둥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 운영 

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에 보면 교육감은 “수강 

료 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수강료조정위원 

회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 

린 대로 우선은 1년 이내라도 그 학원경영 

자들이 수시로 이것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연초에 사실은 저희들이 상한선을 정해 

줍니다. 동결이면 동결, 또 5% 범위내면 於 

범위내, 이것이 정부로부터 지시가 되기 때 

문에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⑩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 곁정은 그 시 • 군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 

ᅪ....... '•

■ 평생교육담당임종복 

예. 그렇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너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 

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여L  그렇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같은 학왼인데 예를 든다 

고 할 것 같으면, 같은 피아노학원이다 이 

거예요. 피아노학왼인데 어디는 6만원을 받 

고，어디는 10만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

24



(제  1(H회 -재 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⑩ 김광수 위원

그러면 피아노학원이면 일률적으토 똑같 

아야 되는 거예요?

擊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지역에서는 똑같아야 됩니다.

⑩ 김광수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그래서 지금 4항에 수강료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에 따라서 .........

⑩ 김광수 위원
그 지역에 따라서 시지역, 읍지역, 면지 

역 이렇게 그것은 똑같아야 된다.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자율적인 요금을 

메기기 때문에 학생이라도_ 수강하는 사람들 

도 상한선을 정해주면 학생수강생이 안오면 

그 학원에서는 더 낮워서 그런 현실이 또 

있어요.

⑩ 김광수 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그 학원에 위임 

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원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A라는 학원은 10만원을 받고, B 

리•는 학원은 6만■린읊 받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정 선에서 조정을 하 

는 겁니다. 지역별토, 그래서 저희들은 교 
육부에서 지난번에 회의 때도 이런 수강료

문제가 지역별로 차등이 있고, 또 같은 지 

역에서도 도시라든지 읍•면지역이나 이런 

데에 차등이 있고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통 

일을 시켜 가지고 차라리 교육부에서 고시 

화하는 것이 쪽이 좋겠다. 다만, 매년 수강

료문제는 적정 물가조사기관도.........

⑩ 김광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그 말씀만으로도 쬤어요.

그리고 여기 우수학원 문제가 여러번 지 

적이 되었는데 여기 법 10조에 보면 제10조 

틀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하고서 그 10조가 다시 

되었는데, 우수학원의 지정•육성, 교육감 

은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학원을 지정 •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우수학원으로 지정을 하면 이 

학원에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사실 

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가 그 구체 

적인 안이 거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안나 

왔단 말이예요.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지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에 모든 사항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어렵 

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교육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대로 어떤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그래서 .........

_  김광수 위원

아니, 나는 그 에기가 아니고 지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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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문제점보다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학원이 어떠한 유리한 점이 뭐가 있는 

가, 또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육성은 어떤 

방법으로 육성을 해 주는 것인가. 경제적으 

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될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서 그런 조항을 신설이 된다면 거기 

에 맞춰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이 현실성 

과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이런 것이 시 

행이 될 때에 문제가 없도록 교육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서 . . . . . .

⑩ 김광수 위원

규칙으로 만들어서 .........

⑩ ■생교육담당 임 종 복 ...........................

예,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추천도 받고 저 

희들이 또 지역교육청에서 조사도 하고 이

렇게 해서 •.........

⑩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때 혹시 착오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 

말씀하신 요점을 3,4분 가량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들께서는 바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님께서는 수강료책정에 어떤 

기간문제 철폐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앉겠느 

냐, 오히려 그 내용은 그렇게 해 능음으로 

써 1년 12달 그것 생각만하다 그만둘게 아 

니냐. 위원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두번째는 자율규제 문제인데 이 법 취지 

가 가능한 말이 가지고 있는 편한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그런 그 

소위 기풍인데, 이것이 오히려 그쪽에서 자 

율지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규제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었습니다.

이상일위원님께서는 우수학원 지정에 오 

히려 이것이 관에서 관여하게 된다는 인상 

을 받을 수도 있다, 소지가 있다. 10조인데 

관의 간섭, 마치 그 말씀은 안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학교평가가 각 학교에서ᄆ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이런게 혹시 그런 바 

람이 불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 

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평가기준이 

뭐냐，이런 것이 대단히 논란의 소지가 있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또 하나의 규제를 만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상일위원님 그런 

말씀이시죠?

⑩ 이상일 위원

예.

⑩ 위원장 이충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자율지도의 문 

제인데, 역시 과거에 어떤 교육청에서 해본 

결과 해볼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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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전향적으로 검토해블 필요가 있지 않 

나 이것을 자꾸 겁내서 하지 말고 이 취지 

가 자율규제니까 관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대답이 법령 

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 

습니다. 그러나 이 반론으로서는 아까 스스 

토 말씀하신 대로 타도에 이미 이렇게 해서 

곁정을 한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그렇

죠?

壽 이상일 위원 

내, 그렇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송진하위원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 

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규제완화와 그 법령 

문제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 

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⑩ 간사 송진하

아니죠, 규제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편한 

위임이나 위탁은 잘 생각해서 해야한다.

⑩ 위원장 이충원 ᄂ

지금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 손위원님께서는 네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입법시 교육위원회에 이런 것 

을 통보해야 될게 아니냐. 그건 모든 위원 

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것인데, 아마 미처 

생각을 못하셨던지, 바쁘셔서 그런 모양인 

데 앞으토 이건 곡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가품 보게되면 신문에 먼저 퍼져서 저희가 

아는 경우가 있는데, 좀 난처한 때가 있습 

니다. 그러나 꼭 해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 

다. 그런 말씀이셨죠, 손위원님?

•  손만재 위원 

네, 그렇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법률에 관한 건데, 강제규제완화 쪽으로 

개정방향을 지금 자꾸 모든 것을 그런 방향 

으로 가는데 그렇게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수강료정책에 상위법에 관한 문 

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기수위원 

님 말씀하신 것하고 상당히 상통되는 것 같 

은데 그러시죠, 손위원님?

⑩ 손안재 위원 

네, 그렇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그 다음에 대단히 제가 느낀바가 있는데, 

자율규제를 전체적으로 위임하기 어려우면 

표본적으로 한군데쯤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 

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아까 이상일위원님 

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하는 느낌이 들었습 

니다. ■

조례규제에 관한 건 제가 여쯤지 않아도 

내일 규정을 복사를 해서 손위원님께 주시 

기 바랍니다.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네, 알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그 다음에 김광수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이것도 핑장히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이 신고제냐, 허가제냐, 등록제냐 하는 

데 어느 것이냐 그랬더니 등록제라고 말씀 

을 하셨습니다. 이게 대던■히 중요한 말씀입 

니다. 실제로 허가제가 아니라고 하면 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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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지•율규제토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허가제라 

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 등록제라고 

하면 .........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자율편 부여에 대해 

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는 조금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자율규제를 했었을 때에 자기네 어떤 다른 

소위 이해관계와 직결되는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훅시 없나 이런 질문이 섞인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회원이 되느냐의 

말쏟도 울었는데 그런 말씀이시지요, 아닌 

가요?

⑩ 김광수 위원 

테.

⑩ 위원장 이충원

그런게 좀 내포되어 있지요? 자울규제 했 

을 때 그런게 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수강료결정진은 자체적으토 시 

것이 하도록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걸 풀 

으셨는데 대답으로서는 뭔고 하면 표면적으 

로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이 자율편을 준 

것 같지만 사실은 내막적으로는 이미 어떤 

상한선이 결정이 꽤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 

데 제가 대답으로서는 참 조금은 자율규제 

하고는 . . . . . .  실지는 그렇다하더라도, 그

다음에.........

•  김광수 위원

대단히 그것은 에매한 대답이에요.

⑩ 위원장 이충원

예.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토 우리 물으

신 것이 김위원님께서 우수학원지정의 문제 

인데 혜택을 얼마정도 주는 것이냐, 경제적 

인 지원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말씀을 물었 

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묻기는 그렇게 물으 

셨는데 의미적으로 보면 이것도 대단히 저 

희가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역 

시 평가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잘 보여야 뭐 어떻게 되고, 또 뭐 

어떻게 되면은 뭐 이런 문제들이 표현을 안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어떤 교육평가에서 등수 

가 올라가면 교육부에서 그 됩니까 혜택을 

정부에서 지원을 말이 해주고 적게 해주고 

이렇게 에기를 자꾸 떠드는테, 그걸 받기 

위해서 뭐 어떻다 이런 에기는 안 듣도록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미 말씀을 하는 도중에 조금 

씩 조금씩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읊 드리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할 말씀이 . . . . . .

⑩ 이기수 위원

잠 깐 만 .........

학원수강료 1년 이내에 문제 말입니다. 

과장님 대학의 등록금 인상 주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것도 1년 단위로 하지 않습 

니까. 그렇죠? 그리고 학교의 공납금도 1년 

단위로 하지요, 그래서 이 1년이란 에기는 

이게 긴 얘기가 아니고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는데 결국은 과다 

하게 인상되었을 때 감독한다든지 하신다고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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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지금 학원이 충복에 청주만 해도 

1,7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전체 충 

북은 몇 개입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희들이 집계한 것은 한 2천 개 토 .........

⑩ 이기수 위원 

청주가 1,700개라는 …… .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청주가 1,300개입니다.

書 이기수 위원

1,300개, 그러면 충북 전체가 몇개입니까?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한 2,485개 학원으로 나왔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글쎄, 그렇게 말은 학왼을. 그렇게 풀었을 

때의 문제라든가 이건 좀 고려해 보시고, 

또 아까 위임사항에 대한 문제, •상위법에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단 에 

기를 했는데, 그럼 강원도는 상위법에 위배 

되는 조례를 지정한 것인지, 그래서 상위법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적인 한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위에 법령 범위 안에서 허용할 수 있게 

공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이고, 또 여기에 조례제정에 아까 우수학원 

규칙을 별도 제정하는 것과 같이 이 감독에 

대한 규칙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는 에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공히 다 

지적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

제가 좀 그 핵심이 괘서 요점을 정리해서 

맡씀을 드리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예，짧게 좀 해주세요.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_ 봄 

위원님들이 지금 모든 것을 규제를 완화 

하는 과정인데 왜 그걸 안풀려고 하느냐 그 

러는데 규제완화를 하는 중인데 왜 학원자 

율위원회에서 자기들한테 그런 된한을 '달라 

고 하느니: 이게 문제죠. 조금 풀어도 자율 

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규제률 자꾸 풀어딜 

라고 자기돌도 풀어주는 판인데 자기들은 

또 더 왜 그걸 자기들한테 지도편을 달라고 

하느냐 그 근본 목적이 틀리다 이거예요.

⑩ 위원장 이충원

그럼 반대로 여기서는 지금 그럼 이 관에 

서 지도 - 감독을 하십니까?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지도 • 감독을 저희들이 하지요.

⑩ 위원장 이충원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 

서 지도• 감독을 한다 그러니까 관의 지 

도 • 김"독보다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도하겠다 이 에기지요.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글쎄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자기들 

한테 그런 자울적 지도위임읊 달라고 하는 

근본목적이 더 나쁘다 이거예요. 쾌냐하면 

타 시 . 도도 그걸 전부 안하고 있고 자울적 

으토 자꾸 규제완화를 풀어주는 판인데, 지 

금 전체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풀어주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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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인데 왜 자기들한테 그런 지도위임을 

달라고 하느냐 그것은 이중적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규제완화를 풀어 달라•고 하는 잔" 

인데 더 목는 거란 말이에요, 이중적으로다 

가. 근본목적이 거기 틀려서 제가 참고적으 

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네，알았습니다.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한가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금 학원연합회 시 • 군에도 분회가 있습 

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충주하고 청원, 보 

은, 옥천, 진천, 음성, 단양 지역에서는 

시 • 군 분회에서 스스토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활동은 미미하지 

만 형식적으로는 여하큰 이런 자율정화위원 

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히-셨듯이 이것을 조례 법 

령에 위임근거도 없는 것을 조례에 정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런 스스토 하 

고 있는 자율정화위원회 이것 훨■동을 좀 훨' 

성화해서 지금 어느 누구라도 불법운영학원 

고발이라든지 이것은 개인도 할 수 있는 것 

이고, 또 학원연합회 측에서도 인지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겉 .........

⑩ 이기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말입니다. 지금 하 

고 있는겉 양성화 시켜서 합법화 시켜춰야 

되는게 에기지, 그럼 그 하고 있는 자체를

법제화 시켜줘서 타당성 있게 해줘야지 어 

떠한 근거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 

니까 자율성을 규제완화에다가 법에 저촉안 

되게공 해줌으로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자 

율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근거도 없 

이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얘 

기는 범법행위롤 하고 있다는 거예요?

⑩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자율정화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지금 학 

원운영에 관한 지도라든지, 점검 또 단속 

이런게 아니고, 스스로 수강료를 스스토 조 
정한다든지, 또 건전한 그런 학원발전을 위 

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뭐라든지 이런 스스 

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 

는 것이지,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점검이라든지 이건 아닙니다.

⑩ 이기수 위원

지금 얘기는 학원연합회 안을 그대로 받 

아 들여 가지고 그걸 그.대토 문안에 넣자는 

얘 기 가 아니 고, 지 금 현재 상위 법인 법령 이 

라든지 이 범위와 저촉 안되는 조례률 만들 

어서 하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학원연합회에 

서 안 만든 것을 그대로 거기 문안에 집어 

넣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 

면 상위법과 저촉 안되는 범위 안에서 하란 

얘기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⑩ 위원장 이충원

제가 12시 정각이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 

안 토의를 하셨고 해서 질의도 지금 교육청 

에 질의요지를 알고 있고, 저희들이 말씀하 

신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것으로

_  30 ~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들난 뒤에 제가 별 

도의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청에서 나오신 여러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 

니다. 지금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와 답변을 너무 진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놀 이상으토 회의를 마치고 26일 10시 

30분에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희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 

습니다.

(12시 00분 산회)

(제 104회 -제 2차 조 려 !심 사 소 위 원 회 )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송진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이기수，이상일.

〇출석공무원 : 3명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졌 부 록

-  학원조례개정 설명자료 : (별첨2》

- 서면답변서 : (별첨3》

一  Q *1 —0 上





第104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會 第 3 號

條例審査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8월 26일 (목요일) 10시 36분

■ ■ B §  (제：L04회 임시회 제3차 조례소위원회》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2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징수조례 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 점 조례안

2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수수료징수조례 안

(10시 36분 개회)

⑩ 위원장 이충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13차 조례심사소위원 

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편의상 이제부터 제가 않아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난 제2차 소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아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는 2안건인데, 안건별로 의결을 하고 심사 

보고서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10 시 37분)

⑩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 

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 

겠습니다•.

본 게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토 의결하 

고 싶은데, 이의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또 손댈려고 하면 한참 귀찮 

고 한데 의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 

영 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은 제 안청 이 내주
_ Q 一
_  0  0  一 '



(재 104회 -재 3 차 조 래 심 사 소 위 원 회 》

신 원안대토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룩 하겠습 

니다.

심사보고서 검토는 초안에 대하여 의안담 

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 

서 수정하거나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심 사보고서 안을 설 명 하시 지 요.

⑩ 의안담당 연승름

의안담당 연승홈입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충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해가지 

고 심사롤 하셨는데 그 동안의 심사과정에 

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그리고 말씀 

하셨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종합해가지고 심 

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이 

몰난 디•음에 거기에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 

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 

종적인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참고해가 

지고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앞쪽에 보면 심사경과라든가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은 의안이라든가 아니면 제안설 

명에서 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맨 위쪽에 다 

섯 번째 심사보고 주요내응에 대해서만 설 

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불 

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34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 개정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주로 논의 

하여 당부드럴 사항은, ‘학원자율정화위원 

희’ 를 일부 시 • 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중 받은 다음 실효성이 있다면 

차후 둥 조례안의 개정시 ‘학원자율정화위 

원회 구성 • 운영 ’ 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또한 금번 조례개정으토 

신설된 ‘우수학원 지정• 육성’ 에 대하여는 

대상학원 선정기준과 방법, 육성방안 및 지 

원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동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 

여 주시고, 학원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학원수강료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둥 그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학원수강료 안정에도 보다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저희들 나름 

대토 작성해 봤는데 위왼님들께서 더 수정 

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히!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논의된 중에 

서 원안대로 통과하되 한두 시 • 군, 한군데 

를 하시든지 두군데를 하시든지 간에 이 법 

과 된:계없이 규직 관계없이 자율지도로 한 

번 시도를 해보시는게 어떤가 이런 견고의 

말씀이 있었으면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 104회 -재 3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강제적인게 아니고 된고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쭈욱 말씀을 하셨는데 별 이의 

가 없고 해서 내일이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겨！수수료징수조 

례안

(10시 43g )

⑩ 위원장 이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저12항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읊 상정하겠습니다 .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토 의결하고자 

하는데, 너무 사회자가 강편으로다가 하는 

지 모르겠는데 의건 들어보지 않고 어제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려고 하

는데 어떻습니까?

r 좋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충청 복도교육비특별회 계 

수수료징수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 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의결한 본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족별히 는란이 된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보 

고서 검토는 유인들토 대체하고 생략하도톡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책임은 오늘 미력하나마 다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위원님들 더욱 원거리에서 

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또 본청 

의 국장 • 과장, 그리고 담당관님 적극 협조 

해 주셔서 대단히 고압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5분 산회》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송진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이기수, 이상일.

〇출석공무원 : 5영
기획관리국장 조신 행, 공보감사담당관 름재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기 픽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 지원과장 신춘우.

※ 부  록

ᅳ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 : 《별첨4〉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안 심사보고서 ( 안》: ( 별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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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희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1999. 9.

위원장 이중원 

간 사 송진 하 _

위 원 김광수 _

위 원 손 만 재

위 원 이기 수_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한)

§ 1 )

제 104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임 시 회 》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999. 8. 23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

(월》 1. 위원장 선출의 건

11:30-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999. 8. 24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희】

(화》 1. 충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안

10:30-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징수조례 안

1999. 8. 26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희3

《목》 1. 층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안

10:30-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징수조례 안

정 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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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2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 1 _  임시회 

조례 심사소위원회 

f99 . a  24. ：

학원조례개정 설명자료

중청 북도교육청

39



1. 학원법령 주요개정내용

가.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99. 1. 18. 개정》

나.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룰시행령 (’99. 5. 10. 개정》

타. 주요개정내용

〇 학원의 계열 재분류 및 개설가능 교습과정 확대

-  교습과정을 직업 • 기술. 국제심무. 인문 • 사회, 경 영실무.

예능. 입시 • 검정. 독서실로 분류하고 유사 교습과정도 설치

등록 허용

0  한 학원내 1개 교습과정 설치 제한 폐지

-  한 학원의 다양한 교습과정 설치 허용

0  학원 강사 자격기준 완화

-  대학졸업자의 경우 교슈과목 관련학과 전공 제한 폐지

0  학원 단위 시설기준 완화

-  필수자설인 사무심. 및 잉1호실. 휴게실을 권장시설.로 변경

0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유해업소간 거리제한 

관화

-  학원과 다른 거물의 유_ 업소간 거리 제한 (6m  이내》폐지

O  교습소 강의실 면적만(30m2 이내)제한 폐지 

0  학습자 사정으로 인한 수강료 반환사유 및 반환 금액기준 설정

-  교습개시일전 전액 반환. 교슈개시일 이후 해당됨 금_  공

제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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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조례 개정 추진경과

0  ’99. 1. 18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개정

(시행일 : ’99. 4. 19)

〇 ’99. 5. 10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〇 ’99. 5. 11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규칙상의 행정규제

정비 추진 지시(교육부》

O  ’99 .5 .12 .-5 .18  학원조례 개정자료 수집(지역교육청 등》

O  ’99 .5 .18.-6 . 7 학원조례개정안 작성 

O  J99.6.10-6 .29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O  ’99. 6. 25 학원조례 개정관련 시 • 도 협의회(대전광역시교육청》

0  ’99. 7. 29 법제심의 의뢰

졌 ’99. 8. 20 현재 타시 • 도 조례개정 추지상황

-  개 정 완 료 : 강원

-  시 • 도의희 의안상정 : 서울, 전북

-  시 • 도교위 의안상정 : 충북

-  시 • 도교위 의안상정 준비중 : 부산，대구，인천，

울산，경기，제주

~ 입법예고 또는 준비중 : 광주，대전，충남，전남，

경북，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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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가. 개정•사유

〇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조례 개정 

〇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〇 기타 용어 정비 

나. 주요골자

구 분 주 요 개 정 내 용  i 근 거 및 사 유  j

상위법개정관련 0 학원의 시설규모와 실험• 실 습 • 실기 I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 설비 및교 

구기준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에 따 
라 조정함(안 제2조제2항》

〇학원 및 교습소의 부제 교습횟수 폐 
지(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0 학원과 다른 건물의 유해업소간 거리 
제한(6m이내》폐지《안 제公조)

O 영제7조의 2《교습과정의분류등} 
에서 교습과정의 계열계분류 

및 개설가능 교습과정 확대에 
따른 명칭의 조정 등

O 영제10조제2항 및 제16조제2 
항 삭제로 폐지

O 영제4조제3항제2호 작제로 폐 

지
규제완화관련 0 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 

시간!: 1시간 연장운영(안 제4조제1항》 
=»歎:0(卜彩00를 0500-23：00S . 함 

〇강사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관화하고，해임통보기한을 5 일 이내에 

서 10일 이내로 관화(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〇학원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을 폐지(안 제8조제2항》

〇행정규제완화

好

n

입법예고 의견 

수렴

〇우수학원의 지정 • 육성 조항 신설 
(안 제10조)

0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홍조 

항 신설(안 제11조》

〇 학원 연합회 충북도지 회 의 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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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청 3 》

중청 북도교육청



학 원 조 례  개정 보 충  설 명 자 료

건명 : "학원자율지도위원희 구성 • 운영” 조항 신설 불가 사유

1. 학 원 관 련  법 령 에 서  위 탁  근 거 규 정 이  없 고  행 정 권 한 위 임  및  위 탁  

에 관 한  규 정 에 서  정 하 고  있 는  민 간 에  위 탁 할  수  있 는  사 무 로  볼  

수  없 으 므 로  조 례 로  규 정 하 는  것 은  어 렵 다 고  관 단 됨 .

(관 계 법 령  : 별 첨 )

〇 학 원 자 율 지 도 위 원 회 의  활 동 중  학 원 의  계 도  및 자 율 점 검 ，불 법  

운 영 학 원 (수 강 료 ，교 습 과 정  등 ) 조 사  및 조 정  • 건 의 ，허 위 과 대  

광 고  조 사  및 조 정  등 은  단 순  사 실 행 위 인  행 정 작 용 이 라 기  보  

다 는  학 원  지 도  • 감 독 권 의  일 부 내 용 으 로  위 반 사 항 에  대 하 여  

는  행 정 처 분 이 나  과 태 료 를  부 과 하 여 야  하 므 로  학 원 운 영 자 의  

권 리  • 의 무 와  관 련 되 어  민 간 위 탁 하 기 는  곤 란 함 .

0  사 단 법 인  한 국 학 원 총 연 합 회 (교 육 부  설 립 허 가 )정 관 에 서 도  학 원  

의 조 사  • 연 구  및 무 등 록 학 원 의  실 태 를  파 악 하 여  관 계 기 관 에  

단 속 을  건 의 하 는  사 항 등 을  목 적 사 업 으 로  구 성 하 고  있 어  (정  

관  제 4 조 제 1항  : 별 첨 ) 실 질 적 인  조 사  단 속 권 을  제 외 한  일 반  

사 항 을  조 례 나  규 칙 에  정 할  필 요 는  없 다 고  봄 . .

0  강 원 도 교 육 청 을  제 외 한  모 든  타  시 • 도 에  있 어 서 도  법 령 ’에 

위 탁  근 거 규 정 이  없 고  동  규 정 을  조 례 로  규 정 할  필 요 성 이  없  

음 을  이 유 로  조 례 나  규 칙 에  세 부 규 정 을  정 하 지  않 고  있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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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 원 자 율 지 도 위 원 회  활굴■은 이 중 적  지 도  • 점 검 의  결 과 를  초 래 하  

여 학 원 운 영 자 들 에 게  불 편 을  가 중 시 키 게  되 어  정 부 에 서  적 극 적  

으 로  추 진 하 고  있 는  행 정 규 제  완 화  방 침 에 도  어 긋 남 .

3. 중 북 학 원 연 합 회  회 원  가 입  비 율 이  6 0 %  수 준 에  불 과 한  현 실 에 서  

비 회 원  학 원 들 까 지  포 괄 적 으 로  점 검  • 조 사  등 의  활 동 을  하 게  되 

면  상 대 적  불 이 익 이  예 상 되 는  비 회 원  학 원 들 의  반 발 과  민 원 제 기  

가  우 려 됨 . (학 원 연 합 회 의  비 회 원  학 원 들 에  대 한  회 원  가 입 의  압  

력 수 단 으 로 도  이 용 될  우 려 가  큼 .)

4. 교 육 부 에 서 는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에  용 역 을  의 뢰 하 여  학 원 관 계  

법 령 에  대 한  전 면 적 인  개 정 을  추 진 하 고  있 는  바 ，현 재  시 행 하 고  

있 는  학 원 장  및 강 사 연 수  권 한  위 탁  규 정 과  같 이  지 도  • 감 독 의  

일 부  권 한 을  학 원 연 합 회 에  위 탁 할  수  있 는 지  여 부  등 을  종 합 적  

으 로  검 토 하 고  있 는  상 황 이 므 로  법 개 정  내 용 에  따 라  관 련 조 항

신 설 여 부 를  검 토 하 는  것 이  바 람 직 하 다 고  사 료 됨 .



관계법령 발췌서

□  권한의위임

(개념) 행정관청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하여 타자에 

계 사무처리 권한의 일부를 실결적으로 이전하여 그자의 이름과 권한과 책임으로 

특정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권한의 위임이라고 한다.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 

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D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제36조(사무의 위임 - 위탁 등)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두와 직접 관계되 

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 

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두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될 단순행정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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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원 의 설 립 •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제16조(지도• 감독 등) ①교육감은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 

도 •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대한 제6조，제7조，제10조，제13조 

제3항，제15조제4항,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 • 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 

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게 위탁할 수 있다.

□  학 원 의 설 립  •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20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 

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 • 감독

② 교육감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 

에 대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1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 * 

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 * 연구 등의 업무를 한국학원총연합 

회에 위탁한다.



(99  년 도 》

관

■  한 국  학 원 총 연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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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라북도지희 - 전라북도 안에 둔다.

13. 전라남도지희 - 전라남도 안에 둔다.

14. 경상북도지희 - 경상북도 안에 둔다.

15. 경상남도지희 - 경상남도 안에 둔다.

16. 제 주 도지회 - 제주도 안에 둔다.

제4조(사업》① 본 법인은 제1조의 4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원에 관한 각종 자료조사 및 학원교계 연구 • 편찬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에서 제정한 윤리강령 및 실41요강의 준수 실천에 관한 사항

3. 원장，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국내외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원 교육환경 정화를 위한 조사，연구

5. 국가유공자 자녀 및 불우청소년에 대한 무상 강습 설시

6.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

X 학원수강생에 대한 교육성과 평가의 비교분석에 관한 사항

8. 부등록 학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그 단속을 건의하는 사항

9. 사회교육 견흥을 위한 정책개발

10. 회보발간사업

11. 회원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①항 제】2호의 사업은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제S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 법인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해자





별 야 )

(제104회 임시회)

충 청 북 도 학 원 의 설 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1999. 8. 26

중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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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시 시• M TJ 시C3  mJCm »JU. 계  \ |_즈 /

L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8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999년 8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1998년 8월 23일(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〇 제 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3일 )

〇 제 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1999년  8월 24일 》

〇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6일)

2 . 제안 설 명 의  주 요 내 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개정사유

급격한 사회변화와 직종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 

령이 개정(’99丄 18. 법 률  제5,634호，’99.5.10. 대통령령 제16,294호》됨에 따라 조 례  위 

임사항을 정비하고, 각종 하제를 완화하여 학원 운영의 자율성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획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〇 실험 • 실습 *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을 개정된 시행령 
의 규정에 따라 조 정 함 ( 안  제2조제2항 별표 2).

〇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토록 하고，학원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I  

ᄋ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안 제5조》.

〇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수평거리가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학원의 설립 

제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6조》.

〇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완화하고, 해임 통보기한을 5일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안 저17조제1항 및 제2항).
〇 학원 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은 폐지함(안 제8조제2항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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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우수학원 지정 • 육성 조항 신설(안 제10조).

公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조항 신설(안 제11조).

3. 질 의  및  답 변  주 요 내 용  : 생 략

4. 토 론  주 요 내 용  : 해 당 사 항  없음 .

5 .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 

라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르 타 
당하다고 판단됨.

위 개정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주로 논의되어 당부드릴 사항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일부 시 * 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토 • 분석하 

여 실효성이 있다면 차후 동 조례안의 개정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 .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

또한 금번 조례개정으로 신설된 ‘우수학원 지정 • 육성’에 대하여는 대상학원 선정 

기준과 방법, 육성방안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동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학원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학원수강료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등 그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므 

로 학원수강료 안정에도 보다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 소 수 의  견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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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청  5 )

(제 104회 임 시 회 )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수 수 료 징 수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안)

1999. 8 . 26

중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조 례 심  사 소 위  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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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 도 교 육 비  특별회 계 수 수 료 정  수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안)

1. 심 사 경 과

가. 제출 일 자  및 제 출 자  : 1999년 8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8월 23일 -

다. 상 정 일 자  : 1998년 8월 23일(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〇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3일)

〇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4일)

ᄋ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6일)

2. 제 안 설 명 의  주 요 내 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개정사유

현행 교육자치법규중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유사성격 조례인

-  •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

-  충청 북도교육공무원임 용후보자선정경 쟁시 험수수료징수조례

-  충청 북도고등학교입 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 학력 검 정 고시 수수료징 수조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4건의 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수수료징수조례” 로 통합하여 활용함으토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〇 수수료라함은 “ 배정수수료，시험수수료，검정고시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 

공개수수료”를 말한다(안 제2조제1항》.

〇 수수료의 징수는 “ 증명 및 공개정보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 • 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1]，[별표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 

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안 제4조제1항).

〇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 • 발급하는 증명에 대하 

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안 제5조).



3. 질 의  및 답 변  주 요 내 용  : 생 략 

4  토 론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5 .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본 조례안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 

로 통합하여 자치입법 운용상의 실효성과 관련 조례 난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 

해 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됨.

6. 삼 사 결 과  : 원안가결

7 . 소 수 의 견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8 .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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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4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會 第 1 號

豫 算 • 決算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8월 23일 (월요일) 11시 38분 

議 事 0 g  (제 104회 임시회 재1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

1. 위원장선출의건

2 .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 시 38분 개회》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 결산 소 

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 

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표결하고 

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U 시 38분》 주시기 바랍니다.

⑩ 이상일 위원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  3 ~



(제 104회 -제 1차 예 •결 산 소 위 원 회 》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기수부의장님 

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이기수부의장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왼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수부의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토 나오셔서 회의 

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대)

⑩ 위원장 이기수

모든 게 부족한 제가 예산• 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었는데 예산심의 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 시 41분)

•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토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김광수 위원 

이상일위원님 

⑩ 위원장 이기수

이상일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 

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일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⑩ 간사 이상일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충실하게 소위원희 

의 일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42분》

⑩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과 25일, 26일 3 

차에 걸쳐 1998년도충청 복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려는 것입 

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 

치고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소위원 

회에서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둥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 104회 -재 i 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제1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 

니다.

(11 시 43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충원.

〇출석공무원 : 3명

기픽관리국장 조신행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突(부•  ■록

의사일정(안) : (별첨1》





第104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2 號

豫 算 • 決算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明9년 8월 技일 (수요일》 10시 30분

議 事 0 程  (제104회 임시회 제2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附議된 案件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10시 30분 개회》

⑩ 위원장 이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 

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들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결산승인의건

a ◎시 3〇분》

⑩ 위원장 이기수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 

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결산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보 

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안녕하십니까?

학교운영 지 원과장 신춘우입 니 다.

나눠드린 자료중에서 ’ 98. 회계년도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98. 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 • 세 출 결 산 개 요 (본 회 의  

별책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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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 98년도 세입 • 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 

원님 좌석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 

으며, 답변하시는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회 

의기록을 위해 답변 전에 직책과 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만재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손만재 위원 

손만재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서부터 전부 말씀드리는 것 

이지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響 손만재 위원

이 결산검사의견서롤 블 것 같으면 분야 

별 결산검사내용 3을 제외하고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  년 회계연도 세입 • 세 

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 

비의 결산, 채된 • 채무의 결산, 자산 및 금 

고의 결산 내역을 지방재정법 등과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하 

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분야별 결산검사내용 3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두 번째는 세입결산액이 예산액보다 5% 

억 6,800만원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 

다. 이렇게 된 수납액이 중가한 주된 원인 

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세출결산액은 예산액대비 92.5% 

에 해당하는 6,798억 2,800여만원을 집행하 

였는데, 세계잉여금이 무려 1,223억원 이상 

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수급에 문제 

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 

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상고 수업료와 단양교육청의 

2개교의 임대료 미수납액 8,200만원이 있는 

데 앞으로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송진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⑯ 송진하\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의 간접 경비라고 볼 수 있는 기관의 

경비와 운영비를 9억 5,600만원이나 절감한 

것은 교단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법정전입금의 예산은 8억 7,800만 

원인데 전입금은 3억 7,400만원으로 전입된 

금액으로 자영능과생 기숙사비라든가 능업 

계자연과 양성교지원비, 그리고 공동도서관 

자료구입비 둥을 지출했는데 부족한 5억원 

은 어떻게 충당했는가 하는 것하고 예산전 

액을 전입받지 못한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 

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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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두번째토 명시이질사업비 185 

억 9,100만원중 계속사업비를 제외한 98억 

3,600만원은 2회 추경으로 사업기간 부족으 

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 

기간 부족을 초래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사고이될사업비는 무 

려 227억 3,100만원인테 그 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절 

기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유률 말 

씀해 주시고，그 중 10건은 사업예산이 확 

정되었음에도 6개월 이상이나 경과되어 시 

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고이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경우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본청에서 ’ 98년도로 

명시이월한 원격 영상시스템 구축사업비 1〇 

억 1,900만원은 사업자체를 중지하여 전액 

이 불용처리되어 1년 〇〇 사장되었다고 결산 

검사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 

지.

다섯번째로 보은지역의 수해로 3개교에 

3,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테 수 

해복구비는 국고나 의연금에서 지원해서 수 

해복구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교육기관의 수해는 제외되었는가, 

만일 제외된다면 교육기관의 세외현금은 자 

체로 모금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 

는 것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일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짙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 98년도에 세입에 의존수입이 81.6%입니 

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17.9%인테, 이건 

’ 97 회계연도와 비교해서 비율이 자체수입 

이 좀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의존수입이 

점점 커져서 의존수입 비율이 높아지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진하위편님께서 말씀하셨는 

더1, 명시이월을 보면 거의 학교신축이 결국 

공기부족으로다가 자꾸 연기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절기 오기 

전에 공사가 끝나는 어떤 방법은 없는 것인 

지, 그 전에 설계를 해가지고 붐에 일찍 시 

작을 하면 동절기 오기 전에 의장공사만 되 

면 내부공사는 뭐 추워도 그냥 진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 거의 이게 겨울을 나고서 

공사가 완성되는게，그전에도 보면 거의 그 

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전 해 

에 설계같은 걸 모두 다 들내놓고, 그 이돔 

해에 3필이나 4월에 해동되면서 바로 착공 

을 해서 동절가가 오기 전에 공사를 들내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면에서 보면 불용액이 571 

억 8,435만원정도 났습니다. 거기 두번째 

급여관리에 약 203억 3,995만 5,410원이 났 

습니다. 다른 사업비 같은 것은 당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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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좀 절감•하고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급여관리는 우리 선생님들 교원이나 일반직 

숫자 곱하기 봉급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나 

올벤데 어떻게 해서 여기 200억이 넘는 불 

용액이 나왔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니 다.

그 다음에 채편 • 채무현%에서 아까도 위 

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진천상고의 상용 

잡급 이미경의 핑령사건 이게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와 있는 

지, 그리고 이 재판이 풀나면 전액 회수가 

가능한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그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參 위원장 이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거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 

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중복이 되는 것 같 

아서, 다만 한가지만 여뭐 보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인데 예비비지출이 2건으로 나 

와 있습니다. 하나는 IMF 이후에 직업교육 

을 위해서 8개교에 지출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보니까 다 지출 못하고 유보시켰더군 

요. 그 내용이 대개 어느 어느 학교에 어떤 

걸로 지출이 되었나, 정말로 이것이 예비비 

로써 지출할 성격인가, 이걸 조금 알기 위 

해서 좀 문의하고, 또 하나는 보은군에 상 

고학교, 원남중학교와 종곡, 그렇게 한 학

교의 수해로 인해서 아까 말씀 드렸는데, 

제가 중복되는데 죄송합니다. 수헤복구비로 

지출했어요. 그래 저는 현장을 두 학교를 

가봤습니다. 직접, 3,4일전에 가서 돌아봤 

는데, 원남중학교는 55m인가 그렇죠, 아마? 

그런데 그 담읊 쌓은 훈적을 제 눈으로서는 

보기가 좀 어려워요. 나무로 전부 둘러싸여 

있더군요. 그래서 이것이 나무를 심은 것인 

지, 그렇지 않으면 담장을 55m를 쌓은 것인 

지, 그걸 제가 좀 여뭐보고 싶고, 종곡은 

그 마당 균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당을 불도저로 금어냈는데 제가 보니 

까 아직도 그 옆에 모래가 좀 쌓여 있더군 

요, 그 내융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것 

이, 이게 왜 다른 비용에서 썼으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별말씀 드리지 않고 있 
는데 예비비지출이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은 

다른 비용과는 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제 

가 이걸 좀 여뭐보는 겁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른 위원님들께서 설명 

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 생략상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지난해 예산은 결국 IMF 구제금융 

관계로 예산을 긴축하게 되어서 그랬는지 

집행율이 상당히 집행 안한 것이 맡은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집행율은 사실 예산액 

분의 결산액, 그러니까 얼마나 예산을 세워 

서 사용을 했느냐 비율인 것 같습니다. 금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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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예산의 집행율의 공식은 예산액 분의 결 

산액입니다, 그것이 몇 %이며, 예년 몇 년 

동안의 집행율하고는 어떤 차이가 변동사항 

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 좀 한번 바로 

계산이 될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7.1%인 

5기억 8,400만원 했는데 거기 내역을 본다 

면 교육사업비 불용액이 12.8%인 11억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불용액도 많은데 

7.1%라는 에기는 대단■히 많은 비율인데, 유 

독 이 교육사업비 쪽의 불용액이 많다는 얘 

기는 그 쪽의 투자가 좀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블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 

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저는 100% 불용액으 

로 봤는데 잘못 본 것입니까? 122억 6,TOO 

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과다하게 세운 것 아 

니냐,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용도에 맞게 

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놔야지, 무더기로 

•사용도 안한 예비비를, 물론 그. 에비비 예 

산에서 몇 %를 예비비로 세워야 한다는 그 

예산지침이 있는 것으토 압니다만 이렇게 

말은 예비비가 전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봤을 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불납결손 

액이 발생했는가, 그 내역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용액은 추경예산안에 전부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있는지, 그게 안 했는지. 이거 추경 

예산에 했지 않습니까, 어느 항목에 들어가 

서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맡씀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짙의하셨습니다. 

집행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 

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한 20분만.

⑩ 위원장 이기수 

2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11 시 10분 정 회 ) 

(11 시 35분 속개》

⑩ 위원장 이기수

답변준비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 

똑 하겠습니다. '  ' -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손만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도의회 결산검사 의견서에 3번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의견서의 

27폐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분야별 결산내용

그리고 붙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있습니다. 그걸 말한 겁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⑩ 손만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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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습니다.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그 다음에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말은 사 

업이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크게 네가지로 나눠 

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4억 1,994만 

1천원이 많은데 그 사유는 교육부로부터 정 

액교부'금 14억 1,994만 1천원이 교부되었습 

니다. 이것이 ’ 98년 12월 14일에 우리한테 

통지가 왔는데 마지막 추경이 2회 추경이 

’ 98년 12월 28일에 확정되고 이걸 도의회에 

제출한 건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 

처 예산에 편성할 시기가 실기로 해서 못해 

서 말입니다 그래서 남았고. 그 다음에 재 

산수입이 3억 996만 3천원이 많은데, 이것 

은 ’ 98년도 재산수입은 최종 추경예산시까 

지 수입된 금액만 반영되며, 그후에 수입된 

금액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 

학금 및 수업료 수납액이 12억 59만 7천원 

이 많은데 그 사유는 예산편성시 학비감면 

액 및 결손액을 58억 정도로 우리가 책정했 

는데 국고지원금이 21억 4,800만원이 되고, 

또 외부에서 약 6,000만원이 성금이 지원되 

어서 실질적으로 약 46억원을 감면했습니 

다. 그래 그 차액이 12억 정도 남았습니다. 

잡수입이 9억 1,093만원이 더 많이 수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유휴자금을 고금리 상 

품인 신종한매체예금둥으로 해서 정기예금 

이자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예산보다 수납액이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계잉여금 관계도 이월사업비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 

씀하셨습니다. 그걸 총체적으토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잉여금은 크게 이월사업비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나둬지는테 그 이월사업 

비는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계 

속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질비 

가 185억 9,1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27 

억이고, 계속비이될이 241억, 그래서 이월 

사업비가 약 654억이 되고, 그 다음에 순세 

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이라든 

가, 예산절감 같은 것, 그것이 569억 554만 

원으로 그래서 총 1,224억왼이 발생했습니 

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월사업 

비 부터 말씀드리 겠습니 다. 먼저 명시이 월 

내용인데 결산서에 182페이지부터 198페이 

지에 있습니다. 명시이될사업은 98년. 12월 

26일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 의 

결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승인하신 데 

다가 본청과 11개 교육청을 합해서 모두 

185억이 명시이월사업에 확정이 되었습니 

다. 작년 12월 26일에.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지 

출왼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 

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한 경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본청과 지역교육청을 합해서 

227억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주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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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이 라든가, 시설환경 개선사업 ,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매입 등이 되겠으며,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또 

는 택지개발이 미준공 되어서 아직 대금을 

못 지급한 경우, 이런 것이 전부 합해서 

227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공사기간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 

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시설과에서 답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 중 가장 큰 것이 

불용액인데，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그 회 

계연도 기간내에 집행액을 제외한 그 잔액 

을 말한 것입니다. 그걸 크게 나누면 그 사 

유가 계획이 변경되거나 추1소된 경우, 또 

예산절감액, 지급사유 미발생, 순수집행잔 

액 둥 4가지로 나늘 수 있는데, 먼저 계획 

변경 취소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계획한 사 
업이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그 계획이 변경 

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말하며，이 분야에서 

불용액어 약 2억 M8만 5천원이 되겠습니 

다. 주요내용은 외부용역으로 계획된 충주 

칠금초 신축공사 감리비와 충주중학교 공사 

설계비를 건축사 자격중을 소지한 직원을 

해당교육청에 배치함에 따라서 그걸 용역감 

리에서 자체감리토 바폈습니다. 그래서 그 

액이 1억 1,1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또한 

가지는 당초에 책임감•리 대상사업으로 계획 

했던 현대화시범학교, 미원초등학교를 말하 

는 겁니다. 그걸 50억을 예상했었는데 그건 

역시 외부에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후에 사업이 축소되어서 30억 미

만공사로 바위어졌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체감•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에 우리 기 

술직원이 감리함에 따라서 그 잔액이 한 

6,400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본청에 청사경비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약 1,008 

만원이 되었고, 또 직원체육대회를 연 2회 

에서 연 1희토 4 측하고, 이런 것도 합해서 

2억 548만원 그래서 이런 것이 계획 변경된 

취소된 사유고, 다음에 예산절감 부분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교육부지침에 

의거 관서운영비,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일 

반 경상사업비의 10혔를 절감한 것으토 모두 

53억 6,期0만원이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액된 것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이 사후에 상항, 또는 

여건으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융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 내역을 말씀 

드리면 그 사고발생시 지급되는 공무상 재 

해보상금, 또 조리보조원 및 과학실험보조 

원, 전산보조원의 퇴직금 이런 것이 있는데 

조리보조원하고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 

원의 퇴직금은 종전에는 1년 단위로 고융계 

약을 하고 그 퇴직금으로 한달치를 더 주었 

습니다. 그것이 관계규정이 바위어서 지금 

은 1년단위로 계속 임용하되 퇴직금은 그 

사람이 실제 그만 두는 날，퇴직한 날 주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그 집행잔액은 순수한 예산집행잔액

(재 104화-재2 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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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98년도에는 예년보다 다소 말은 

514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는 IMF 

체제하에서 세수감수가 예견됨에 따라서 교 

육부의 지시 또는 자체 계획에 의거 실행예 

산을 편성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한 결과 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 99년도 회계로 이월되어서 ’ 99년도 예산재 

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상고 수업료 및 임대료 미 

수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진천상고는 잘 

아시겠습니다민' 금년 연초에 싱■용잡급이 수 

업료를 핑령해서 발생한 사고로다가 그때 

그 수납액이 한 7천만원 되었습니다. 그래 

서 아까 재판의 진행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달에 1심에서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 

래서 당시 서무괴■장이던 이상운，김동호 두 

분은 징역 1년씩을 구형 받았고, 그 다음에 

장본인인 이미경이란 여직원은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려 

면 상당히 많았습니다. 7천만원 중에서 뭐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의 교장선생님이시던 

최성래 국장님께서 600만원을 변상하시고, 

또 서무과장이던 김동호씨가 期〇만원을 변 

상하고, 또 역시 당시 교장이었던 %계진이 

라는 교장선생님이 800만원을 변상했고，능 

협에서 자기네들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발 

생한 것이 한 800만원, 그래서 한 4,200만 

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한 

2,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상운씨라 

고 서무과•장이 내야될 돈인데, 그 분이 아 

직 큰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마련

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바로 내는 것으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⑩ 손만재 위원 

예, 됐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시설과장이 설명한 

다고 그랬죠?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그 다음에 송진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응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 

다.

그리고 저희과 내용은 먼저 원격화상시스 

템이 이게 아주 사업이 취소된 것이냐, 또 

다음에 할 것이냐 이걸 말씀하셨는테요. 이 

사업은 ’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으로 

’ 97년 12월 26일 확정되어서 사업기간이 절 

대 부족해서 사실 ’ 9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 

었습니다. 끼월되고 보니까 그 주요장비가 

거의다 외국산입니다. 그리고 외화를 그 당 

.시 참 어려운 체제하에서 외화를 들여서까 

지 그걸 설치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종합적 

으로 분석한 결과 이것이 그렇게 급하지가 

않다. 사실 이 사업은 뒤소시켰습니다.

⑩ 송진하 위원 

취소를 시켰다고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네.

그 다음에 인건비 말씀이시죠. 세출예산 

중에서 급여관리 불용액이 약 200억이상 남 

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를 설명해 달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 98년도에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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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 일반직중 인건비 예산편성 인원은 

14,090여명이고 . . . . . .

⑩ 송진하 위원 

그건 안 물었는데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그럼 이충원위원님께서도 짙의하신 내용 

인데요. 보은지역의 수해복구비의 사용용도 

하고 우리 돈이 투입되었나 안되었나 이겉 

말씀하셨는데요. ’ 98년도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보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 

해 액은 총 3억 8,227만 5천원으로 복구소요 

액이 11억 212만 4천원인데 복구수해액중 

국고지원요구가 2억 3,100만원, 또 재해복 

구공제회에서 지원요구를 한 것이 8억 

3,500만원, 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3,200만 

원, 또 지 역교육청 및 학교자체，복구비토 

약 5,800만원으로 국고지원 및 재해복구공 

제회 지원요구액은 전액 지원받았고, 또 교 

쪽 예비비에서 3,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 보은 ■종곡초등학교 담'장복구비 700만원, 

원남중 담장복구비 1,200만원을 지원해서 

모두 복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 

구비 지원기준은 한 개소당 피해액이 400만 

원이상, 또 복구소요액이 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지원되고, 또 재해복구공제희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복구 대상에 대하여 피해액 정도를 고 

려 일부 예비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보은 

원남중학교 담장은 운동장 담장이 아니고 

사택딤■장을 벽돌로 보수하였으며, 종곡초둥 

학교도 운동장은 자체처리해서 담장만 지원

비토 복구하였습니다.

•  송진하 위원

소요액을 전액 지원받았으면 그걸로 쬤 

지,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은 또 뭐예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그 수해복구 예비비요?

•  송진하 위원 

예.

⑩ 이충원 위원

제 말씀은 똑같은데 이렇게 외부에서 받 

읊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외 

상으로 한다든지，또 그렇지 않고 학교자체

⑩ 학교운영지원과 관재담당 정명환
수해복구비는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국 

고보조금이 있고, 재해복구공제회에서 * 하 

고, 지방비하고, 자체 4군데에서 지원어 되 

는데 재해복구공제회에서는 건물민: 저희들 

이 들었기 때문에 건물만 보조해 주고, 국 

고지원해 주 는 데 、.국고지원은 일반회계에서 

보고가 되어서 일반 도청에서 보고가 되어 

서 중앙으로 그 상%만 보고가 되는테 저희 

들 이런걸 400만원이 안되고, 피해액이 400 

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고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복구수해액이 800만원이 

되는 것, 이런 것을 도청에서 조사하는데, 

도청에서 조사해서 보고가 안된 사항만 저 

희들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  송진하 위원

보은의 수해대책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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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그럼 보은군내 수해는 전부 총괄해서 

집계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했다하면 이게 

다 포 함 되 어 지 .

⑩ 학교운영지원과 관재담당 정명환 

저희들 일선에서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 

를 하면 저희들 하고 군단위 재해대책본부 

가 있어요. 거기다 보고를 일단 전부 소액 

까•지 전부하는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실사 

를 합니다. 그래서 실사에서 빠진 것만 저 

희들이 보고 안된 사항만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를 해서 .........

⑩ 기픽관리국장 조신행 

冬 公 액이 적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 라 그 

런 뜻입니다. 중앙에서 조그만 금액까지 다 

하지 못하고 얼마 미만은 자체에서 해라 해 

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액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구수해액이 800만원 이 

상인 경우만 지원되고,• 그 이외에 소규모 

피해액은 자체예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 

다.

⑩ 이충원 위원

담장같은 것은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 

닙니까?

■  학교운영지원과 관재담당 정명환 

예, 안들어 갑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건 

물대장에 등기되어 있는 것만 저희들이 보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그리고 이상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여

관리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 

사유를 말씀해말라고 말씀하셨는데 ’ 98년도 

에 교원 • 전문직 • 일반직 인건비 예상 편성 

인원이 14,090명인데, 실제 인건비지급 인 

원은 13,387명으로 205명분에 대한 불용액 

이 발생했고，이는 인건비 예산편성은 정원 

으로 하되 실제지급은 현원으로 계산함으로 

정원미달운영으로 인하여 인건비에 불용액 

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기간제교원 

이 계약임용에 따른 예산절감, 또 초과근무 

수당의 적정한 집행으로한 예산절감, 또 공 

무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차액발 

생 둥으로 인건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밭 

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 . . . . .

會 이충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상일위원님 물으신 것이 

지요?

•  간사 이상일

에. ᅳ ' .

•  이충원 위원

아까 이것이 작년도에 보면 교사들이 부 

족해서 수업결손이 생기느니 뭐느니 했는 

데, 이게 경직성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⑩ 이충원 위원

그 경직성예산은 다른데 용도가 불가능하 

지.

⑩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인건비에서 다른 데로 돌려쓰지는 못립'니

⑩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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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⑩ 이충원 위원

강사료는 지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수당 

말고 강사료.

⑩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초 .중 .고 등 학 교 에 는  강사료가 따로 되 

어 있지 않습니다.

⑩ 이충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경직성비용 월급적 성 

격 난 것 이거 가지고서 강사료 지출할 수 

없는가?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강사료는 원래 별도로 과목이 따로 설정 

이 됩니다. 원래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 예 

산편성을 수당과목에 따로 하게 됩니다. 급 

여에다 하지 않고,

•  간사 이상일

그 기간제교사도 여기서 .........

⑩ 기픽관리국장 조신행 

기간제교사는 급여에서 합니다. 그건 강 

사수당이 아닙니다.

⑩ 이충원 위원

그러면 꽤 작년도에 그렇게 수업결손이 

생긴다고 야던:들을 했는테, 여기서 좀 지출 

해서 채용하시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예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

⑩ 이충원 위원

일반직 말고. 제가 그럼 거기다 보충하지 

요.

그러니까 자원이 절대적으로 작년도엔 없

었다. 자격기준 가진 사람이 이래서 이걸 

안 지출했나, 그렇기 때문에 수업결손이 생 

기더라도 그냥 그대로 넘긴 것인가?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아니죠, 수업결손은 아니죠. 그 기간제교 

사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일반교원에 준해 

서 웠는데 작년도에는 98만원인가 얼마를 

단가를 매겼습니다. 정액을 매겨서 주었고

⑩ 기픽관리국장 조신행 

전에는 임시교사가 기존에 자기 경력에 

따른 호봉을 다 찾아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98만원으로다가 일률적 

으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또 거기서도 많 

은 예산이 절약이 됐었습니다.

⑩ 이충원 위원

절약을 한 것으로도 잘 하셨지만 그 수업 

결손이나 현장에 적어도 교육손실을 가져오 

는 경우가 있다고 여러 번 신문에 났던 것 

이거든요.
⑩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작년에 좀 저기했던 것은 기간제교사 때 

문에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 

육청에서는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기간제를 

학교형편에 따라서 하되 학교장한테 일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량은 학교장한테 

주고 났더니 그것을 무조건 억제하는 얘기 

가 나와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재지시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그게 아니 

다 학교장이 만단했을 때 꼭 기간■제를 쓸 

수 있는 형편이라면 써라라는 그런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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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선생이 부족해서 수업결손이 

되고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분만 

대책문제 이런 것으로 기간제를 쓰니 못쓰 

니 하는 문제는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지시를 해가 

지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⑩ 간사 이상일

제가 질문한 이 요지는 200억씩 남는 돈 

이 있었는데 기간제교사를 활용해서 충분히 

수업결손이 나지 않도록 했었으면 좋지 않 

겠느냐,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경직성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게 상반기에 예측 

이 될 것 아닙니까? 이건 하반기까지 다 합 

쳐서 연말총액이니까.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네, 그렇습니다. - 

着 간사 이상일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운영해 봐서 

하반기에라도 그런 기간제교사라든지 이런 

걸 채응해서 수업결손이 나지 않도룩 좀 앞 

으로 교체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조신행 

예, 알겠습니다. 저된 작년에 문제시되는 

수업결손이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⑩ 이충원 위원

현장에 가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자체적으

(재;104회 -재 2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토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불평들을 하 

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답할 때 뭐라 

고 그러는가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산만 있으면 그거 의! 안해 주겠느 

냐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 

로 정말 이상일위원 질문하실 때 보니까, 

많은 돈이 남았는데 이것이 그것과는 정반 

대였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겁니 

다.

⑩ 기픽관리국장 조신행

작년에 그런 오해가 있어서 다시 추가로 

지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다음에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대비 결산액 현황이 연도별 

비교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만들어 보 

니까. ’ 95년도에는 약 예산액대비 결산액이 

90. 抄 , ，96년도에는 88.8%, ’ 97년도에는 같 

고요. ’ S8년도에는 84.7% 그래서 우리가 예 

산을 아끼고 운영하는 투자측에서 조금 집 

행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납결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 

데 불납결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 

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 

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불납결손을 사유 

를 명백히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말씀드리 

면 그 학생이 퇴학했을 때 미납한 수업료 

이런 것은 천상 불납결손하는 처리가 되고, 

또 임대료 같은 경우에서 주 극히 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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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자, 생활보호대상자 이 분돌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상당한 기간 독촉하다가 못받으면 소액입니 

다만 불납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⑩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교육정 보화과장 윤주택 입 니 다.

이충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직자재튀업 

교육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충당한 사유에 대 

히!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 98년 

도 IMF경제난 때문에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6질부터 교육을 실시하라는 정부방짐이 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은 

이미 5월 1일, 2일에 틀났고, 그래서 5월 

초순경에 이걸 계찍을 해서 핑■고 접수해서 

6필 1일부터 이렇게 개강을 하다보니까 도 

저히 이 재원이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어서 예비비에서 이걸 충당했습니다. 또 

이 사업내용을 말씀올리면 그 당시에 재취 

업이라는게 저희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하 

고, 전문대학에서도:: 하고, 또 학원에서도 

하고, 행정부 도에서도 하고 이게 여러 군 

데서 하게 정부에서 내밀어 가지고 저희들 

은 저희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재튀업자들 

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참 서토 골라서 가 

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실업학교에 2,000만원씩 1억 2,000만원 

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184명을 예정을 했었 

는데 이게 그런 관계로 재취업 문호가 많이 

개방이 되느까 등록은 161명밖에 안되었습 

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예산이 남았고, 또 

남은 이유가 이 수강자들이 자격중을 따면

끝나고 또 수강을 안하고 이러니까 재원이 

5,800만원 한 6,£K)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 

리고 사용내용은 수강료, 재료비 그 두가지 

가 주가 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제가 추가질문 형식으로 좀 여뭐보는 건 

데 사실은 물론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하 

더라도 대체적인 어떤 윤각을 생각을 하고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아까 그런, 뭐 여기 

뿐 아닙니다. 대학에도 똑같고, 일반에도 

별 효과가 없어서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뭐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보통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 실습을 마친 뒤에 얼마나 청소 

년돌이 취업을 했는가, 무슨 통계가 흑시 

나왔으면 그냥 가르쳐 놓고 그냥 그대로 끝 

나버린 것인가, 그 효과측정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뒤에 소위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 

보셨는가?

⑩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재취업교육으로 들 

났고, 자격중취득 하는 것으로 들났고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자격중은 금광에 터트리 

는 저기는 3명이 자격중을 따서 취업을 했 

습니 다.

⑩ 이충원 위원 

3명.

⑩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너L 전국에서 가서 아주 좋은 효과라고

⑩ 교육정보화과 실업교육담당 김태준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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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 업 교육담당장학관 김 태준입 니 다.

그 실직자관계가 당초 180명이 되어 있었 

는데 등록해서 161명의 중도탈락자가 나오 

면서 최종적으로 98명이 수료한 것으로 되 

어 있고, 98명에 대한 자격중취득 현%이라 

든지, 또는 취업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시점에서 충분히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께 저희들이 제출하도룩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 ~ (별첨2)

(끝에 실음》

⑩ 이충원 위원

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_ 당시 신문에 

보면 ‘실업대책교육비는 보는 놈이 먹는 것 

이다’ 저희 학교의 보통교육 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는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 지금 미지출• 된，것이 많 

다 적다하기 이전에 적어도 얼마만큼 효과 

를 거웠는가. 사후에 한번 우리가 평가해 

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과연 

효과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날 겁

산집행은 또는 예산분할은 조금은 제가 생 

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거기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도교육청은 예비비에서 없는 예산을 짜가지 

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 

반 노동부계통이나 또는 대학이나 학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것보다 대개 실업고등학교 

선생님들을 김'사로 고용하고, 또 그 시설을 

주로 이용해서 썼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리•든 

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아 

주 적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수당' 

같은 경우도 보충수업수당에 준해서 주고, 

일반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한 2만 4,5천원 

정도를 1시간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저 

희들은 1 만 3,4천원 이렇게 밖에 못주고 해 

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껴서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태한소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서 거기에 대한 분석관계도 저희들어 해놓 

은 것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답변이 남았습니까?

⑩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텍 

그 다음에 송진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법

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이 생겨서는 정전입금 8억원중 부족한 5억원은 어떻게 

안되겠지만 이런 긴급한 상%어 예비비률 충당하였는가. 이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출할 정도로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하 저희들이 보은농 • 공고에 재원이 농특세에

면 그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이 아니냐. 그 의한 학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6

래서 대개 그렇거든요. 중앙에서 지시에 의 억 8,000만원이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는데

해서 해라，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 세수부족으로 5억이 덜 왔습니다. 1억 8,000

- 20



(재 104회-재 2 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만원으로, 그래서 이것이 세수부족으로 인 

해서 이 5억원이 충당을 못했었는데 다시 

’ 99년도에 자체적으로 하고서 ’ 99년도에 5 

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충당이 되었습니 

다. *

⑩ 송진하 위원

그러면 그 세가지 사업을 3억 7,400만원 

가지고 모자랐을 것 아니예요?

⑩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6억 8,000만원이 다 왔습니다.

•  송진하 위원 

다 왔다고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그 돈이 작년에 온 것이 아니고 금년에 

왔습니다.

⑩ 송진하 위원 :

• 금년에 왔다고요.

그러면 한 것은 ’ 98년도에 했는데 될로 

했어요, 그 당시에?

⑩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그건 자체적으로 . . . . . .

⑩ 송진하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학교 자체적으로. 

그 후에 지원을 해렸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수부족으로 받을 수가 없다.

⑩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너), 세수부족으로 농특세가 안들어 와서

⑩ 송진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 수입은 3억 

7,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8억 7,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5억을 더 세운 것이지.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준우 

아니죠, 거기서 돈을 준다고 교부통지가 

왔었어요. 와서 세운 것인데 그 세수가 감 

소되는 바람에 5억이 덜 온 거죠.

⑩ 송진하 위원 

알았습니다.

書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입니다.

이기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에비비 과 

다책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 

은 작년도 6월 10일자 전국시 • 도교육감 회 

의에서 IMF 때문에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한 2야 감축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라는 지 

시가 있었고, 지난해 9월 4일 전국시 • 도관 

리국장 회의에서 역시 자방재정이 한 8,000 

억 감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읊 감축해 

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7월 23일에 305억원을 재 

»조점해서 예산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비로 이걸 그러니까 IMF 때문에 세수가 감 

소된다, 또는 8,000억 지방재정이 감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감축하라는 지 

시를 받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재정운영상 불가피한 조치를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2질에 569억원 예산책정 내용은 

별지로 드렸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교육 

환경개선사업비에 190여억원, 고등학교 급 

식시설에 20여억원, 수웅 및 일반시설에 

123여억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더하고, 그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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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별지로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⑩ 시설과장 오형균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송진하위원님께서 예산에 편성된지 6개월 

지나서 사고이월시킨 공사가 10건 있다고 

말씀하셨고，또 이상일위원님께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동절기기간을 거 

치지 않고서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가를 말 

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 98년도 시설공사 세출예산 확정 후 저희 

돌이 조사 • 감독 공사발주를 위해서 노력하 

였으나 설계 및 입찰기간이 과다 소요로 인 

해서 본 공사인 건축공사가 지연 발주된 사 

업으로 신설학교 신축공사인 경덕초등학교 

그것이 3개교가 있었고, 능촌현대화시범학 

교의 시설 미원초 둥 전부다 한 1〇개 공사 

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설학교•같은 경우 

에는 대개가 설계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15개월 내지 

18개월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당 

해연도에 끝나질 못하고 사고이월 내지 명 

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계약이 되었으면 사고이월이 되는데, 더군 

다나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대게 전년도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국고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이 편성되면 그 해에 설계만 하 

고, 그 다음에 시설사업비는 명시이월 해서 

그 다음해에 빌'주롤 해서 '다시 18개될 겉려 

서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9월에 개

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공사는 당해연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조기 발주하도록 그렇 

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⑩ 송진하 위원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이 교육계가 동계 공사가 많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 이유를 모르겠어 

요. 이 동계 공사로 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고,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동계 공사가 안되도 

록 앞으로는 업무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겠 

느냐 하는 것하고, 물론 설계기간과 공사기 

간이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동계 기간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묘지, 해마다 아 

마 교육계는 해마다 그런 것 같아요. 동계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 

냐. 여기 예산확정이 언제 된 것이고, 공사 

설계를 얼마나 한 것이고, 공사기간이 얼마 

이기 때문에 동계 공사가 되었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셔야지 막연히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⑩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건 총괄적으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겨희 집 

행부에서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하여간 김■사라는 '감사 때마디•도 지적을 받 

고, 또 답변은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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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사실은 안됩니다. 

그것이 저희들 독자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교육환경 

개선비 같은 경우는 교육부로부터 예산교부 

가 될 때에 전년도에 예산교부를 해주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준다면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설계기간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반이 지납니다. 예산편성 

지나고 확정되고 나서 1될에 바로 설계발주 

를 한다하더라도 큰공사 신설학교라든지 이 

런 학교는 6개월 정도 지나면 반이 지납니 

다. 그러면 그간에 또 설계받고 검수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입 

찰 붙이는 기간이 한 두달정도 훅 지납니 

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착공이전의 기간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기간이 핑장히 많습니 

다. 그래서 큰 신설학교나 이런 경우는 어 

차피 당해연도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신설학교가 1내년: 후년에 신설학교 

있다 그러면 겨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내 

년도 1년전의 토지매입비까지 설계비도 안 

주고 토지매입비가 1년지나서 겨우 시딜되 

는 이런 여러운 점이 있었고, 더군다나 설 

계비 자체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줌으로 해 

서 그 공사가 늦어지는 이러한 그 관례가 

죽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정된 것 

이 한 6,7년전부터는 설계비가 목 그 전년 

도에 시달이 되도룩 되어서 그것만은 시정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공사입찰하는 기간 이

런 둥둥으로 해서 당해년도에는 어차피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 

를 해주셔야 되고, 또 그 외에 조그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것이 당해년도에 들날 수는 있는 사 

업이 됩니다. 공사기간이 간단하게 붙나는 

것은, 그러나 이런 조그만 사업은 거의 추 

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까 한 6개월 정도가 거의 그냥 지나가게 돠! 

요. 그래서 5,6월에 예산확정이 되어서 조 

그만 공사률 집행하게 되면 그것도 설계기 

간 이런 등등하다보면 동절기가 딱 당해지 

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조금 

만 공사 같은 것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갈 수밖 

에 없는 이유가 또 생김니다. 그 이월금이 

불획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결정이 된 

다음에 공사추진읊 하게 되니까' 예산 반영 
한 뒤에 공사추진을 하게 되니까 그 동절기 

공사가 맞아지게 되는 것은r저희들이 하여 

간 최대한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이면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안하려고 노력을 

핑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깨주시고，또 공사별로 필 

요한 자료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은 언 

제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설계는 언제 되 

었고，그래서 이렇게 동절기가 맞아지고 사 

고이월이 된다 이런 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시간을 주신다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만들 

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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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진하 위원

자료는 됐습니다. 다만, 동계공사가 안되 

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명시이월 된 98 

억여원은 2회 추경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했는데, 2회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 추경을 늦게 해렸다 그런 에긴가요,

2번했다는 얘긴가요?

⑩ 시설과장 오형균

추경이 통상적으로 .........

⑩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i 회 추경, 2회, 추경 있고 2회 추경을 얘 

기하는 겁니다.

響 시설과장 오형균 

하반기 추경에 . . . . . .

⑩ 송진하 위원

그럼 전반기 추경에 올리지, 왜 후반기에 

을려요. •'

響 시설과장 오형균

그런데 그것이 거의가 명시이월 되는 사 

업은 국고사업입니다. 국고가 늦게 내려오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픽관리국장 조신행 

교육부에서 교부가 늦어지는 바람에 1회 

에 반영이 안되고，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⑩ 송진하 위원

동계 공사는 가급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뭐 예산배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 

지만 안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⑩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사실 저희들 집행청에서도 와도 지금 몇

년전에 진, 예를 들어서 청주여고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 슬리■브를 이렇게 했을 

때 그 유리창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라브가 시원#아서 

그랬는지 거기다 이렇게 좀 발라서 각지게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게 동계공사 

를 해서 그런지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4 

충, 5증에서 그게 조각이 떨어지면 에들이. 

만약에 다치면 큰 위험사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현장까지도 목격을 해서 이것은 절대 

안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절기 공 

사는 최대한 억제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⑩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원격영상시스템은 취소를 했다 

고 그러는테 그럼 그 게 ，97년부터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 97년에도 하려다가 이월 

하고， ’ 98년에도 하려다가 뒤소하고, 그런 

데 1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된 것 아니예 

요? 10억이라는 든을 97년부터 지금까지 사 

장 시킨거란 말이예요. 예산활용이 안된 거 

지요.

⑩ 기획관리과 김진성

초등교육과•에서 답변 올려야 되는데 제가 

잠깐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자구노 

력비, 평가에 자구노력비가 좀 전국에 2위 

을 하는 바람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타도보 

다, 그래서 그 든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사업을 해보자 해서 원격영상시스템을 하면 

회의 같은 것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역교 

육청에서 출장도 안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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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겠느냐 해서 그걸 세웠던 것인데, 마침 

IMF가 터지면서 에산절감을 헤야 된다는 아 

주 긴박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 

업을 일종의 다 말■하자면 예산절감 차원에 

서 다 죽인 거지요. 그래서 안한 겁니다.

그게 달리 안한 것이 아니고, 그건 2번 이 

질한 것이 아니라 1번 책정했다 그해에 사 

업을 안하고 말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걸 안한 것입니다.

⑩ 송진하 위원

현재도 그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 

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냥 그대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공

유재산에 편성이 되어서 딴 쪽으로 쓰인 것 

이지요,

•  송진하 위원

그걸 뒤소할 때는 신속히 취소해서 그 돈 

이 빨리 이용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사장되 

었단 말입니다.

書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그 해에 세입예산이 여러가지 각도에서 

말이 정부에서부터 들어올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서 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그대로 나되야 될 처지이기 ....... .

⑩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 98년도 예산에서는 사업의 20% 정도를 

유보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거의 아까 예비 

비에 과다책장 되었다는 그런 지적하신 내 

용도 그런 돈을 추경이 있을 때에는 예비비 

에 넣어 놨었고, 그렇지 않고서 남은 돈은

~  25 ~~

그냥 불용액으로 헤서 이월금으로 넘어가서 

’ 99년도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공 이렇 

게 되어 있던 겁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답변하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손만재위원님 해주시 

기 바랍니다.

⑩ 손만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 

셔서 상당부분 이해가 갑니다만 아직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서 질의말씀 드 

리겠습니다.

이 대형공사 예를 돌어서 학교를 짓는 다 

든가，강당을 짓는 다든가 하는 것은 이 공 

사가 이월되는 것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 

니다만 자그마한 공사들 이것이 우리가 2회 

추경이 확정된 때가 시방 꽤 오래 되었는데 
아직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이 발주 

되어서::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되질 않 

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본청에서 3 ,4억 

짜리 2,3억짜리 추경에서 확정이 되었으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사를 이미.

⑩ 기픽관리국장 조신행

너'！, 있습니다. 그 건수는 . . . . . .

⑩ 시설과장 오형균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2회 추경 .........

⑩ 손만재 위원

내,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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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면 제가 왜 금년도 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하면 또 내년도에 이 

질액이 이렇게 맙이 생길까봐서 지금 염려 

가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일 

단 확정이 되었으면 그 해에 써야지 왜 자 

꾸 이월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래 문제점 

이 많다고 하는 말씀, 국고가 있어서 그렇 

다고 하는 것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러나 만약에 우리 시설과 직원가지고 이 설 
계가 안될 때에는 물론 용역을 주고 있겠

죠?

響 기픽관리국장 조신행

너), 그렇습니다,

⑩ 손만재 위원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용역의 계획부터 

시설과에서 세워 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설 

계가 안되는 특수설계다 하면 진작에 발주 

가 되었어야죠. 왜 그걸 추진을 그렇게 안 

해 가지고서 뒤늦계 해서 내년도에 또 이월 

시키느냐 이런 .에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과에 시설설계담당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하 

면 이게 원가 인원배치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또 배치를 제대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안된다고 하면 뭔가 추진을 안 

한게 아니냐 이런 얘김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작은 공사들은 사고이월되 

는 일이 없도록 이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시간관계로 지금 동계공사 문제는 우리가 

2대 교육위원님들이 행정감사나 이런 때에 

항시 논의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 그때 에기 들으면 또 이해가 되는 것 같 

고, 또 지나면 지금 타당한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다 동계공사에 대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2대 

나 3대나 다 마찬가지로 있는 얘기니까 지 

금 국장님이나 시설과에서 교육부예산 확정 

하고 그 내용을 타임시리즈로 쭈욱 해서 이 

렇게 해서 이걸 한번 표로 만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다든지 하면 이 

교육부에서 예산 주는 것을 늦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들어갈 수 있게 하지 

말고 당초에 출 수 있게 건의나 회의를 한 

다든지 또는 설계가 6개월 된다든지 하면 

이 학교가 비슷비슷한 데가 교실 20칸 짜리 

다 이렇•게 _된다면 아주 표준설계를 적용해 

서 설계기간 6개필만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범적으로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을 좀 해서, 그리고 또 동계 공사롤 한다든 

지 하면 얼 수 있는 조건은 다 갖고서 적당 

하게 공사를 추진하지 말고 과감하게 부시 

고서 봄에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이왕 늦은 

것 이런 몇가지 방안들이라든가 이런 걸 만 

들어서 저희들한테 한부씩 돌려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⑩ 손만재 위원

그래서 이 결산하고 10於 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때 그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위원장님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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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동계공사에 대 

해서 10£取 저희들이 수공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실은 제가 

그걸 방지하자고 과장님들 회의있을 때 일 

부러 몇번 금년 2회 추경 되자마자 그걸 챙 

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충주능고의 온실공 

사 같은 경우는 바로 발주하려고 봤더니 학 

교에서 기본계획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 

다. 무엇이냐 하면 온실을 지음으로 해서 

전기용량이 늘어나는데 그 전기용량이 늘어 

남으로 해서 승압공사률 해야 됩니다. 승압' 

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한 1억이 넘는 예산 

이 필요한데 그걸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그 

게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계의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 

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돌 집행청에서는 

온실만 지어주면 뭐하냐 있는 집행잔액을 

모아서라도 승압■공사를 해뭐야 된다라는 쪽 

으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 

스가 조금 예상치 않은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최 

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기수 .

지금 국장님 우리가 어떤 특수한 예를 얘 

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동계공사를 

방지하는 대책이 라든지 이 런 것을 연구 • 검 

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시고, 또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올 수밖에 없던 이유를 상세히 

교육부에서 예산 받는 것, 그 다음 설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선을 민들어서 저희 교육

위원들한테 한부씩 나뮈주세요. 

⑩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ᅳ 참 조 : 서면답변서 -  (별첨2》

(끝에 실음)

⑩ 위원장 이기수 

그럼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의 회의는 무사히 마치 

고 내일은 10시 30분에 제3차 소위원회에서 

본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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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04회-제 2 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기수，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0명

기 픽 관리국장 조신 행, 공보감사담당관 통재문,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서 : 본회의 별책부록 5 참조

- 서면답변서 :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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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4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Bf會 第 3 號

豫算 • 決算小委員■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8월 26일 (목요일) 10시 46분

(재 i 〇4회 임시회 제3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附議된案件

1. 1明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10시 46분 개회》

•  위원장 이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소위 

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어제 제2차 소위원회에서 ’ 98년도 결산 

전반에 대한 세부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을 한 다음,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47분 》

⑩ 위원장 이기수

1998년도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 입 • 세

출결 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안담당께서는 심사보고서 초안에 대하 

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의안담당 연승름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세 입 • 세 

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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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04회-재 3 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쪽에 심사경과라든가 제안설명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그리고 세번째 충청 

북도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도 위원 

님들께서 미리 유인물을 통해서 다 접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심사보고의 주요내용에 있어서 첫번째 세 

입 • 세출결산 총액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유 

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저희들 

이 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셨던 맨 뒤쪽 

에 그러니까 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종합의견란이 있는데 여기 

에서는 위원님돌께서 어저께 심사를 하시면 

서 주토 논의된 사항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서 집행청에 꼭 당부말씀을 드려야할 사항 

이라든가 개선점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한번 

이 종합의견란으로서 작성을 해 봤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 • 세출 

결산 둥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을 비롯한 제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집행지침 둥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 

게 집행되었으며, 기관의 경비와 운영비를 

절감하여 IMF 상활하에서 긴축 제정운영을 

도모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게선을 요망하는 사항으로는， 각종 시설 

공사 추진시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시 

행을 추진하여 연도말에 완공할 수 있는 사 

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동절기 

에 공사를 하여 교육시설이 부실하게 시공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교육사업이 유보 또는 워소될 경우 

시급한 교육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효율 

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종합의견을 작성해 봤습니다. 거 

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 

면 거기에 대해서 작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 

다.

⑩ 위원장 이기수

심사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수정 또는 보 

■란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헤 주 

시기 바랍니다.

⑩ 김광수 위원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볼까 

싶은데요. 다섯쪽에 보면은 ’ 98년도말 현재 

액이라■고 그래서 물품이 나와있어요. 그 수 

량이 9,839점이라고 괘있는데, 이것이 그 

’ 98년도말 현재 S,839점에 이게 449억인가 

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학교운영 지원과장 신춘우입니다.

물품현황은요, 주요 물품인데 주로 2백만 

원 이상 물품만 포함된 것입니다.

⑩ 김광수 위원

2백만원 이상 물품만 여기 포함되는 거예 

요?

•  학교운영지원과장신춘우 

예.

•  김광수 위원

그것인 도 본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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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교육부 물품관리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 

니다.

그 관계는 본청하고 11개 교육청을 다 합 

한 것입니다.

⑩ 김광수 위원

11개 교육청에 다, 이게 학교에 있는 것 

까지 다 합한 거예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그렇죠.

⑩ 김광수 위원 

이 9,839점 밖에 안되는가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2백만원 이상만 지금 한 것입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조신행 

학교에 큰 물품이 고가 나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 소 

관된 물품 점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충청북

도 내에 전부 있는 점수인지 이게 좀 .........

그리고 행정재산이 총액이 이게 얼마가 

되!요? 행정재산 그 학교 건물, 부지 이런 

거 전부해서 이게 나온 거지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네, 맞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전부가 이게 얼마예요? 1조 5천 3洗만원 

이게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에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너)，맞습니다.

書 김광수 위원

물품대 같은 것은 다 합해서 이렇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들품은 빠져나간 것입니다.

_  김광수 위원 

물품은 빠지고 . . . . . .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물품은 아까 말씀하신 것 포함되어 있고 

요, 이 토지하고 건물만 포함된 겁니다.

⑩ 김광수 위원

토지, 건물만 해서 이게 이래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에.

■ 김광수 위원

상%이 어떤건가 싶어서 좀 여춰봤습니 

다- ,

⑩ 위원장 이기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른 질 

의가 없으므로 본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는 초안대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 

니다.

본 결산안 심사에 적극 힘써 주신 위원님 

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청 관계 

공무원에게도 본 결산안이 우리 소위원회에 

서 의결되기까지 성심껏 준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청에서는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 

된 사항을 잘 검토해서 금년도 예신:을 모순 

됨이 없이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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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며,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침과 0>울러 제3차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재 104회 -재 3 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〇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충원.

〇출석공무원 : 5명
기픽관리국장 조신행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

학교운영 지원과장 신춘우, 공보감사담당관 통재문 .

w fad 특 一厂 一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안》: 《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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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〇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희 예산 • 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1999. 9. .

위 원 장 이 기 수

간 사 이 상 일

나 r  ᅳ

위 원 김 광 수 _  

위 원 손 만  재 _

위 원 송 진 하

위 원 이 충 원  ■





(별 §  n

예 산 •  결산 소 위 원 회  의 사 일 정 (안 》

제 104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임 시 회 》

일 시  I 부  의 안 건 비 고

1999. 8. 23

( 월》
11:50-

[제 1차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개 회 ]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999. 8. 25

《수》
10:30-

[제 2차 에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개 희 】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건

1999. 8. 26

《목》
11:30-

I 제 3차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개 회 】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 계세 입 • 세출

결산승인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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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서 면 답 변 서

충청 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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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산 업 체  재 취 업 교 육  실 시 현 황
■수 료 현 황

학교명 S  로그 랜1경 당초교육인원 중도탈락인원 수료인원 비 고
김 jpt* —t;정  ᄀ 「 꿈 고 제빵 ‘ • 30 14 16
제천농고 U 14 • 14
충북공고 CAD /CAM 18 8 10

.

광산공고 ■즉누 24 8 16
충북상고 사무자동화 38 19 19
영동상고 U. 37 14 Zo

. 계 161 63 98

圖기능사자격 취득 및 취업현황

학교명 수 료 인 원 자격취득자수 취 업 자 수 비 고

청주농고 16 12 4
계천농고 14 7
충북공고 10 7
광산공고 16 16 8
충북상고 19 13 8
영 동상고 23 15

계 98 70 20 .

顧중도탈락현황

학 교 명 탈 락 자
탈 락 사 유 비 고

취 업 가정사정 기 타
i

청주농고 i 14 11 3
충북공고 8 8
광산공고 8 8
충북상고 19 12 4 3
영동상고 14 10 4

계 63 41 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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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안 설 명 의  주 요 내 용

3. 충 청 북 도 결 산 검 사  위 원 의  결 산 검 사  의 견

4  질 의  및 답 변  주 요 내 용  ••

5 . 토 론  주 요 내 용  ••…

6.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

심 사 결 과  „

8. 소 수 의 견  주 요 내 용 / . … .......................



1998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안)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8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999년 8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8월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〇제1차 소위원회(1999년 8월 23일)

〇제2차 소위원회(1999년 8월 25일)

〇 제3차 소위원회 (1999년 8월 26일)

2 . 제 안 설 명 의  주 요 내 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 • 세출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〇’98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중 세입결산액은 敬2,204,004천원, 세출결산액은 

679,826,075천원이며,

〇이월사업비는 技，461,237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6,905,544천원，국고보조금잔액 

11,148천원으로써 총 122,377,929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3. 충 청 북 도 결 산 검 사  위 원 의  결 산 검 사 * 의 견

： [결산검사 의견세 따토 붙임.

43 -



4  질 의  및 답 변  주 요 내 용  : 생략.

5. 토 론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6 .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가 . 세입 • 세출  결 산  총 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세 입 결 산 액 세 출  결 산 액 세 계 잉 여 금

742,536,572 802471,662 敬2,20《004 679326,075 122,377,929

〇’98.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현액은 敬2,471,662천원(’97.이월사업비 

59,935,090천원포함) 이며，

〇세입결산액은 802,204,004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9% 수납되었으며,

〇세출결산액은 679,826,07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47%를 집행하였고，

〇세계잉여금이 122,377,929천원이 발생되어 이중 按，4知，237천원은 다음년도 이월사 

업비에 충당되고 11그48천원은 국고보조금 잔액이며 나머지 56,905,544천원은 다음 

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음.

-  명시이월사업비 ： 18,591,687천원

-  사고이월사업비 ： 22,730,■ 천 원

-  계속비이월 ： 24,138,741천원

-  순세 계 잉 여 금 ： 56,905,544천 원

-  국고보조금 잔액 : 11,148천원

나 . 세 입 결 산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 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 액
예산현 액 

대비 징수율
징수결정 액 
대비 징수율

802,471,662 802.315,671 802,204,004 29,695 81,972 99.9% 99.9%

〇’98.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총 802,315,6기천원을 징수결정하여 802,204,004천원이 수 

납되고 29,695천원의 불납결손과 81,972천원이 미수납 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사



~ 의존수입 658J 01J 77천원(82.1%)

- 자체수입 143,502,227천원(17.9%)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는 약간 상향된 것으로 나타남

다. 세 출 결 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전년도 

이월 액
예산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
불 용 액 집 행 율 붙 용 율

742,536,572 59,935,090 802,471,662 679,826,075 65,461,237 57.1公4.350 92.9% 7.1%

’敗.세출결산은 지출액이 679,826,07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公4.7% 집행되었고, 다 

음년도 이월액은 65,461,237천원으로 예산현액의 8.2%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57,184,350천원으르 예산현액대비 7.1%인데，

〇지출액 679,826,075천원의 내용을 관별로 살펴보면，

- 교육위원회비

-  급 여 관 리

-  교육행정비

-  교육사업비

-  학 비

- 사학지원비
-  시 설 비

公44,402천원 (0.1%) 

435,987,586천원 (64.1%) 

16,104,835천원 (2.4%) 

. 7,307,456천원(1.1%) 

66,419,256천원 (9.8%) 

45,455,894천원 (6.7%) 

107,906,646천원 (15.8%)

전년도 대비 관별 점유율은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임. 

〇다음년도 이월액 65,461,237천원의 관별 내용은,

-  교육행정비

-  교육사업비

- 학 교  비

-  사학지원비

-  시 설 비

110,477천원 (0.2%)

464,026천원 (0.7%) 

4,991,198천원 (7.6%)

4,■ ，燃9천원 (6.2%) 

55,824,667 천원 (裝.3%) 으로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지설공사임.

〇불용액 57，1&4,350천원의 관별 내용은,

- 교육위원회비

-  급 여 관 리

-  교육행정비

61,315천원 (0.1%) 

20,339,955천원 (35.59신) 

1，438그91 천원 (2.5%)



교육사업 비 

학 교 비

시 설 비 

제지출경비 

예 비 비

1,148,217 천원 (2.0%)

5,011,815천원 (8.8%) 

1926,436천원 (3.4%》 

14,991,260 천원 (26.2%)

3천원 (0.0%》

12,267,158천원 (21.5%》으로써

예산현액에 대한 총붙용비율이 7.1%로 ’96년도에 4.6%，전년도 5.6%에 비해 다소 높 

아 졌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급여관리(인건비)，학교비，시설비, 예비비에서 발생되 

고 있는데，관별 점유율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급여관리 및 교육행정비가 1.3%, 교 

육사업비는 0.2%, 시설비는 1.6% 증가한 반면 학교비는 1.9%, 사학지원비는 1그%， 

예비비는 0.1% 감소하였음.

라. 이월비 결산
(단위 : 천원)

명 시 이 월 사 고이 월 계 속 비이 월 계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37 18,591,687 32 22,730,809 1 24,138,741 70 65,461,237

’98.이월비는 명시이월 37건에 18,591,687천원，사고이월 32건에 22,730,809천원, 계속 

비이월 1건에 24,138,741천원, 총 70건에 65,461,237천원으로, 그 기관별 내용은，

〇본 청 然건 39，雜8,292천원(60.9%)

〇지역교육청 47건 器,592,945천원(39.1%)임.

마 . 예비비 결 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일
예 비 비 
지출결정 액

예 비 비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직업교육확충 ’98. 7. 9 120,000 61,576 58,424

수해복구 지원버 ’98. 8.24 32,000 31,953 47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 ’98. 8.26 188,152 188,152 0

사망조의금 ’98,10. 7 446,485 446,485 0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98.10. 7 51,833 51,833 0

손해배상금 ’98.10.13 26,635 26,635 0 >

합 계 865,105 806,634 58,471

위 6건의 예비비 지출은 금회 제104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1998년도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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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특별회 계 예비 비지출승인의 건” 과 관련임. 

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〇 채 권
(단위 :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중 
발 생 액

당해연도중 
소 멸 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대지 료 0 4,121 0 4,121 대부료 미납
대가료 0 4,989 0 4,989 대부료 미납

수업료 0 70,330 0 70.330 세입금 횡령
잡수입 0 2,532 0 2,532 대부료 연체료

계 0 81,972 0 81,972

〇채 무 : 해당사항 없음.

사. 재산의 결산

〇 공유재산
(단위 : 천원)

、 ' 、' ᄏ ， :  

재 산 별 \ \ \
’97년도 말 
현 재 액

’98년도 증 감 ’98년도말 
현 재 액

고화"〇• 감

합 1,476,624,226 " 98,564,714 19,374,896 1,555,814,044

행정재산 1,458,796,571 88,652,789 13,923,680 1,533,525,680

잡종재산 17,827,655 9,911,925 5,451,216 22,288,364

공유재산의 ’斑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79，1潮，818천원이 증가된 

1,555,814,044천원인데 이를 구분하여 보면,

-  행정재산의 ’97년도말 현재액은 1,458,796,5기천원으로 ’98년도에 期，652,789천원 

이 증가되고 13,923,燃0천원이 감소되어 ’98년도말의 현재액은 1,533,525,680천원 

이고，

一 잡종재산의 ’97년도말 현재액은 17，潔7,655천원으로, ’98년도에 9,911,925천원이

증가되고 5,451,216천원이 감소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22,2敬,364천원임.

(단위 ： 천원)

’97년도말 현재액
’98년도 증 감

’98년도말 현却액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 그  C消
〇  •ᄀ 수 량 금 액 수 량 、，■，.그• o i l

X J  一！

8,788 44,509,263 1J 65 9,700,034 714 4,294,798 9.839 4 9 , 9 1 4 , 4 9 9



물품의 ’98년도말 현재액은 9,839점에 49,914,499천원으토, ’97년도말 현재액 8,788점 

44,없9.263천원에 비하여 ’98년도에 1.765점 9.700.0S4천원이 증가되고，714점 4 3 4 .7 % 천 

원이 감소되었음.

아. 금고의 결산
(단위 : 천원)

총 수 입 총 지 출 차인잔액 비 고

802.204,004 679,826,075 122,377,929
〇결산전 다음년도 세입 이 입 액은 122,377,929 

천원이며, 금고 예치금은 없음.

’98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802.204,004천원이고, 

총 지출이 679,826,075천원이며, 차인잔액이 122,377,929천원으로 차인잔액 모두가 결 

산전에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 • 세출 누계액 증명 

과 일치함.

자.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 • 세출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규정과 교육비 

특별회계세입 • 세출집행지침 등에 의거 전반적으르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기관의 

경비와 운영비를 절감하여 IM F  상황하에서 긴축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으로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시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시행을 추진하여 연도내에 완공 

할 수 있는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 교육시설이 

부실하게 시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교육사업이 유보 또는 취소될 경우 시급한 교육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 

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7 . 심 시 •결 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참석 5명, 찬성 5 명h

8. 소 수 의 견  주 요 내 용  : 해당없음. '

9 .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해당없음.




